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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간 융합과 복합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산업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적 영역에서 지식기반화의 추세는 하루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건설산업도 예외가 아니다 산업의 발전이 건설에 융합되고 있. IT

다 더 나아가 유비쿼터스기술이 건설에도 적용되기 시작했다. .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건설산업은 저부가가치 산업으

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건설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최근의 변화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독 건설산업의 생산체계는 변화의 움직임이 더디게 진행

되고 있다 현재의 수직적인 생산체계는 시장의 신호와 선택에 의해.

서 조성된 것이 아니라 제도에 의해 구조화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오랜 관행으로 뿌리내렸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건설생산체계는 중층화 된 다단계하도급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다단계하도급은 낮은 가격에 의한 생산을 강요하는 구조이다. .

정상적인 공사수행이 어려운 지나치게 낮은 비용은 필연적으로 부실

공사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부실공사가 초래하는 엄청난 사회 경제적 피해는 과거의 경험을ㆍ

통해서 알고 있다 건설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

여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되었다 아직까지 만족할만한 성과가 도출.

되지 못하고 있다.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도 건설산업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을 해결

하려는 시도 가운데 하나이다 건설산업의 문제점 중 저가하도급에.

서 파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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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는 전문건설업자에게 기술위주의 경쟁

을 유도할 수 있는 계약제도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건.

설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분업에 의한 특화가 이루어져

야 한다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상호 비교우위가 있는 분.

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건설산업의 경쟁.

력을 제고하는 방안이다.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는 현재 활용되고 있는 다른 공동도급방식과

달리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 간 공동도급을 상정하고 있다.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주계약자공동도급이 공동계약의 일종으로 많은 장점을 갖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도입 및 활성화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 보고서는 주.

계약자공동도급의 필요성과 활성화에 필요한 논의를 전개하고 대안,

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와 대안의 제시는 건설산업의 측면에.

서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연구를 수행한 박광배 책임연구원의 노고를 격려하며 이 보고서,

가 주계약자공동도급 활성화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끝으로 연구자는 연구에 도움이 되는 좋은 의견을 제시해 준 심의

위원과 자문위원에게 사의를 표하고 있다 특히 연구의 방향 설정과.

연구진행의 전 과정에서 조언을 아끼지 않은 정호준 선임연구위원에

게 특별히 감사의 말을 전하고 있다.

년 월2007 12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원장 조 우 현

발 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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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배경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의해 수직적인 생산체계에 변화의 움직임○

이 나타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는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시행을,

위하여 회계예규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본 보고서는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가 도입되고 조속히 활성화되○

어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일조하는 제도로서 기능할 수 있

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고 있음

본 보고서는 연구의 범위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하였음○

공동계약 운용요령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음-

현재 운영중인 입 낙찰제도 및 계약제도와의 조화방안을 마련- ㆍ

하기 위하여 입 낙찰제도와 계약제도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ㆍ

하였음

연구의 주요 내용2.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건설생산체계 개편 건설,○

사업관리 현행 공동도급의 문제점 개선 부대입찰제도 폐지(CM), ,

의 발전적인 대안 등 네 가지로 제시하였음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겸업금지규정 및 시공참여자제도가 폐-

지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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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금지규정 폐지는 수직적인 생산체계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

고 이러한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공동계약의 방식으로 주계약,

자공동도급이 기능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필요성에서 주계,

약자공동도급이 도입되어야 함

제도는 부실공사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방지하고- CM ,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임

제도의 활성화 및 다양한 제도 도입은 주계약자공동도급- CM CM

과 연계하여 생산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

기 때문에 주계약자공동도급의 도입이 필요함

부대입찰제도는 하도급자 보호를 위한 제도로 도입되어 운영되-

었으나 도입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폐지되었음,

주계약자공동도급은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부대입찰제의 발전-

적인 대안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다단계하도급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원도급자 지위에서 공사를 수행하는 주계약자공동도급 도입이

필요함

현행 공동도급은 공동계약방식으로서의 취지 및 장점을 활용하-

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음

주계약자공동도급은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에서 파생되-

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적인 공동계약방식임

주계약자공동도급은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 간 공동계약-

방식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대

안이 될 수 있음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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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도입방안○

중앙정부 발주공사에 주계약자공동도급이 활용되기 위해서는 공-

동계약 운용요령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함

공동계약 운용요령 개정안을 조문별로 제시하고 있으며 제 조- , 2

정의 제 조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선임 제 조 공동수급 표준( ), 4 ( ), 5 (

협정서의 작성 및 제출 제 조 계약의 체결 제 조 책임 제 조), 6 ( ), 7 ( ), 8

입찰공고 제 조 공동수급체의 구성 제 조 보증금의 납부( ), 9 ( ), 10 ( ),

제 조 대가지급 제 조 공동계약의 내용변경 제 조 구성원11 ( ), 12 ( ), 13 (

의 제재 등의 사항에 관하여 개정안을 제시하였음)

주계약자공동도급을 실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계약자공동도-

급 공동수급 표준협정서의 제정이 필요함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계약 운영요령 및 공동도급-

운영기준 공동계약 운용요령 등을 검토하여 공동계약 운용요령,

별첨 으로 제시되어야 할 주계약자공동도급 공동수급 표준협[ 3]

정서안을 제시하였음

주계약자공동도급 공동수급 표준협정서안은 제 조 계약이행 제- 7 ( ),

조 하자담보책임 에서 공동계약방식으로서 특성이 제시됨15 ( )

공동수급체 구성 중 구성원 수는 구성원의 직접시공 구성원 평,○

가 등과 연계되어 있는 사항임

구성원 수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계약자공-

동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공사의 특성에 따라 조정하

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됨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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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에 참여하는 주계약자와 구성원 구성원 간에는 계- ,

열회사의 관계가 아니어야 함

주계약자공동도급은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 간 공동도급-

이므로 일반건설업자가 주계약자로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됨

입찰공고에서는 주계약자공동도급으로 공사이행이 가능하다는 사○

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이며 주계약자공동도급으로,

수행될 공종과 물량 등을 명시하여야 함

시공관리와 관련한 검토과제는 하자처리 문제임○

하자처리문제는 주계약자공동도급이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

식에 비해 우월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음

즉 구성원인 전문건설업자는 각자 분담한 공사를 직접시공하고- ,

주계약자는 구성원이 시공한 하자처리에 대하여 구성원의 연대

보증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함

현행 제도와의 조화를 위한 검토과제로는 적용대상 공사 및 공사○

범위 및 적격심사와 조화문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와 조화, PQ ,

문제 구성원의 직접시공 주계약자공동도급 의무화의 문제 실적, , ,

인정 하도급 구성원 평가의 문제 등으로 설정하였음, ,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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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자공동도급 적용 공사범위는 모든 공사에 의무화하는 것이○

제도의 활성화에 필수적임

주계약자공동도급은 공동도급의 한 방식으로 모든 공사에 적용-

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 입찰공고 시 주계약자공동도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해당공사와 공종 등임

주계약자공동도급에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전문건설업자는 의무적○

으로 직접시공에 의하여 분담공사를 수행하여야 함

주계약자공동도급이 공동계약방식으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는 구성원인 전문건설업자의 직접시공이 이루어져야만 주계약

자공동도급이 활성화될 수 있음

결론 및 정책제언3.

결론○

주계약자공동도급은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 간 공동도급- ,

구성원의 직접시공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의 장점을 결,

합한 방식 건설업자 간 상생발전을 촉진하는 공동도급방식으로,

개념화할 수 있음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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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언○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모든 공사에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주계약자공동도급이 활용될 수 있는,

공사의 범위는 제한 없이 모든 공사로 설정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 간 공동도급이라는 명시적 규정-

추가하여야 함

저가하도급 개선을 위한 제도운영이 이루어져야 함-

중소 건설업자의 보호의 범위를 확대 적용하여야 하며 지역의- ,

무공동도급과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가 조화를 이루어 건설산업

경쟁력 제고 및 상생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건설업자 간 상생발전을 촉진하는 제도로 운영되어야 함-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를 활용하여 기술경쟁을 유도하는 건설산-

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가 운영되어야 함

장기적으로 전문건설업자 간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하여 주계약-

자공동도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검토가 필요함

요 약



- vii -

목 차- -

제 장 서론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1

연구의 필요성1) ············································································1

연구의 목적2)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2. ······································································4

연구의 범위1) ················································································4

연구의 방법2) ················································································6

연구 수행체계3) ············································································7

선행연구 검토3. ····················································································9

선행연구 검토1) ·············································································9

연구의 차별성2) ···········································································13

제 장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도입의 필요성2 ······················15

건설 생산체계 개편1. ·········································································17

일반과 전문건설업자 간 겸업금지 규정 폐지1) ·························18

시공참여자제도 폐지2) ··································································23

건설사업관리 제도 활성화 기반2. (CM) ···············································26

제도 도입배경1) CM ········································································26

활성화의 필요성2) CM ·····································································30

활성화의 기반으로서 주계약자공동도급3) CM ·····························32

부대입찰제도 폐지의 발전적인 대안3. ·············································34



- viii -

부대입찰제도 도입목적1) ·······························································34

부대입찰제도 폐지의 문제점2) ·····················································38

부대입찰제도 폐지의 발전적인 대안3) ········································40

현행 공동도급제도 문제점의 대안4. ·················································43

현행 공동도급 유형1) ····································································43

공동도급 운영의 문제점2) ·····························································45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도입에 의한 개선3) ·································47

외국사례의 시사점5. ···········································································49

외국사례의 검토1) ··········································································49

사례의 시사점2) ··············································································55

제 장 공동계약 운용요령 개정방안3 「 」 ······························59

공동계약 운용요령 의 검토과제1. 「 」 ················································59

공동수급체의 구성1) ······································································59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선임2) ·························································63

입찰공고3) ·······················································································64

보증금4) ···························································································65

구성원의 책임과 의무5) ·································································67

시공관리6) ·······················································································68

대가의 지급7) ·················································································71

공동계약 내용의 변경8) ·································································73

계약이행의 확인9) ··········································································75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10) ·······························································76

공동계약 운용요령 검토과제의 대안2. 「 」 ········································77



- ix -

공동수급체의 구성1) ······································································77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선임2) ·························································81

입찰공고3) ·······················································································82

보증금4) ···························································································84

구성원의 책임과 의무5) ·································································84

시공관리6) ·······················································································87

대가의 지급7) ·················································································89

공동계약 내용의 변경8) ·································································90

계약이행의 확인9) ··········································································91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10) ·······························································92

공동계약 운용요령 개정안3. 「 」 ·························································93

주계약자공동도급 표준협정서 제정4. ··············································113

공동도급 운영기준1) 「 」 ·····························································114

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계약 운영요령2) 「 」 ·····························116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주계약자공동도급방식3) ( ) ·························118

제 장 현행 제도와 조화방안4 ················································125

현행 제도와 조화를 위한 검토과제1. ··············································125

적용대상 공사 및 공사범위1) ·····················································125

및 적격심사와 조화문제2) PQ ····················································125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와 조화문제3) ··········································131

구성원의 직접시공의무화4) ·························································133

주계약자관리방식 의무화의 문제5) ············································134



- x -

실적인정문제6) ··············································································135

하도급7) ·························································································136

구성원 평가의 문제8) ··································································138

현행 제도와 조화방안2. ·····································································139

적용대상 공사 및 공사범위1) ·····················································139

및 적격심사와 조화방안2) PQ ····················································141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와 조화방안3) ··········································144

구성원의 직접시공의무화방안4) ··················································146

주계약자관리방식 의무화방안5) ··················································149

실적인정 문제의 대안6) ·······························································149

하도급 대안7) ················································································151

구성원 평가방법의 대안8) ···························································152

제 장 건설산업 구조 변화와 조화방안5 ······························153

건설산업 구조 변화1. ········································································153

생산조직1) ·····················································································154

입 낙찰 및 계약제도2) ㆍ ·······························································158

생산체계3) ·····················································································162

건설산업 구조 변화와 조화방안2. ····················································166

제 장 정책제언 및 향후과제6 ················································169

결론 및 정책제언1. ············································································169

연구의 결론1) ················································································169

정책제언2) ·····················································································172



- xi -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2. ·······························································178

연구의 한계1) ················································································178

향후과제2) ·····················································································179

참고문헌···················································································181

부록 ···························································································185



- xii -

표 목 차- -
표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이점< 1-1> ···················································14

표 일반건설업자 계약 대비 전문건설업자 하도급계약 실적추이< 2-1> 19

표 건설생산체계의 변화추이< 2-2> ··························································21

표 건설업 관련제도 비교< 2-3> ································································22

표 의 정의와 대상공사< 2-4> CM ······························································28

표 운영 관련 법규 및 도입 여건조성< 2-5> CM ······································28

표 건설공사 부실요인 조달청 설계관리 업무편람< 2-6> (2004 ) ·············32

표 부대입찰제도 도입 및 폐지경과< 2-7> ···············································38

표 부대입찰제도 도입취지와 문제점< 2-8> ·············································39

표 부대입찰제도와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비교< 2-9> ··························42

표 공동도급제도 연혁< 2-10> ····································································43

표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의 장 단점 비교< 2-11> ㆍ ···················47

표 주계약자공동도급 도입연혁< 2-12> ·····················································48

표 영국의 건설사업 단계별 하도급 문제< 2-13> ····································53

표 토목공사 중 도로공사 공종분류 예시< 3-1> ······································83

표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 조 개정안< 3-2> 50ㆍ ··································86

표 공동도급별 하자담보책임 조문 비교< 3-3> ·······································89

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 선금 의무지급율< 3-4> ·········90

표 공동계약 운용요령 개정안 목적< 3-5> : ··············································95

표 공동계약 운용요령 개정안 용어의 정의< 3-6> : ·································95

표 공동계약 운용요령 개정안 공동계약유형< 3-7> : ·······························97

표 공동계약 운용요령 개정안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 3-8> : ················98

표< 3-9> 공동계약 운용요령 개정안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선임: ············99



- xiii -

표 공동계약 운용요령 개정안 공동수급협정서의 작성 및 제출< 3-10> : ·

·····················································································································100

표 공동계약 운용요령 개정안 계약의 체결< 3-11> : ·····························100

표 공동계약 운용요령 개정안 책임< 3-12> : ··········································101

표 공동계약 운용요령 개정안 입찰공고< 3-13> : ···································103

표 공동계약 운용요령 개정안 공동수급체의 구성< 3-14> : ··················106

표 공동계약 운용요령 개정안 보증금의 납부< 3-15> : ·························109

표 공동계약 운용요령 개정안 대가지급< 3-16> : ···································110

표 공동계약 운용요령 개정안 공동계약의 내용변경< 3-17> : ··············111

표 공동계약 운용요령 개정안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제재< 3-18> : ·····112

표 공동도급 운영기준의 공동도급방식별 표준협정서 비교< 3-19> ····115

표 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계약 운영요령 표준협정서 비교< 3-20> ····117

표 공동계약 운용요령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비교< 3-21> ···················119

표 주계약자공동도급방식 표준협정서 안< 3-22> ( ) ·································121

표 기술적 공사 이행능력< 4-1> ······························································127

표 심사 적용 대상공사< 4-2> PQ ·····························································128

표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 4-3> ·····················································133

표 기술적 공사 이행능력 개정안< 4-4> ·················································141

표 적격심사기준 개정안 심사방법< 4-5> : ··············································143

표 연도별 건설업체 증감율< 4-6> ··························································145

표 턴키 대안입찰방법 다양화< 5-1> ㆍ ·····················································160

표 최고가치낙찰제와 적격심사낙찰제 비교< 5-2> ································162

표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의무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6-1> : 「 」

·····················································································································174



- xiv -

그 림 목 차- -
그림 공동도급 관련 법령[ 1-1] ···································································5

그림 연구의 체계도[ 1-2] ·············································································8

그림 건설생산 체계도[ 2-1] ·······································································24

그림 선진국의 용역형 과 한국의 용역형 비교[ 2-2] CM CM ·················29

그림 책임형 구조도[ 2-3] CM ···································································30

그림 부대입찰제도와 다른 하도급제도의 비교[ 2-4] ······························37

그림 진행 순서도[ 4-1] PQ ········································································126

그림 공동도급의 대상공사 범위[ 3-2] ····················································132

그림 일반적인 공공공사 발주 및 입찰 계약절차[ 5-1] ㆍ ······················159

그림 재정경제부의 국가계약제도 개선방향[ 5-2] ·································163

그림 시공기술에 기반한 계약구조[ 5-3] CM ·········································166



제 장 서론1 ․ 1

제 장1 서론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연구의 필요성1)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1)는 년 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이2007 5 「 」

전에도 건설산업기본법 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 「

에 관한 법률」2)에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인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었으며 공동도급제도의 일종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중앙정부, .

가 발주하는 공공공사에서 중요한 근거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3)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공공공사에서 활발하게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핵심적인 논거로 작용

하던 수직적인 건설생산체계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년2007 5

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 주계약자공동.「 」

도급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위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1)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의 명칭과 관련하여서는 건설산업기본법 과 지방계약「 」 「

법 에서는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규정하고 있고 연구자에 따라서는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로 명명되기도 한다 또한 일부에서 주계약자관리방식 및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 이외의 다른 명칭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

다 본 보고서의 이하에서는 편의상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로 명명하고 있다 그러. .
나 문맥상의 필요에 따라서는 주계약자방식의 약칭으로도 표기하고 있다.

2) 본 보고서의 이하에서는 지방계약법 이라고 축약하여 사용한다.「 」
3) 본 보고서의 이하에서는 국가계약법 이라고 축약하여 사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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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국가계약법 에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

의 명시적 규정을 도입하기 위한 여건들이 조성되고 있다 규제개혁.

위원회에서도 건설산업의 상생발전과 경쟁력 강화측면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국가계약법 반영과 활성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

추진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의 국가계약법령 반영은 공공공사에서「 」

기준적인 지침으로 활용되고 있는 회계예규의 정비를 수반한다이에.

따라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가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

되는 것이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가 국가계약법령 에 반영되어「 」

시행되는 경우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진행되

었다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가 공동도급방식의 일종으로 갖고 있는.

장점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현행 공공공사 계약 및 낙찰과 관련된 제

도와의 조화가 필수적이라고 판단된다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의 장점.

과 현행제도가 조화를 이루면서 시너지효과 를 거둘(synergy effect)

수 있고 이를 통하여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

된다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와 현행 입 낙찰제도가 조화를 이룰 수. ㆍ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연구의 목적2)

본 연구는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가 현행 제도와 조화를 이루면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활성화방안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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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령 을 근거로 하는 공동도급 운영기준「 」 「 」

과 지방계약법령 을 근거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계약「 」 「

운영요령 에는 공동도급의 방식의 일종으로 주계약자관리방식을 포」

함하고 있으며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국, . 「

가계약법령 에서는 주계약자방식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도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만 마련되어 있다.

중앙정부 및 중앙정부 투자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서 발주기관의

담당자들이 계약행위의 지침으로 활용하고 있는 기준은 재정경제부

회계예규인 공동계약 운용요령 이다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가 활.「 」

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 공동계약 운용「

요령 에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가 공동도급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활성화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는 본 연구

에서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과제가 재정경제부가 관리하는 공「

동계약 운용요령 에 공동도급방식의 일종으로 주계약자공동도급제」

도가 포함될 수 있는 논거를 도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계약.

자공동도급제도를 재정경제부 공동계약 운용요령 에 포함시키기「 」

위한 논거는 이전 연구에서 제시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가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동계약 운용요령 에 대한 개정안 제시와 건설교통부의 공동「 」 「

도급 운영기준 과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계약 운영」 「

요령 을 검토하여 개정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일차적인 목적으」

로 한다.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가 도입되어 조기에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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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공공공사 관련 제도와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현행 제도와.

조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본 연구의 중요한 목적 가운

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연구의 범위 및 연구방법2.

연구의 범위1)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와 중앙정부 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가 발,

주하는 공사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이들 공공부문이 발주하는.

공사는 공공공사로 각종 법령 등에 의해서 규제를 받고 있다 건설산.

업은 산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각종 제도와 규정에 의해 입찰과 낙찰,

시공이 규제되고 있다.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활성화를 연구의 목적으로 하는 본 연구와

같은 성격의 연구에서는 각종 법령 등 제도가 일차적인 연구의 대상

이 된다 법령 등에 근거를 두고 있는 고시도 연구의 범위에 포함된.

다 고시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 회계예규 등은 공사를 발주하는.

담당공무원이 가장 우선적으로 참고하고 활용하는 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회계예규의 일종인 재정경제부 공동계. 「

약 운용요령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계약 운영요,」 「

령 건설교통부 공동도급 운영기준 의 내용을 대상으로 연구가,」 「 」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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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근거-
법 제 조 건설업자48 (ㆍ
간의 협력)
공동도급의 근거명시

시행령 제 조40ㆍ
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 공동도급의):
유형과 운영에 관한

기준

근거-
법 제 조 공동계약25 ( )ㆍ
시행령 제 조72ㆍ
공동계약( ):
실질적 적용범위 규정

근거-
법 제 조 공동계약29 ( )ㆍ
시행령 제 조88ㆍ
공동계약( ):
실질적적용 범위 규정

공동도급 운용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조에 근거40 )

공동계약 운용요령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에 근거72 )

공동도급계약 운영요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에 근거88 )

건설교통부 고시 제ㆍ
호공동도급의2000-81

유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공동수급 표준협정서ㆍ
별첨

공동 분담 주계약자( / / )

재정경제부 회계예규ㆍ
2200.04-136-139:
공동계약의 체결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규정

공동수급표준협정서ㆍ
별첨 공동 분담( / )

행정자치부예규ㆍ
제 호 공동도급의189 :
유형 계약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규정

공동수급 표준협정서ㆍ
별첨

공동 분담 주계약자( / / )
자료 건설교통부 공동도급제도 계약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에서 인: (2003), , p.17
용.

그림 공동도급 관련 법령[ 1-1]

제도가 신설되어 시행되거나 기존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제

도가 운용되는 환경과의 조화가 중요한 문제이다 주계약자공동도급.

제도가 국가계약법령 에 도입되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현행 입「 」

낙찰제도와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회계예규 등의 제 개정.ㆍ ㆍ

은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이라고 할 수

있고 현행 입 낙찰제도와의 조화문제는 제도적인 기반과 현실적인,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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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의 환경까지를 고려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입 낙찰제도와 조화방안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분야이므로 연ㆍ

구의 범위에 포함하였다.

연구방법2)

연구수행은 문헌연구와 면담조사 등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주계약.

자공동도급제도에 관한 논의의 대부분은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의 도

입 필요성에 관한 것이다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가 현행 공동도급제.

도와 저가하도급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며 이에 따라 주계약,

자공동도급제도 도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거

제시라고 할 수 있다.

기존 연구를 통해서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의 제도적인 의의 및 도

입 필요성에 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제 장과. 1

제 장의 연구진행과정에 활용하고 있다2 .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활성화에 관한 연구는 연구성과가 축적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의 활성화를 연구하는 본.

연구의 목적과 부합하는 문헌자료는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무자 및 관련 전문가 면담조사는 연구수행에 효과적인

방법이 되었다 계약제도를 직접 다루고 있는 실무자 주계약자공동. ,

도급제도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전문가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실무

자 등과의 면담을 통하여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활성화를 위해 검토

하여야 할 과제들을 도출할 수 있었다 면담조사는 보고서의 제 장. 3 ,

제 장 제 장의 진행에 이용하였다4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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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수행체계3)

본 보고서는 크게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장에서는 연구의 필6 . 1

요성과 목적 연구의 범위와 방법을 설정하고 선행연구 검토가 이루, ,

어졌다 선행연구 검토를 통하여 본 연구가 기존 연구의 차이점을 제.

시할 수 있었다.

제 장에서는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2

다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도입 필요성은 건설생산체계 변화 제. , CM

도와 연계의 필요성 부대입찰제도 폐지의 발전적인 대안 현행공동, ,

도급제도 보완의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도입.

필요성의 사례 제시를 위해 외국사례를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

다 외국사례로는 미국 영국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 .

제 장에서는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가 도입되어 활성화되기 위한3

과정에서 검토되어야 할 과제들을 제시하고 대안과 개선방안을 제시,

하였다 검토과제는 회계예규의 일종인 공동계약 운용요령 에 포. 「 」

함되어야 할 사항과 현재 운용되고 있는 건설공사 입 낙찰제도 관ㆍ

련 검토과제로 구분하였다 검토과제의 대안 제시는 공동계약 운용. 「

요령 을 대상으로 하였다 공동계약 운용요령 에 주계약자공동도.」 「 」

급제도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들을 조문화하여 제시하였다.

제 장은 현재 운용중인 공공공사 발주 및 계약 관련 제도들과 조4

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검토하였다 검토를 통하여 각종 입찰.

및 낙찰제도 계약제도 등과 조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제 장은 건설산업 구조 변화와 주계약자공동도급의 조화방안에 관5

하여 제시하고 있다 관련 법령 개정으로 야기되고 있는 건설산업 구.

조 변화는 생산체계 등의 변화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변화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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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산업의 환경에서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검토하고 조화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 장은 결론 및 정책제언부분이다 결론에서는 연구의 요약과 정6 .

책제언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진행되어야 할.

연구를 제시하고 있다.

구분 주요내용

제 장1 연구의 개요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ㆍ
연구범위 및 방법ㆍ
선행연구 검토ㆍ

제 장2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도입의 필요성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ㆍ
건설시장과 건설업계 변화ㆍ
건설사업관리(CM)ㆍ
부대입찰제 폐지의 발전적인 대안ㆍ
현행 공동도급제도 문제점의 대안ㆍ
외국사례 시사점ㆍ

제 장3 공동계약 운용요령「 」
개정방안

공동계약 운용요령 의 검토과제ㆍ「 」
공동계약 운용요령 검토과제의 대안ㆍ「 」
공동계약 운용요령 개정안ㆍ「 」
주계약자공동도급 표준협정서 제정ㆍ

제 장4 현행 제도와 조화방안
현행 제도와 조화를 위한 검토과제ㆍ
현행 제도와 조화방안ㆍ

제 장5 건설산업 구조 변화와

조화방안

건설산업 구조 변화ㆍ
건설산업 구조 변화와 조화방안ㆍ

제 장6 결론 및 정책제언
결론 및 정책제언ㆍ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ㆍ

그림 연구의 체계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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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검토3.

선행연구 검토1)

선행연구 검토는 두 가지 주제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두 주제 중.

하나는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이며 다른,

주제는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활성화에 초점을 둔 연구이다.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도입 필요성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는 주계

약자공동도급제도의 장점과 단점을 명확하게 도출하기 위하여 검토

하였다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의 장 단점을 제시하여 현행 공동도급. ㆍ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점으로 도출할 수 있었다.

또한 본 보고서 제 장에서 논의하고 있는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4

활성화방안과 논리적인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도 필요한 시

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가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건설업 겸업제한 폐지 제도의 활성화에도 긍정적, , CM

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임을 알 수 있었다.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활성화방안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서

는 본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논의되어야 할 검토과제에 대한 시사점

을 도출할 수 있었다 공동계약 운용요령 에 추가되거나 개정되어. 「 」

야 할 사항과 현행 제도와 조화방안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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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1)

김명수 외 지역 건설산업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는(2001), “ ”

지역경제에서 건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규명하고 애로사항

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역 건설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애.

로사항을 해결하고 지역 건설산업이 활성화에 필요한 대안 제시를

연구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

역 경제의 정확한 실상파악과 애로점 도출을 위한 목적에서 설문조

사와 면담조사를 병행하여 연구가 수행되었다.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기본방향과 개별방안을 각각 세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세 가지 기본방향은 지역 건설경기 진.

작 지역 건설업체를 위한 제도개선 지역 건설업체의 경쟁력 제고, ,

등이다.

세 가지 개별적인 방안은 지역경제 근간이 되는 기반시설 투자확

대와 발주의 조기시행 지역 건설업체 보호를 위한 단기적인 방안으,

로 사전적인 입찰참여 규제 시행과 장기적인 측면에서 인센티브 제

공 지역 건설업체의 자체적인 노력 등을 제시하고 있다, .

박채규 등이 연구한 행정자치부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지방(2004), “

계약제도 개선방안 에서는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가 건설업체 사업”

능력 증대와 중소기업 보호 육성차원에서 도입되었다는 취지를 설ㆍ

명하고 있다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요인.

으로 국가계약법령 에 명시적으로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

지적하고 있다.

박채규 등은 연구에서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의 장점으로 공사품질

및 시공의 생산성 향상 공기지연과 산업재해에서 유발되는 사회적,



제 장 서론1 ․ 11

비용의 감소 불공정 원 하도급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 전문건설, ,ㆍ

업체의 경쟁력 제고 의 가교역할 등을 지적하였다 반면 단점으, CM .

로는 중소 일반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거부 가능성 하자와 부도 시,

해결방법의 어려움 중소 일반건설업체의 수주량 감소 등을 지적하고,

있다.

박채규 등은 지방계약법령 제정으로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가「 」

도입되었으며 수직적인 건설생산체계와 조화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중소 일반건설업체의 수주량 감소문제에 대해서도 지방.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억 원 이상 공사에 적용할 경우 피해범위가30

크지 않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에서는 시행범위 및 대상을 검.

토하여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

다.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활성화에 관한 연구(2)

이석묵 공동도급 운영의 효율화방안 에서 공동도급제도(2001), “ ”

운영의 핵심이 효율성에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공동도급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발주자의 역량강화 공동수급체 모델,

규칙 제정 단계 경영기법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3 .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 공사범위의 확대 및 지역 업체 참여율 기

준도 상향 조정되어 지역 업체와의 공동도급이 증대되고 있고 지역,

업체와 공동도급이 증대되는 시장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인 측면의 논의보다 실무적인 적용에 필요한 실효적인 대안이 마련

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김명수 등이 연구한 건설교통부 공동도급 계약제도 개선에(2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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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연구 에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계약제도 개선방안의 일종으”

로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활성화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다단계 하.

도급에서 파생되는 저가하도급을 현행 건설생산체계의 비용 상승 요

인으로 지적하고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활성화는 관리비용 최소화를,

통하여 건설공사의 품질 제고가 가능하며 이를 통한 건설산업 경쟁,

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현행 공동도급방식의 문제점으로 획일적인 제도운영 와 적격심, PQ

사를 위한 공동도급의 수단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보완관계 미비, ,

공동수급체 운영의 세부규정 미비 공동수급체 법인격 문제 불성실, ,

업체에 대한 강제탈퇴의 어려움 공동수급의 범위와 형태 하도급 관, ,

리문제 등을 지적했다.

현행 공동도급 운영과정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을 주계약자공동도급

제도로 보완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보완이 가능하.

기 위해서는 주계약자가 공동수급체를 탈퇴하는 경우 발주자의 대응

방안 마련 및 주계약자의 부담 가중 등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김명수 공동도급 계약제도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 에서는(2005), “ ”

주계약자방식 활성화의 전제조건으로 업역제한 폐지 겸업금지 폐지,

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와 함께 현재 분리발주되고 있는 전기공사. ,

통신공사까지 포함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것이 주계약자방식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주계약자관리방식은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방식이 타당하며 주계약자는 일반건설업자가 담당해야 한,

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 간 공동수급.

체 구성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발전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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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고 있다.

연구의 차별성2)

본 연구는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가 도입되어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제시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실무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연

구가 진행되었다 제도가 기능하기 위한 현행 제도 및 환경과의 조화.

방안을 모색한 것이 본 연구가 기존 선행연구와 구별되는 가장 특징

이라고 할 수 있다.

이석묵 이 제기한 실무적인 규정 정비의 필요성과 유사한 문(2001)

제의식을 연구의 배경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문제제기에서 조금.

더 진전된 구체화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석묵의

연구와 차이점을 갖는다.

박채규 등이 연구한 행정자치부 및 김명수 등이 연구한 건(2004)

설교통부 에서는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도입 및 활성화의 필요(2003)

성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들의 연구에서 제시된 주계약자공.

동도급제도 도입 및 활성화의 필요성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 제시의 대상은 공동계약 운용요령. 「 」

등의 개정으로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공동계약 운용요「

령 및 공동도급 운영기준 등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 」

공동계약 운용요령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항목들을 주계약자공「 」

동도급제도 활성화 측면에서 필요한 사항을 개정안으로 제시하고 있

다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개정안도 제시하고 있고 주계약자공동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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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활용에 필요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재

정경제부 공동도급계약 운용요령에 대해서는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김명수 는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활성화의 필요성을 제시하(2005)

고 있다 겸업금지 폐지 업역제한 폐지와 건설생산체계 개편이 주계. ,

약자공동도급제도 활성화의 전제라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김명수가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활성화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제도

변화가 결정된 시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도변화를 고려하여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활성화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표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이점< 1-1>
연구자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내용

김명수 외

(2001)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방안 도출

문헌연구-
설문조사-
면담조사-

지역 건설산업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규명

지역 건설산업의 정확한 현황파악-
지역 건설업체의 애로점 및 개선방안-
각각 세 가지의 기본방향과ㆍ

개별방안 제시

박채규 외

(2004)4)
지방계약제도 개선방안-
도출

문헌조사- 지방계약법령 등에 주계약자제도 도입-
필요성 제시

이석묵

(2001)
공동도급 운영의 문제점-
해결

문헌연구-
공동도급 효율성 제고방안 제시-
공동도급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실무적인 규정의 정비 필요성 제기

김명수 외

(2003)5)
공동도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안제시

문헌연구-
주계약자방식 활성화 필요성 제시-
현행 공동도급 운영의 문제점-
개선안으로 주계약자방식 활용 가능

김명수

(2005)
주계약자관리방식-
활성화의 필요성 제시

문헌연구-
건설산업 생산체계 및 업역제한 및-
겸업금지 폐지 등 전제조건 제시

공동수급체 구성에서 일반과 전문의-
상생발전 유도 가능

본 연구

(2007) 제도 활성화방안 연구- 문헌연구-
면담조사-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 개정안 제시- ㆍ
현행 입 낙찰제도와 조화방안 제시- ㆍ



제 장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도입의 필요성2 ․ 15

제 장2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도입의 필요성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는 시행을 위한 근거가 건설산업기본법「

령 과 지방계약법령 에 마련되어 있다 지방계약법령 을 근거.」 「 」 「 」

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계약 운영요령 에는 주계약자공동「 」

도급제도가 종합적인 계획 관리기능을 수행하는 일반건설업자와 시ㆍ

공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문건설업자가 공동으로 도급을 수행하

는 형태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6)는 수직적인 건설생산체계에서 파생되는 다

단계하도급의 폐단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주계.

약자공동도급제도의 장점이 인정되어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지「 」 「

방계약법령 에 제도의 시행을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국가계약법령 을 근거로 하고 있는 재정경제부 회계예「 」

규에는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를 공동도급의 한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정부투자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서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의 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동이행방식과 분담

4) 박채규 등이 연구한 행정자치부 지방계약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2005), ,
대학교 산업관계연구소이다 선행연구에서는 행정자치부 로 표기하였으나 연. (2005) ,
구자를 표시하기 위하여 박채규 등으로 표기하였다.

5) 선행연구에는 건설교통부 로 표기되어 있다 연구자를 명시하기 위한 목적에(2003) .
서 김명수 등으로 연구자를 표기하였다.

6) 행정자치부예규 제 호 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계약 운영요령 에서는 주계약자189 「 」

관리방식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공동수급체의 구성“
원 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가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 관리ㆍ
및 조정을 하는 공동도급계약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에는 일반건설업자가 주계약자가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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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의 역할도 기대된다 또한.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상생발전의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

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건설산업은 년 월 이루어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중2007 5 「 」

요한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다 겸업제한 폐지로 발생하게 될 생산체.

계의 변화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건설산업에.

서 이루어지고 있는 변화는 건설산업의 환경 변화를 유발하여 다양

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에도 영.

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활성화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재점검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이전 제기되었던 논거들이. 「 」

건설산업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도입 필요성을 검토 보완하는 과정을 통해서 제도 활ㆍ

성화방안과 제도 도입 필요성 간 일관된 논리적 연계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네 가지로 정리하였다 건.

설산업의 생산체계 개편 건설사업관리제도 활성화의 기반 부대, (CM) ,

입찰제 폐지의 발전적인 대안 현행 공동도급제도의 문제점 개선방안,

등이다 부가적으로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가 갖고 있는 목적 중 하나인 건설산업 상생발

전의 측면에서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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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생산체계 개편1.

건설공사는 크게 토목 시설공사와 건축공사로 구분할 수 있다(SOC) .

토목시설공사는 아스팔트 포장 콘크리트 포장 특수포장 도로 콘크,ㆍ ㆍ

리트 교량 강교 특수교량 현수교 사장교 등 터널 댐 방파제 접( , ), , ,ㆍ ㆍ ㆍ

안시설 등 항만 공항 일반철도 고속철도 지하철 매립 및 간척, , , ,ㆍ ㆍ

상 하수도 등을 대상으로 한다 건축공사는 주택 아파트 공장 공. , , ,ㆍ

공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한다.7)

건설업에서는 대부분 토목시설물과 건축물이 동시에 시공된다 이.

러한 건설업의 특성은 하도급방식을 활용하는 분업체계가 정립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한국의 건설업은 수직적인 분업에 의한 생.

산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수직적인 분업에 의한 생산을 제도적으로.

보장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건설산업기본법ㆍ 「 」8)을 비롯하여 관

련 법률에서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을 구분하고 상호 업역에 진출,

하지 못하도록 운영되고 있다.9) 생산체계 등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

는 이유는 건설산업의 환경이 특수하며 공공시설물 공급자인 정부가,

발주자이기 때문이다.

중앙정부가 발주하는 공사는 입찰 계약제도 관련 규정에 의해서ㆍ

7) 김명수 등이 연구한 전문건설공제조합 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대비한 발전전(2005),
략 연구 건설생산체계 부분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를 인용하였다- -, , p.4 .

8) 건설산업기본법 은 건설산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다 건.「 」 「
설산업기본법 의 모체는 년 월 일 제정된 건설업법 이다 건설업1958 3 11 .」 「 」 「
법 은 년 월 일 법률 제 호에 의해 건설산업기본법 으로 개명되1996 12 30 5230」 「 」

었다.
9) 일반건설업자는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중.
소 건설업체인 전문건설업자를 보호하고 시공능력을 갖추지 못한 중소 일반건설업,
자의 무분별하게 소형공사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운영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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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며 입찰 계약에 관한 사항은 중앙정부의 회계제도와 관련, ㆍ

성을 갖고 있다 반면 건설생산과 관련한 사항은 대부분 건설산업. 「

기본법령 에 의해서 규정되고 있다.」 10)

생산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건설산업기「

본법 이 년 월 개정이 이루어졌고 일반과 전문건설업자 간 겸2007 5 ,」

업을 금지하고 있던 조항이 폐지되었다 또한 시공참여자제도가 폐지.

되었다 겸업제한 규정의 폐지와 시공참여자제도 폐지는 건설 생산체.

계 변화의 직접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건설산업에서.

생산체계 변화와 관련하여 겸업제한 폐지와 시공참여자제도 폐지 등

이 생산체계에 미치게 될 영향을 검토하고 이와 연계하여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일반과 전문건설업자 간 겸업금지 규정 폐지1)

건설산업에 요구되는 생산체계 개선의 필요성과 경쟁지향적인 변

화는 수직적인 생산체계의 개편이 이루어지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

다고 할 수 있다 년 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은 과거 여. 2007 5 30「 」

년간 유지되어온 생산체계 변화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건설. 「

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겸업이 금지되」

었던 규정이 폐지되어 년 월부터는 겸업이 가능하게 되었다2008 1 .

겸업금지의 폐지는 건설산업 생산체계에 변화를 예고하고 있으며,

수직적인 생산체계의 변화는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에도 긍정적인 파

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가 일반건설업.

10) 입찰 계약제도와 생산의 연계성이 떨어지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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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전문건설업자의 공동도급을 전제하고 마련된 제도라는 도입취

지와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도입 반대론자들이 주장했던 수직적인

건설생산체계와 연계될 수 없다는 논거가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년 기준 일반건설업의 계약실적은 약 조원 규모로 나타나2005 100

고 있다 이 가운데 외주의 형태로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하는 하도급.

규모는 약 조원이며 비중으로는 를 차지하고 있다 년42 , 40.8% . 2005

기준 일반건설업자 계약실적 대비 전문건설업자의 하도급 계약 비중

은 년 이후 년의 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비중을 차지2000 2002 39.1%

했다 년에는 비중이 에 이르고 있다. 2004 49.0% .

표 일반건설업자 계약 대비 전문건설업자 하도급계약 실적추이< 2-1>
단위 건 억원( : , , %)

구분
일반건설업자 계약실적

전문건설업자

계약실적 하도급( ) 하도급 비율

(B/A)
건수 금액(A) 건수 금액(B)

1990 37,678 263,765 37,043 45,152 17.1
1995 46,653 576,063 106,016 177,482 30.8
2000 51,687 499,363 140,095 235,056 47.1
2001 71,060 603,290 164,580 265,067 43.9
2002 84,754 851,191 179,634 332,504 39.1
2003 82,022 934,705 188,832 384,545 41.1
2004 76,895 838,668 186,616 411,325 49.0
2005 73,492 1,031,532 159,971 421,240 40.8

자료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업 통계연보 년호: , (1991, 1996, 2001-2006 ).

일반건설업자가 공식적인 외주를 통한 하도급의 형태로 전문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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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에게 발주하는 공사 이외의 부분은 직영방식으로 시공이 이루어

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직영으로 시공되는 부분에도 상당.

부분은 실질적으로 전문건설업자를 통해서 시공되고 있다 이렇게 전.

문건설업자는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실제로 시공을 담당하고 있

다.

전문건설업자는 생산과정에 참여하여 원도급과 하도급 공사를 모

두 수행하고 있다 전문건설업자의 공사건수 계약실적은 원도급공사.

가 많다 그러나 공사수주금액에서는 하도급공사가 더 큰 규모로 나.

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전문건설업자가 원도급.

할 수 있는 공사의 업역이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하도급 공사는 복합공사 수행도 가능하다 따라서 공사규모에.

따라 금액이 큰 하도급 공사 수행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문건설업자의 하도급계약 실적추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

럼 수직적인 생산체계는 건설 생산의 중요한 요소로 활용되어 왔다.

생산에서 분업에 의한 수직체계는 제도적인 변화를 통해서 공고하게

구축되어 왔다 표 참조 수직체계로 나타나는 하도급은 우리(< 2-2> ).

나라를 비롯한 선진국에서도 여러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으며 해결책,

이 제시되고 있다 표 참조(< 2-3> ).

건설산업의 시공체계가 구축되기 시작한 것은 년 건설업1958 「

법 이 계기가 되었다 건설업법 은 시공업 등 업역보호와 시공능.」 「 」

력 평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었다 건설기술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년 건설기술용역 육성법 이 제정되었고1973 ,「 」 11)

11) 기술용역 육성법 은 년 월 일 법률 제 호로 제정되었다 이후1973 2 5 2474 .「 」
년 월 일 법률 제 호에 의해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으로 법률1992 11 25 04501 「 」

명이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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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이 제정되었다1987 .「 」 12) 년 월 일2006 10 4

국가계약법 년 월 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2007 5 17「 」 「 」

발주체계의 다양화 및 건설업역 구조 개편이 추진되고 있으며 제도,

적인 측면에서 선진화의 기반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표 건설생산체계의 변화추이< 2-2>
생산체계

발전

주요

연대
내용 주요법 비고

시공업체의

법적보장
1958 시공업 등 업역보호

시공능력 평가
건설업법

근대적인 건설산업 및

시공체계 구축

턴키

(Design Build)
1973 설계시공일괄입찰 근거

마련
예산회계법

건설을 포함한 산업분야

대상

1996 방식 적용 활성화DB 건기법
생산성 향상 위한 건설

분야 대응

건설기술의

경쟁력 제고

1972 기술용역의 육성
기술용역

육성법

기술경쟁력이 국가적 목

표로 대두

1988 건설용역 및 공사관리

강화
건기법

건설부문 용역 및 현장

관리 관련법 제정

감리제도

발전

1988 시공감리체계 도입 건기법 설계자의 감리 강화

1994 책임감리제도 도입 건기법
민간전문가집단의 감리

주체 구축

시설물안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유지관리

1995 준공 후 시설물의

관리강화

시설물안전

에 관한

특별법

주로 시설물 준공후 안전

진단에 한정

건설사업

관리의

제도화

1997 기획 설계 시공 등의/ /
종합관리체계 구축

국가계약법,
건산법

선진사업관리체계 구축

2001
세부시행

근거마련(2000)
대가업무지침 평가공시/ /

건기법
사업관리체계의 구체적인

법적 시행

업역 통합 및

발주체계의

다양화

2008 건설업역의 구조개편

발주자선택의 확대

건산법,
국가계약법

제도측면의 선진화 완성

자료 이교선 년의 현재와 미래 건설생산시스템 혁신의 방향 제 회 진흥: (2007), CM 10 ( , 3 CM
촉진대회 및 대토론회 발표자료 에서 인용, p.39 .

12) 건설기술관리법 은 년 월 일 법률 제 호로 제정되었다1987 10 24 39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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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건설업 관련제도 비교< 2-3>
구분 한국 미국 영국 일본

건설

업역

등록제- 각 주별 상이-
면허제 또는 등록제( )

면허제 없음-
일반사업자 신고( ) 허가제-

일반 개- 5
전문 개- 25

종합 개 전문 개- 2 , 43
캘리포니아주( ) 종합 개 전문 개- 3 , 16 종합 개 전문 개- 2 , 26

일반 전문 간- ,
겸업제한 및

상호수주 제한

겸업 및 수주범위-
제한 없음

겸업 및 수주범위-
제한 없음

겸업 및 수주범위-
제한 없음

입ㆍ
낙찰

최저가낙찰제-
적격심의제 병행( )

최저가낙찰제 기술- ( +
가격심의제 병행:
최고가치낙찰)

최고가치낙찰 가격- (
외 품질 등 복합요소

평가)

최저가낙찰제 저입- (
찰가격조사제도,
최저제한가격제

병행)
적격심사제-
턴키입찰 설계시공- (
일괄입찰)

디자인빌드 설계시- (
공일괄입찰)

하도급

행위

제한

일괄하도급 제한-

일반업자 간 하도급-
제한

전문업자 간-
재하도급 제한

중층하도급 제한-
없음 발주자가(
하도급승인

거부가능):
캘리포니아주

원도급 입찰 시-
하도급업자

지명제도:
캘리포니아주

중층하도급 제한-
없음 전통적으로(
건축사가

일반건설업체의

하도급에 대한

승인권 보유)

중층하도급 제한-
없음

직접시공제 억- (30
미만 공사는 30%
이상 직접시공의무)

직접시공제- (30%
이상 직접시공의무:
캘리포니아주

하도급

공정화

발주자로부터-
대금수령 후 일15
이내 하도급자에게

현금 지급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금지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

직접적인-
하도급계약 규제

없음

하도급대금 미지급-
시 민사소송 또는

발주자에게 직접지급

요구

하도급 자재- , ,
노임에 대한

지급보증제도

실시 밀러법( )

발주자의-
하도급대급

직접지급제도 등

일부 보호규정

있으나 당사자 간,
계약이 우선

분쟁 발생 시-
대부분 법원에서

판단 조정ㆍ

하도급대금을 개월- 1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간내 지급

하도급대급-
지급보증의무 등

여타 하도급 규제

없음

자료 건설교통부 건설산업 상생협력 혁신방안 건설산업 상생협력 보고회 자료: (2006), , ,
에서 인용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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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는 년 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이전2007 5 「 」

에도 건설산업기본법령 과 지방계약법령 에서 시행에 필요한「 」 「 」

근거가 마련되어 있었다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시행에 필요한 제도.

적인 기반은 이미 마련되어 있었다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소액 공공공사를 제외하고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가 활용된

사례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개정 이전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규정들에서 주계약자공「 」

동도급제도 시행에 필요한 근거를 규정한 것은 원도급과 하도급에

의해 이루어지는 수직적인 생산체계에서도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가

조화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도입을 반.

대하는 입장에서는 수직적인 생산체계와 조화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펴왔다 년 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건설산업의 생산체. 2007 5 「 」

계가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건설 생산체계의 변화는 주계약.

자공동도급제도 도입 및 활성화를 가로막았던 가장 중요한 논거가

더 이상 설득력을 갖기 어렵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건설산업의.

수직적인 생산체계 변화는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도입을 위한 긍정

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시공참여자제도 폐지2)

시공참여자는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전문건설업자의 관리 책, ㆍ

임 하에 공사에 참여하는 자로서,13) 건설공사에 사실상 참여하는 건

13) 건설산업기본법 제 조 호 시공참여자 라 함은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2 13 “ ”「 」
에 성과급 도급 위탁 기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공사의ㆍ ㆍ

시공에 참여하는 자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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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건설업 종사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기술, ,

자 및 성과급으로 고용된 자를 의미한다 당해 건설공사에서 건설공.

사용 부품을 제작하는 자도 시공참여자에 해당한다.

시공참여자는 공사현장에 투입되어 실제 시공을 담당하고 있다 그.

러나 현행법상 전문건설업자의 재하도급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14)

이로 인하여 관련 법령에 의해 하도급자로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

하였다 실제 시공에는 참여하지만 관련 법령에서 권리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부실시공이 발생하.

더라도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로 운영되어 왔다.

발주자

전기공사업자 일반건설업자 통신공사업자

전문건설업자
하도급( )

전문건설업자
하도급( )

재하도급( )
시공참여자

합법 불법
재하도
급자

재하도
급자

자료 이상호 외 한국 건설산업 대해부 당면과제와 미래의 도전 보성각 에: (2003), : , , p.181
서 인용.

그림 건설생산 체계도[ 2-1]
14) 전문건설업자가 일반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를 재하도급 하는 것은 법
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시공참여자를 활용하여 시공하는 것은 적법한 행위에.

해당한다 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 받은 공사를 다른 자에게 시공시키는 행위의 적.
법과 불법의 기준은 시공하는 자의 등록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즉 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 받은 공사를 자신 이외의 다른 자에게 시공을 맡기는 경우 건설업 등록을

한 자에게 하는 것은 재하도급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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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형태의 시공참여자 운영은 부실시공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성수대교 붕괴사고 등 부실시공에서 유발된 대형사고의 발생.

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입법화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시공참여자.

제도의 입법화를 통해서 시공참여자의 권리보호와 의무이행에 관한

법적 통제가 가능하게 되었다.15)

시공참여자는 시공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년 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시공참여자제도가 폐지되2007 5 「 」

게 되었다.16) 시공참여자제도 폐지는 생산체계에 변화를 수반할 것

으로 예상된다 일반건설업자는 하도급을 전문건설업자에게 발주하여.

야 하며 하도급 이외의 부분은 직영시공을 통해서 공사를 수행하여,

야 한다 일반건설업자가 직영시공의 형태를 가장하여 불법적으로 시.

공참여자를 활용하던 관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다 전문건설업자.

도 기존 시공참여자를 직접고용의 형태로 운영하여야 한다 이는 비.

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17)

시공참여자제도의 폐지는 기존 생산방식에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전문건설업자는 시공참여자에게 재하도급이 금지됨에 따라 시.

공을 위한 노동력을 직접고용하여야 하며 직접고용에 따른 경비부담,

15) 건설산업기본법 제 조 벌칙 제 조 벌칙 등은 하자담보기간 내에 교량93 ( ), 94 ( )「 」 ㆍ
터널 철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ㆍ
기한 자에 대한 처벌과 업무상 과실로 인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16) 시공참여자제도는 년 월 일 법률 제 호에 의한 건설산업기본법2007 5 17 8477 「 」
개정으로 근거조항인 법 제 조 호가 삭제되었다 이에 따라 년 월 일부2 13 . 2008 1 1

터 시공참여자가 폐지가 시행된다.
17) 건설교통부는 기존 시공참여자를 직접고용의 형태로 전환하고 직접고용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대보험 금액의 부담은 공사원가에 포함하여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4
하고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용 우수업체에 대한 입찰 시 가점부여 및 시공능력.

평가 시 우대하는 방안과 사회보험료 요율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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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증가하게 되었다 반면 직접시공의 강화를 통해서 전문건설업자의.

시공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전문건설업자.

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정립할 수 있고 시공능력을 갖추지 못한 부실,

업체의 퇴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

시공참여자제도 폐지는 주계약자공동도급에서 전문건설업의 입지

를 강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계약자공동도급.

이외의 공동도급은 하도급관계를 형성할 수 없는 일반건설업자 간에

이루어지는 협력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계약자공동.

도급제도는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공동

도급이라고 할 수 있다.18) 주계약자공동도급에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전문건설업자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가 시공부문이라는 점

에서 시공참여자제도 폐지에 따라 직접시공의 강화추세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에서 전문건설업자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건설사업관리 제도 활성화의 기반2. (CM)

제도 도입배경1) CM

건설사업관리제도 는 선진적인 건설생산방식으로 인식되고 있(CM)

다 이 도입된 배경은 부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형사고의 방. CM

18) 주계약자공동도급 도입 당시 부대입찰제도 폐지에 따른 대안의 성격을 갖고 있었
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계약 운영요령 에는. 「 」

구성원의 직접시공을 의미하는 조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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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및 생산의 효율성 제고라고 할 수 있다 제도의 제도적인 기반. CM

이 마련된 것은 년 월 건설산업기본법 제정이 계기가 되었1996 12 「 」

다 년 월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에서 세부시행 근거가 마련. 2000 1 「 」

되었다 년 월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에 능력평가 공시제. 2002 1 CM「 」 ㆍ

도가 도입되었다 년 월에는 제도적인 정비를 기반으로 시범사. 2002 7

업이 추진되는 단계적인 과정을 거쳤다.

제도 도입의 성과CM 19)는 네 가지로 제시되었다 과학적인 관리를.

통하여 공기단축과 공기단축에 따른 원가절감에 기여하였다 초고층.

빌딩의 공정관리방식을 개선하였다 시공분야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software)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 목적으로 하는 공기단축과 비. CM

용절감을 통한 고품질 생산물 제공의 과정에서 건설산업의 투명성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은 선진적인 생산방식으로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CM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중앙정부에서도 건설산업 진흥계획 및 경.

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 등에서 활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CM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한국형 에서는 의 장점을 활. CM for fee CM

용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발주자 입장에서는,

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 미비 등으로 필요성이CM

크지 않은 상황이다.

19) 김종훈 제도 년의 평가와 미래 발전방향에 대한 고찰 제 회 진(2007), CM 10 , 3 CM

흥촉진대회 및 대토론회 발표자료 을 참고하여 요약하였다, pp.1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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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의 정의와 대상공사< 2-4> CM
구분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국가계약법

의CM
정의

법 제 조 제 호2 6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조사 분석ㆍ ㆍ ㆍ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ㆍ ㆍ ㆍ
리 감리 평가 사후관리ㆍ ㆍ ㆍ
등에 관한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

법 제 조 제 호2 12
건설산업기본법 제 조2
제 호의 규정에 따름6

시행령 제 조의73 2
건설산업기본법 제 조2
제 호의 규정에 따름6

대상

공사

건설기술관리법 제 조의 제 항22 2 1
공항 철도 발전소 댐 또는 플랜트 등 대규모 복합공종 건설공사1. ㆍ ㆍ ㆍ
설계 시공관리의 난이도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2. ㆍ
발주청의 기술인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공사관리가 어려운 건설공사3.
호 내지 호외의 건설공사로서 당해 건설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발주청이4. 1 3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자료 이교선 년의 현재와 미래 건설생산시스템 혁신의 방향 제 회: (2007), CM 10 ( ), 3 CM
진흥촉진대회 및 대토론회 발표자료 에서 인용, p.44 .

표 운영 관련 법규 및 도입 여건조성< 2-5> CM
구분 방식CM 입찰 및 계약 대가 업무수행기준

재정경제부
국가계약법( )

용역형CM,
기능확장형CM

적격심사방식,
협상방식

- -
기획예산처
예산회계법( ) - -

시설부대비 공사(
비비율 로)
예산편성

-
건설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 ) 용역형CM 능력평가 및CM

공시
- -

건설교통부
건설기술법( ) 용역형CM 사업수행능력(PQ)

기술제안서(TP)
실비정액가산방식
공사비비율방식

사업단계별 CMr
업무분장체계

자료 이교선 년의 현재와 미래 건설생산시스템 혁신의 방향 제 회: (2007), CM 10 ( ), 3 CM
진흥촉진대회 및 대토론회 발표자료 에서 인용, p.44 .

의 유형은 용역형 과 책임형 으로 나CM (CM for fee) (CM at risk)

눌 수 있다 용역형은 다시 선진국형과 한국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선진국형 는 설계자와 협의를 거치고 시공을 담당하는CM for fee ,



제 장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도입의 필요성2 ․ 29

전문건설업자를 활용하여 발주자를 대행하게 된다 선진국형. CM for

는 수평적인 생산체계를 기반으로 한다 반면 한국형fee . CM for fee

는 원 하도급에 의한 생산에서 은 원도급자인 일반건설업자와CMrㆍ

발주자 간 관계에서 발주자를 대리하는 매개적인 기능을 수행하며,

수직적인 생산체계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선진국형 에서 이 없을 경우 발주자가 직접 전문건CM for fee CM

설업자를 고용하고 관리 감독하여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는 구조이ㆍ

다 그러나 한국형 에서 을 제외하면 현재와 같은 생산. CM for fee CM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는 체계를 이루고 있다 즉 의 중요성이 크. CM

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선진국형( ) 발주자

설계자 CM

전문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

한국형( ) 발주자

설계자 CM
시공자

하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자

자료 김종훈 제도 년의 평가와 미래 발전방향에 대한 고찰 제 회 진흥촉진: , CM 10 , 3 CM
대회 및 대토론회 발표자료 에서 인용, p.29 .

그림 선진국의 용역형 과 한국의 용역형 비교[ 2-2] CM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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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발주자와 이 총액공사계약 을 체결하고 공CM at risk CMr (GMP) ,

사를 수행한다 공사수행과 시설물 완공의 모든 책임을 이 부담. CMr

하게 된다 에서는 설계단계부터 에 의해 관리되며 공. CM at risk CMr ,

사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위험 도 이 감수한다 위험관(risk) CMr .

리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며 공정관리를 통한 공기단,

축과 공법에 관한 사항까지 에 의해서 통제된다 발주자와 계약CMr .

을 통해서 재량에 의해 완성물을 인도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발주자

GMP

CM

전문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

그림 책임형 구조도[ 2-3] CM

활성화의 필요성2) CM 20)

제도 도입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CM

20) 김재영 방식의 활성화 및 미래전략 제 회 진흥촉진대회 발표자료(2007), CM , 3 CM ,

을 참고하였다pp.103-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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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여라고 할 수 있다 의 궁극적인 목적은 건설 생산품질 제고. CM

라고 할 수 있다 제도는 공기단축 및 비용절감을 통하여 건설 생. CM

산품질 제고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되며 공정관리의 개선,

과 건설산업의 투명성 향상 그리고 건설관리기술 제고에서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도 활성화의 필요성은 앞서 제기된 의 역할에서 도출될CM CM

수 있고 네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발주기관에게 다양한 발, . ,

주방식을 제공하여 발주방식 선택의 폭을 확대할 수 있다 발주기관.

의 발주방식이 확대된다는 것은 발주자의 목적과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선택의 수단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공사비용의 투명성 제고가 가능하며 적정공사비용을 산출할, ,

수 있다 공사비용의 투명성 제고는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건. .

설산업은 비리 부패가 만연한 분야라는 인식이 많다 건설비용의 투, .

명성 제고는 건설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된다 공공발주공사의 적정비용 산정이 가능하게 되면.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

셋째 역량 있는 전문건설업자를 육성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우, .

리의 건설산업이 지나치게 시공위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건설산업에서 시공의 중요성은 다른 어떤 수단에 우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건설공사에서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건설업자는 전문건.

설업자이다 제도는 의 역할을 통한 발주체계 강화가 가능하. CM CMr

여 시공경험과 기술력을 갖춘 전문건설업자를 육성할 수 있는 제도

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도 활성화를 통하여 전문. CM

건설업자의 기술력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무자격 부. ㆍ

실 전문건설업자를 퇴출시킬 수 있고 건설산업의 중요한 축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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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전문건설업자의 경쟁력 제고를 통하여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

에 기여할 수 있다.

넷째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을 유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이, CM

활용될 수 있다 건설산업 개편은 당면한 과제가 되고 있다 년. . 2008

월부터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겸업이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1 .

변화는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오던 건설산업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수직적인 생산체계가 바뀌는 것이다 수직적인 생산체계의 가장 큰.

폐해는 저가하도급이며 저가하도급에 의한 건설품질 저하의 문제는,

건설산업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과제가 되어왔다 제도의. CM

운영을 통하여 건설생산의 주체와 위험의 부담을 에게 이전할 수CMr

있다 은 건설사업관리와 위험관리에 관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건. CMr

설 생산체계의 변화를 효율적인 생산체계로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표 건설공사 부실요인 조달청 설계관리 업무편람< 2-6> (2004 )
구분 제도부실 설계부실 계약부실 부실시공 시공관리부실 기타

비중(%) 14 41 8 25 7 5
자료 김종훈 제도 년의 평가와 미래 발전방향에 대한 고찰 제 회 진흥촉진대: , CM 10 , 3 CM
회 및 대토론회 에서 재인용, p.17 .

활성화의 기반으로서 주계약자공동도급3) CM

제도 도입은 시공에 집중되어 온 우리의 건설산업이 변화를 모CM

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시공은 건설산업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공만으로 건설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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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없다 건설공사에서 부실공사.

발생은 시공 이전단계에서 이미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표 참(< 2-6>

조 이와 함께 건설업이 제조업적인 성격에서 점차 서비스업적인 성).

격이 강해지는 현상도 활성화가 필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CM .

제도는 발주방식의 다양화 및 건설비용 투명성 제고를 실현할CM

수 있는 수단 가운데 하나이다 제도 활성화가 미흡한 원인은 발. CM

주자측면에서 의 효용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정립되어 있지 못CM

하기 때문이다 의 장점이 활용되기 위해서 선진국형. CM CM for fee,

가 도입되어야 한다 그러나 제도적인 제약과 대형 일반건CM at risk .

설업자들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CM

한 다양한 의 유형이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CM .

제도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의 대안으로 주계약자공CM

동도급제도가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의 확대.

발전된 형태로 선진국형 를 상정할 수 있다 그림CM for fee ([ 2-2]ㆍ

참조 이러한 형태에서는 이 발주자를 대리하여 발주자에 의해). CMr

선정된 설계자와 협의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구조이다.

주계약자공동도급은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는 주계약자가 의 역CMr

할을 수행할 수 있다 물론 과 일반건설업자인 주계약자의 성격. CMr

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주계약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구성원.

의 성격을 갖고 있다 반면 에서 은 시공에 참여하지. CM for fee CMr

않고 발주자를 대리한다 그러나 선진국형 구조에서 전문. CM for fee

건설업자와 주계약자공동도급의 구성원으로서 전문건설업자는 성격

에서 큰 차이가 없다 직접시공을 수행하는 건설업자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선진국형 는 아직까지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 생산체계CM for f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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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이 전제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생산체계 개편의 문제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해결이 되었다 생산체계의 문제가 해.「 」

결되었다고 해서 단기간에 선진국형 가 활성화될 것으로CM for fee

기대하기는 어렵다 선진국형 활성화의 이전단계로 주계. CM for fee

약자공동도급제도가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양자는 형태의 유사성과.

역량을 갖춘 전문건설업자를 필수적인 요소로 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또한 수직적인 생산체계 개편이 활성화의 전제조건으로 작용하.

고 있다는 점에서도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공통점을 기반으로.

주계약자공동도급 활성화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보완하면

선진국형 로 진전되는 과정으로서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CM for fee

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부대입찰제도 폐지의 발전적인 대안3.

부대입찰제도 도입목적1)

부대입찰제도는 억 원 이상 공사입찰 시 원도급자가 하도급 할100

부분의 하도급 공종 하도급 금액 하도급자 등 하도급에 관한 사항, ,

을 입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제도이다 공사를 수주한 낙찰자인.

원도급자는 제출한 내용대로 하도급을 운용하도록 하였다.

부대입찰제도는 저가하도급에서 파생되는 부실공사의 방지를 목적

으로 도입되었다 부대입찰제도가 도입된 배경은 독립기념관 건립공.

사에서 발생한 화재사고 및 신행주대교 붕괴사고 등 부실시공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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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발된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부대입찰제도의 효과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저가하도. ,

급에서 야기되는 부실공사 요인 방지이다 원도급자에 의해 하도급자.

가 선정되는 구조에서 저가하도급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하도급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원도급자가 제시하는 낮은.

공사비로 공사를 수행할 수밖에 없으며 저가하도급은 공사품질의 하,

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부대입찰제도는 입찰 시 하도급 할 내용.

에 대한 제출이 의무화되기 때문에 저가하도급의 문제와 원도급자의

비용전가 등의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원도급자의 우월적인 지위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 원도급자, .

와 하도급자 간 교섭력 차이로 인하여 원도급자는(bargaining power)

우월적인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관계는 수.

요독점시장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21) 건설공사를 수주한 특정한

일반건설업자는 하나만 존재하고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구되,

는 노동 기계 등을 공급할 공급자는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수요독점시장에서는 수요자가 독점적 지배력. (monopoly

을 갖게 된다 수요자의 독점적 지배력은 수요자의 의사가 시power) .

장의 의사로 반영되는 결과를 초래하며 건설공사에서는 하도급자에,

게 저가공사비용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분업적인 협력관계 정착과 전문건설,

21)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관계에서 원도급자는 수요자 하도급자는 공급자라고 할 수,
있다 하도급을 발주하려고 하는 원도급자는 특정 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자이므로.

독점적인 수요자의 지위를 갖게 된다 공사를 수주한 원도급자를 공급자로 간주할.
경우에도 독점적 지위는 변함없이 유지되며 공급자 독점적 시장이라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원도급자를 시공노동 및 기타 기계 등 에 필요한 요소를 수요하는 측. ( )

면에서 수요자로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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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의 경쟁력 제고의 대안이 될 수 있다 현재의 건설산업구조는 원.

하도급의 수직적인 체계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수직적인 생산체계.ㆍ

의 전제는 종합적인 계획 관리를 담당하는 일반건설업자와 시공을ㆍ

전문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자의 존재이다 그러나 저가하도급은 역량.

있는 전문건설업자의 육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전.

문건설업의 역량 미비는 건설산업의 경쟁력 저하로 나타나고 있다.

부대입찰제도 실시로 입찰 시에 역량 있는 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자

로 선정될 수 있는 구조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건실.

한 전문건설업자 간 경쟁은 기술력을 제고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부대입찰제도는 전문건설업자의 기술경쟁을 유도하는 유인.

책 으로 역할 할 것으로 기대되기도 하였다 다수의 역량(incentive) .

있는 전문건설업자의 존재는 일반건설업자와 분업적 협력관계 정착

의 계기가 될 수 있으며 건설산업 환경개선은 건설업의 경쟁력을 제,

고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부대입찰제도는 년 월 일 건설업법 개정 시 임의규정1988 12 31 「 」

으로 도입되었고 년 월 일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1993 9 23 「 」

억 원 이상 대상공사에 의무화되었다 이후 년 월 일100 PQ . 1996 12 31

억 원 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되었다 년 월 일 개정을 통100 . 1998 2 24

하여 공사 예정가격의 미만 입찰자에 대해서는 낙찰을 배제하여77%

저가하도급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다.

부대입찰제도는 하도급자의 지위와 적정공사비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였다 부대입찰제도는 하도급제도가 있는 외국에서도 유사한 제.

도가 운영되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대입찰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건설산업 규제개혁 차원에서 년 월2000 9

일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에 의해 년 월 일부터 폐지23 2002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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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공사계약 절차 부대입찰제 부대계약제 일반하도급계약

발주자

입찰공고

억 이상 모든100ㆍ
공공공사 대상

하도급계획서ㆍ
동시제출 의무화

억 원 이상100ㆍ
공종에 실시PQ

공고

관련 규정 없음ㆍ

⇩

입찰

부대입찰확양서,ㆍ
하도급예정자,
하도급공사 산출

내역서 하도급,
예정자 자격 및

하도급한도액

증빙서류 등 첨부

입찰서류에 적격ㆍ
심사에 필요한

하도급관리계획서

와 제반서류 제출

입찰서에 하도급할ㆍ
공종만 기정

⇩

낙찰 및 도급계약

적격심사제에ㆍ
의한 낙찰 및

도급계약

적격심사제에ㆍ
의한 낙찰 및

도급계약 하도급업(
체 시공견적서 첨부)

제한적 최저가 및ㆍ
적격심사제에 의한

낙찰 및 도급계약

⇩
하도급업체 선정 입찰 전 결정ㆍ 도급계약 시까지ㆍ

하도급업체 선정
관련 규정 없음ㆍ

⇩

하도급계약체결 및

통지

부대입찰 시 첨부ㆍ
한 하도급계획서

대로 계약체결

하도급 저가심사(
배제)

하도급업체와 계약ㆍ
체결 후 증빙서류를

일 이내 발주자에15
게 통보 하도급 저가(
심사 배제)

부대계약제와 동일ㆍ
하도급 저가심사 적(
용)

자료 김성일 공공공사 입찰계약제도의 변화 및 지속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 ,
에서 인용p.177 .

그림 부대입찰제도와 다른 하도급제도의 비교[ 2-4]

부대입찰제도는 년 시행이후 년까지 운영된 제도이며 단1993 2001 ,

기간 운영된 제도였다 이에 따라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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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충분한 시간도 갖지 못한 채 폐지되었

다 건설산업기본법령 의 부대입찰제도는 년 월 일 건. 2004 12 31「 」 「

설산업기본법 개정에 의해 폐지가 결정되었다 건설산업기본법.」 「

령 상 부대입찰제도는 년 월 일부터 폐지될 예정이다2008 1 1 .」

표 부대입찰제도 도입 및 폐지경과< 2-7>
시기 내용

1988. 12. 31. 건설업법 개정 시 임의규정으로 도입

1993. 9. 23. 억 원 이상 대상공사 의무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100 PQ ( )
1996. 12. 31. 억 원 이상 모든 공공공사로 확대100
1998. 2. 24. 저가하도급 미만 시 낙찰배제 행정쇄신위원회 의결사항 반영(77% ) ( )
1998. 10. 16. 부대입찰제도 즉시 폐지 결정 규제개혁위원회( )
1999. 3. 9. 부대입찰제도 현행 존치 만장일치 의결 제 회 임시국회( 201 )
1999. 5. 26. 년말 폐지 규제개혁위원회 재심사2000 ( )
1999. 9. 9. 부대입찰제 년 월 일부터 폐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2001 1 1 ( )
2000. 9. 23. 부대입찰제 년 월 일부터 폐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2002 1 1 ( )

부대입찰제도 폐지의 문제점2)

현재의 건설생산체계는 원 하도급의 수직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ㆍ

다 수직적인 생산체계에서 부대입찰제도는 하도급자가 적정한 공사.

비를 확보하고 견실한 시공을 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이 되는 제도

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부대입찰제도는 도입 이후 기대했던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폐지되었다.

부대입찰제도 폐지의 원인으로 작용한 문제점 가운데 발주기관이

겪는 운영측면에서 어려움 이외의 사항은 문제점으로 지적되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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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이 있을 수 있다 부대입찰제를 통한 견실한 전문건설업자의 육성.

취지는 부실 부적격업자의 퇴출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 부대입찰제.ㆍ

도 시행으로 전문건설업자의 견적능력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견적능

력이 없는 업자의 퇴출은 감수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고 할 수 있

다 견적능력을 갖춘 업자 육성과 부실 부적격업자의 퇴출과정을 통. ㆍ

해서 전문건설업자의 능력과 경쟁력이 제고되고 건설산업 전반의 경,

쟁력 제고가 가능하다 따라서 부대입찰제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제도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조정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부대입찰제도 폐지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은 문제가 있,

다고 할 수 있다.

표 부대입찰제도 도입취지와 문제점< 2-8>
구분 주요 내용

도입취지

일반건설업체의 덤핑투찰방지-
하도급업체 보호와 원 하도급자간의 협력관계 강화- ㆍ
하도급 부조리와 불공정거래행위 척결-
입찰과정에 전문건설업체를 참여하게 함으로서 하도급업체의 견적능력육성-

부대입찰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

도입취지인 하도급업자 전문건설업자 의 견적능력 향상 미흡- ( )
기존과 달리 견적과정에 필요한 인력과 시간이 추가로 소요됨-
대형 전문건설업체 중심의 부대입찰제 운영으로 중소기업활성화 취지 퇴색-
발주기관의 입장에서 운영이 용이하지 않음-

자료 김성일 공공공사 입찰계약제도의 변화 및 지속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2001), ,
대학원 박사학위논문을 참고하여 작성.

부대입찰제도는 저가하도급에서 유발되는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기대되었던 것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도급문

제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였다 부대입찰제가 폐지되었을 때 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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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논의되었던 문제점으로는 하도급부조리 및 불공정거래행위의

성행 전문건설업자의 어려움 가중 및 건설산업의 경쟁력 약화 등이,

제기되었다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사항 중 하도급부조리와 불공정.

거래행위 등은 개선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부대입찰제도는 표. < 2-7>

에도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폐지과정에서도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것을 알 수 있다.22) 년부터 국가계약법령 에서 폐지되었고2002 ,「 」

년부터는 건설산업기본법령 에서도 폐지된다2008 .「 」

부대입찰제도 폐지의 발전적인 대안3)

부대입찰제도는 제도의 장점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 상태에서 폐

지가 결정되었다 부대입찰제도는 하도급에 의하여 공사가 수행되는.

상황에서 하도급자의 지위 및 공사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였다.

반면 부대입찰제도 폐지의 대안으로 도입이 이루어진 주계약자공동

도급제도는 생산체계의 변화에도 실효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부대입찰제도 폐지의 대안적인 성격으로 도입된 주계약자공동도급

제도는 하도급제도가 아니라는 점에서 부대입찰제도와 가장 큰 차이

를 갖는다.23) 부대입찰제도는 하도급 개선을 위한 제도로서 다양한

22)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으로 부대입찰제도의 폐지가 결정되었으나 국회의결로 존,

치되는 과정을 거쳤다 국회에서 의결로 부대입찰체도를 존치시킨 이유는 부대입찰.
제도가 폐지될 경우 불법하도급과 저가하도급의 부조리와 악습 재연 원도급자의,
우월적인 지위 남용 등으로 거래질서의 파괴되어 부실시공으로 연결될 것을 우려하

였기 때문이다.
23) 년 월 정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 조 제 항의 부대입찰제도를 폐지1998 11 30 2「 」
하고 대안으로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 간 주계약자형공동도급제도를 도입하,
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러한 사실에서 건( ) .「 」

설교통부는 주계약자형공동도급제도가 부대입찰제를 대신할 수 있는 제도로 인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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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하도급이라는 수직적인 생산체계의 테두.

리 내에 한정하여 개선방안을 찾은 제도라는 한계점을 갖고 있었다.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에서는 기존 하도급자로서 공사를 수행하던

전문건설업자가 수직적인 생산체계의 원도급자와 같은 지위를 갖게

된다 부대입찰제도와 비교하면 진전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는 부대입찰제도가 목표로 했던 부실공사 방

지를 통한 공사품질 제고와 목적이 유사하다 공사품질 제고의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대입찰제도에서는 입찰단계에서 하도급 할 부

분과 하도급금액 및 하도급자를 선정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부대입.

찰제도는 입찰단계에서 하도급자 및 하도급 관련 사항들을 확정함으

로써 저가하도급 예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는 공사품질 제고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구성원을 발주자와 직접적인 계약의 당사자가 되도록 하였다 공동수.

급체 구성원으로 주계약자공동도급에 참여하는 전문건설업자는 원도

급자에게 하도급과 하도급금액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발주자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받게 된다 하도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공사대금의 누수가 발생할 수 없는 구조이다 주계약자공동.

도급에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직접시공하는 전문건설업자는 적정한

공사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발주자는 동일한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실제로 공사에 투입되는 비용을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공사품질 제고를 달성하는 방법이 주계약자공동도급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도입은 부대입찰제도 폐지의 발전적인 대안

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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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는 실질적으로 부.

대입찰제도에 비해 더욱 개선된 공사품질 제고방안이라고 할 수 있

다 또한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에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전문건설업자.

의 지위가 하도급자가 아니라 원도급자의 지위를 갖는다는 점에서도

제도의 장점이 있다.24)

표 부대입찰제도와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비교< 2-9>
구분 부대입찰제 주계약자공동도급

근거규정
건설산업기본법 제 조- 30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 19

건설산업기본법 제 조- 16
지방계약법령-

개념

억 원 이상 공공공사 입찰 시-100
하도급에 관한 사항 첨부

낙찰 시 제출된 대로 계약이행-
일반과 전문업자가 각자 분담한-
공사를 책임시공 공동수급체의,
주계약자와 구성원 관계

계약유형 하도급계약- 원도급계약-
제도의

성격

강행규정 의무하도급비율- : (30%)
이상 부대입찰 의무화

인센티브제도 우수업체는 심사- : PQ
시 가산점 부여 등

대급지급

방식
원도급자 통해 전문업자에게 지급- 발주자가 전문업자에게 직접-

지급 대금청구는 주계약자( )
하도급부조리

발생소지

저가하도급 공사대금부당감액 및- ,
장기어음 지급 등 하도급 부조리

발생 소지

원도급자로서의 우월적 지위 없음-

공사금액

결정수준

예가의 수준 원도급금액의- 60~70% (
수준77~88% )

예가의 수준- 85%
적격심사 원도급 낙찰률( )

전문업자

위상
전문이 일반의 하도급자- 주계약자와 구성원의 지위가-

원도급자 하도급자 지위보다 대등,

24)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는 원도급과 하도급의 수직적인 생산체계를 전제하지 않는

다 이에 따라 수직적인 생산체계에서 적용 가능한 원도급자 지위라는 표현이 적절.
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성원의 지위를 갖게 되는 전문건설업자가 기.
존 원도급자처럼 발주자와 계약관계를 갖는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원도급자 지

위를 갖는다고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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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동도급제도 문제점의 대안4.

현행 공동도급 유형1)

공동도급은 년 처음으로 시행의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현재까1983 ,

지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하면. 「 」

일반건설업자 간 또는 전문건설업자 간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

어 있다 발주자와 직접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공사를 수주.

하여 원도급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중소 일반건설업자는 공사수주.

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공동도급은 기본적으로 중소 일반.

건설업체 및 지방에 소재하는 중소 일반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표 공동도급제도 연혁< 2-10>
연도 내용

년1983 예산회계법 시행령 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동도급이 가능하다는“ ”「 」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활용 미흡

년1989 예산회계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동도급의 적극 활용 유도「 」
년1994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도입

년1995 단독입찰 시에는 공동도급 시 가능한 평점의 만 인정90%
년1999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 도입 건설산업기본법 제 조( 16 )「 」
년2000 공동도급 운용기준 제정ᆞ고시 건설교통부 고시( 2000-81)「 」
년2006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 도입 지방계약법 제 조 시행령 제 조( 29 , 88 )「 」

자료 건설교통부 공동도급 계약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을 참고하여: (2003), ,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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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의 연혁 중 특기할만한 사항은 주계약자공동도급의 도입

이라고 할 수 있다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는 년 건설산업기본. 1999 「

법 에 근거가 마련되었다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는 다른 공동도급과.」

달리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 간 공동수급체 구성을 전제로 하

고 있다.

공동도급의 기본적인 취지는 하도급이 없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계약자공동도급에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전문건설업자도 원

도급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는다.

건설공사에서 공동도급방식의 유형은 공동수급체가 도급 받은 공

사를 이행하는 방식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에. 「 」

근거를 두고 있는 건설교통부 공동도급 운영기준 제 조는 공동도3「 」

급의 유형으로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의 세, ,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공동이행방식은 출자비율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공동도급유형이다.

건설공사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과 인력 등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공동으로 출자 또는 파견한다 계약이행으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하게 된다 분담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가 시공.

하는 공사에서 각자 책임으로 분담하여 시공하는 방식이다.

주계약자관리방식은 분담이행방식과 유사한 측면이 많다 또한 분.

담이행방식과 공동이행방식의 절충적인 형태의 공동도급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주계약자관리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주계약자가 공사수행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ㆍ

조정을 하는 방식이다 공동도급 운영기준 제 조의 제 호 단서조. 3 3「 」

항에서는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공동으로 도급 받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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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일반건설업자가 주계약자가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계약 운영요령 은 건설교통부의 공동도「 」 「

급 운영기준 을 준용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 회계예규인 공.」 「

동계약 운용요령 에서는 공동도급의 방식으로 공동이행방식과 분담」

이행방식만을 규정하고 있다.

공동도급 운영의 문제점2) 25)

현행 공동도급제도는 중소 일반건설업자 보호와 대 중소기업 간ㆍ

상생발전이라는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공동도급 운영의 문제.

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획일적인 제도의 운영 공사수주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 구성원 간 원활하지 못한 관계 구체적인 운영규정의, ,

미비 공동수급체 법인격의 문제 불성실한 구성원 강제탈퇴수단의, ,

미비 하도급 선정 및 관리의 문제 등 종합적으로 운영의 효율성이,

낮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공공 발주공사는 공동도급이 권장되고 있다.26) 공동도급 권장을 목

적으로 가산점 부여 등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있다 공사를 수주하려.

는 건설업자로서는 공동도급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나 발주,

자는 다양한 발주방식을 활용의 제한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동도급에서는 공동도급을 수행하는 공동수급체의 원활한 협력이

25) 김명수 권혁진 한상훈이 연구한 건설교통부 공동도급 계약제도 개선에(2003),ㆍ ㆍ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를 요약하였다, , pp.72-85 .
26)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72 2 “「 」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한
다 제 항 특병시 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중 인 이상을 공동수.”, 3 “ , 1

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 등을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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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공동도급은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건설업자들이.

상호보완적인 관계에서 공사가 수행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협력이 원활하지 못하.

다 또한 구성원 중 불성실한 건설업자에 대한 제재수단이 미비한 실.

정이다.

공동도급에 의한 공사수행의 주체는 공동수급체이다 따라서 법적.

인 문제 또는 세금과 관련된 문제는 공동수급체가 일차적인 대상이

된다 그러나 공동수급체에 대한 법인격의 문제 등이 명확하게 정립.

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법인세 등의 이중납세 문제 등.

이 발생하고 있다 공동도급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이 미비한 상.

태라고 할 수 있다.

현행 공동도급방식 중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식은 공동이행방식이

다 공동이행방식은 다른 공동도급방식과 비교할 때 발주자의 관리측.

면에서 편의성이 높다 그러나 하자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고. ,

지분이 적은 건설업자와 지역에 소재하는 건설업자들이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사례가 많다 공동도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의 참여.

는 실질적인 공사참여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시.

공에 참여하지 않는 구성원의 존재는 공동도급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분담이행방식은 각 구성원이 분담한 분야를 책임시공하는 형태이

기 때문에 우수한 시공품질을 기대할 수 있다 반면 발주자의 행정적.

인 비용이 추가적으로 수반된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공동이행방식.

에 비해 활용도가 낮다 분담이행방식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면허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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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의 장 단점 비교< 2-11> ㆍ
구분 주요 내용

공동

이행

방식

장점

공사이행에 따른 위험분담과 자금력 증대

공사신인도 증대

발주자의 입장에서 공사관리가 용이

건축공사에 적합한 방식

단점

공동수급체의 운영으로 인한 업무증가와 혼란 우려

공사하자 및 클레임 발생시 책임소재가 불명확

소지분 구성원이나 시공능력이 미미한 지역업체들의 형식상계약상 참여‧
실제로는 공구를 분할하여 시공하는 형식적인 공동도급 사례가 다수

분담

이행

방식

장점

하자 및 클레임 발생 시 책임소재가 명확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분야별 전문성이 확대

공종분할이 용이한 대규모 공사에도 적합

단점

면허보완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

특정업종 전기ᆞ통신공사 등 은 분담이행방식이 허용되지 않아 단일( ) ,
공동수급체가 공사 전체를 관리하기 어려움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도입에 의한 개선3)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도 공동도급의 일종이므로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다 그러.

나 주계약자공동도급은 공동수급체 구성 및 운영방법이 공동이행방

식과 분담이행방식을 절충한 형태로 운영된다 따라서 현행 공동도급.

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는 몇 가지 점에서 다른 공동도급제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획일적인 제도운영에서 야기되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는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을 절충.

한 형태의 공동도급이다 또한 현행 중앙정부 발주공사 등에 새로운.

대안이 추가된다는 측면에서 공동계약 선택의 폭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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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주계약자공동도급 도입연혁< 2-12>
시기 주요 내용

1999. 4. 15.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시 일반 전문 간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 도입- ,「 」

1999. 8. 6.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시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장려책 반영-「 」
건설교통부장관의 공동도급 지도근거 신설ㆍ
일반과 전문건설업체의 공동도급 등 협력관계 우수업체 평가 우대근거ㆍ
마련 시공능력 평가 실적 및 심사 시 최고 점 우대: ( 6%) PQ ( 4 )

1999. 9.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시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장려책 반영-「 」
일반과 전문건설업체 공동도급 시 전문건설업체에게 공동도급된ㆍ
금액의 를 주계약자 일반건설업 의 실적으로 인정100% ( )
일반과 일반건설 공동도급 시에는 만 인정50%ㆍ
의무하도급비율을 공동도급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ㆍ

2000. 4. 7.
건설교통부에서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운영기준 제정 시행- ㆍ
민간공사는 건설교통부 운영기준에 의거 즉시 시행가능하나,ㆍ
국가공사는 재정경제부 회계예규가 우선 적용

2005.12. 30 지방계약법 개정-「 」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계약 운영요령 제정시행ㆍ ‧

공동도급이 공사수주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문제점과 공동수

급체 구성원 간 원활한 협력이 어려운 문제점도 보완이 가능할 것으

로 생각된다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의 경우 구성원의 직접시공을 전.

제하고 있다 따라서 공사수주 이후 실제시공에 참여하지 않는 문제.

는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계약자공동도급이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을 절충한 형태이기 때문에 구성원의 전문성 활용과 주

계약자에 의한 종합적인 관리 조정이 가능하다 이를 바탕으로 공동.ㆍ

수급체 구성원 간 원활한 협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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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사례의 시사점5.

외국사례의 검토1) 27)

건설산업의 환경과 생산체계는 개개 국가별로 상이하게 운용되고

있다 건설문화로 대별될 수 있는 생산방식과 건설산업에 대한 인식.

및 건설업 종사자의 경험과 환경에 따라 다양한 것이 일반적이다 그.

러나 건설산업은 산업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각국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유사성도 많다 건설 관련 제도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나 어. ,

느 한 국가만이 운영하고 있는 유일무이한 제도는 많지 않다.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선진 외국

의 사례를 검토함으로서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

할 수 있다.

미국(1)

미국의 건설하도급①
미국의 건설업 관련 제도는 주 별로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다 건( ) .州

설업면허와 공사도급에 사항도 주별로 조금씩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한국의 일반건설업에 해당하는 Class A , C lass

와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로 나누어 면허를 교부하고 있다B Class C .

건설업자가 자신들이 보유한 면허 분야 이외의 공사를 도급받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27) 김명수 권혁진 한상훈이 연구한 건설교통부 공동도급 계약제도 개선에(2003),ㆍ ㆍ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을 요약하였다, , pp.9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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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하도급 체계를 갖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전문건설업자.

면허 만이 아니라 일반 건설업자 와 면허 도(C lass C ) (C lass A C lass B )

면허를 보유하고 하도급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공사 수주 시Class C .

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일반건설업자도 하도급공사를 수주할Class C

수 있으며 수주한 하도급공사를 보유 건설업자를 고용하여, C lass C

수행하는 것도 금지되고 있지 않다.

미국에서도 하도급업자들이 물량확보를 위해 공사를 저가에 수주하

거나 혹은 원도급자의 횡포가 문제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캘리포니아주는 공공공사 발주 시 공정하도급

법(C alifornia Subletting and Subcontracting Fair Practices A ct)28)을

통해 원도급자가 공사에 참여할 하도급자를 미리 선정해 입찰에 참여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원도급자가 공사수주 후 하.

도급업자를 변경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미국의 공동도급 제도②
미국 조달청 은 공동도급을 둘(GSA : General Service Adm inistration)

또는 그 이상의 회사가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특수한 사업에 참여 공,

사를 수행하기 위해 하나의 협력조직을 구성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

다 공동도급의 정의는 연방조달규정인. FAR(Federal Acqu isition

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Regulation) . 13CFR 29)은 그 세부사항을 규정하

고 있다 미국 조달청 의 연방조달규정은 공동도급과 관련된 일반. (GSA )

28) 하도급 공사액이 원도급액의 이상일 경우 공사입찰 시 하도급업체를 지명0.5%
해야 한다.

29) 한국의 중소기업청에 해당하는 미국의 중소기업법 과(Small Business Act)「 」
중소기업청 에서 규정한 의 여러 공동도(Small Business Adminstration, SBA) GSA

급 관련 프로그램 및 제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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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각 주의 조달부서 및 교.

통국 등에서 제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와 일리노이는 을 근간으로 독자적인 주정부 규정을FAR

마련하고 있다 뉴욕의 경우 최소한의 건설규정만을 마련하고 나머지.

는 연방규정을 따르고 있다 이들 개 주는 중소기업청 에서 규정. 3 (SBA )

한 중소기업법 에 해당하는 지역규정을 갖고 있다 공동도급 참여.「 」
율에 대해서는 강제사항이 아닌 자율사항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입찰,

참가서에 명시하는 정도로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보호정책과 파트너링(Partnering )③
미국도 지역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연방정부.

는 전체 정부발주 물량 중 일정비율을 중소기업30)을 대상으로 발주하

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화와 서비스 구입 시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입찰자격을 부여 하기도 한다 또한 정부공사 발주 시 하도(Set A side) .

급사항을 미리 결정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원도급자에게 가산점을 부여

하기도 한다.

년대 이후 파트너링 개념이 건설업체에 도입되었고 이를 적용1980 ,

한 사업 및 성과도 증가하고 있다 파트너링의 시작은 건설사업에 참.

여하는 이해당사자들 간 상생협력과 함께 경제적 성과도 도출할 수 있

다는 점에서 출발하고 있다 특히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관계를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장기적인 사업파트너관계를 정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원도급 하도급 관계의 모든 사업참여자가 상호 대등한 관계로. ㆍ
30) 한국과 달리 중소기업 여성소유 중소기업(SB: Small Business), (WOSB:

장애 제대군인소유 중소기업Women-Owned Small Business), (SDOSB:
저개발지역Service-Disabled Veteranm-Owned Business), (Historically

기업 등으로 세분된다Underutilized Business Z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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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협력관계에서 사업을 진행한다.

파트너링의 주요 개념으로는 개발전문성 활성화 모든 참가자들에,

게 동등한 위상부여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 팀 구성 건설회사의 제, ,

품 지원서비스생산 및 마케팅책임 등이다 파트너링의 성과로는 공.ㆍ

기단축 비용절감 클레임 감소 공정효율성 증가 신기술 기법 도입, , , , ㆍ

및 시공경험의 공유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2)

영국의 건설하도급①
영국은 건설업에 대한 별도의 면허제도가 없다 일반사업자 등록을.

마치면 건설업자로서 활동할 수 있다 건설생산에서 도급은 발주자와.

도급자 간 사 적인 계약으로 간주되고 있다( ) .私

입찰심사제도는 유자격자 명부 등을 통하여 적격업체 선별과정을 엄

격하게 운영되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면허보유. ,

입찰업체의 시공실적 기술자 보유 등을 심사한다고 할 수 있다, .

하도급과 관련된 대부분의 규제는 폐지된 상태이다 중층하도급에.

대한 별도의 규제도 없다 그러나 영국도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관계.

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공사대금 미지급이나.

지급지연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간 이루어,

지는 저가 수주도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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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영국의 건설사업 단계별 하도급 문제< 2-13>
구분 원도급업체 하도급업체

업체선정 단계 일단 수주하는 식의 덤핑입찰 만연- 저가투찰제에 의한 수주가격하락-
공사계획 단계

공사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미온적

설계 단계

건설업체 배제-
부실한 공사계획으로 인한 비효율-
과 낭비 발생

조립 생산과 표준화 이용 어려움-
가치경영 적용이 어려움-

전문건설업체 등의 협력업체들의-
현장경험과 지식이 설계에 반영되

기 어려움

가치경영에 대한 인식부족과 미흡-
한 참여

건설관리 단계

위기관리에 치중하는 경향-
위험식별 및 관리기술 취약-
계약에만 의존하는 경향-
하도급업체 및 협력업체에 대한 대-
금지급 지연

건설작업에 대한 정확한 원가산출-
이 어려움

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현금흐름-
문제 발생

자료 건설교통부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사례연구 에서 재인용: (2006), , p.96 .

영국의 공동도급 제도②
영국은 건설산업만을 담당하는 중앙부처는 없으며 영국의 전반적인,

산업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통상산업부(DTI: Departm ent of Trade and

에서 건설산업을 담당하고 있다 공공건설 사업의 조달과 관Industry) .

련된 정책과 제도적 장치를 주관하고 있는 기관은 재정경제부 산하 상

무청 이며 공공조달시스템의(OGC : O ffice of Governm ent Commerce) ,

개혁과 공공발주자 실천을 주도하는 것이 주요 기능과Best Practice

역할이다 영국 상무청 이 제시하는 공공 건설사업의 조달과 관. (OGC)

련된 법령은 민간 건설사업에도 적용되며 유럽연합 회원국에게, (EU )

적용되는 조달규정과 영국 재정경제부 상무청EU (HM Treasury), (OGC)

에서 제시하는 여러 조달지침서들도 중요하게 적용된다.

영국의 건설관련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지침서들에 의하면 공동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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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둘 이상의 사업주체가 프로젝트의 효율과 이익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하나의 법인체를 설립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반드시 하,

나 이상의 공공주체가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영국은.

미국과 우리나라와는 달리 공동도급 사업참여 주체로 중앙정부나 지방

정부를 포함하고 있다.

공동도급으로 세워진 공동도급회사는 합자회사와 유한책임 합자회사

로 제한한다 공동도급 회사는 민간과 공공의 참여로 만들어진 법인체.

이지만 일반적으로 민간영역에 포함된다 영국도 공공공사에서 미국과, .

같은 중소기업 프로그램이 있으나 세제나 기금에 의한 지원일 뿐 공,

동도급 참여에 따른 혜택은 없다.

이외에도 공공조달 정책으로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위한 민간 공공‘

파트너십 제도 에서 제안한 공공조달 방식으로 발주자 설(PPPs) ’, ‘CUP’ ,

계자 시공자 등의 적극적인 상호협력 관계를 통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파트너링제도 민간부문의 기술과 자본을 공공건설 사업에 활용하기‘ ’,

위해 마련된 민자유치방식 등이 시행하고 있다 특히 민간 공공 파‘ ’ . , ‘

트너십 제도 는 에 의(PPPs) ’ 4P(Public Private Partnersh ip Programme)

해 공공사업부문에 적용되고 있다.

영국의 건설혁신 운동과 파트너링(Partnering )③
영국의 수직적 건설생산체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은 레이썸 보고

서(Latham Report, 1994)31)와 이간 보고서(Egan Report, 1998)32)를 통

해 잘 알려져 있으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전개되,

31) 김한수 한미파슨스 발주자가 변하지 않고는 건설 산업의 미래는 없다(2006), ,ㆍ
을 요약 정리하였다부록 참조pp.55-58 ( 1 ).ㆍ

32) 김한수 한미파슨스 발주자가 변하지 않고는 건설 산업의 미래는 없다(2006), ,ㆍ

을 요약 정리하였다부록 참조pp.69-77 ( 1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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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하도급 불공정거래를 시정하기 위해 제정된 는Construction A ct「 」
레이썸 보고서의 결과 중 하나이다 이간 보고서에서는 파트너링이 강.

조되어 있고 건설업계 상생협력을 제안하고 있다 보고서에 의하면 파, .

트너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성과는 비용절감 공기단축 등 경제적으,

로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후 년 감사원 보고서인 에서는 파2001 'M odern izing Construction '

트너링을 발주자와 공사참여 업체 간 협력관계인 프로젝트 파트너링

과 여러 업체들이 여러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면(Pro ject Partnering)

서 지속적인 협력관계와 성과를 공유하는 전략적 파트너링(S trategic

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두 개념 모두 발주자와 원Partnering) .

도급 하도급자를 하나의 공동체로 보고 구성원 간 상생협력을 중시하ㆍ
고 있다 프로젝트 파트너링을 위한 표준계약서 도 만들어졌. (PPC2000)

다.

파트너링은 단일의 업자에게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맡기는 프라임계약 으로 발전되었다 이 방식으로(Prim e Contracting) .

선정되는 원도급자는 우수한 하도급자들과의 상생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영국은 프라임계약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

하고 있다.

사례의 시사점2)

건설산업은 국가 간 생산이 이루어지는 환경의 유사성이 크다 외.

부에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생산과정에.

서 유사성이 큰 산업의 특성에서 기인하여 파생되는 문제점도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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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수직적인 생산체계 저가하도급 중소건설업. , ,

체 보호 육성의 필요성 증대 대 중소업자 간 상생발전 등이 예에,ㆍ ㆍ

해당한다.

미국 영국 일본 등 개 국가의 사례검토를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 , 3

할 수 있었다 사례검토를 통해서 얻은 시사점은 주계약자공동도급제.

도를 조기에 활성화하는 대안 제시에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

미국은 저가하도급에서 파생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우리나

라의 부대입찰제도 또는 분담이행방식 및 주계약자공동도급과 유사

한 형태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각 주들의 정책이 독자성이.

강하기 때문에 모든 주에서 공통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

동도급과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도급자 보호를 위한 공동.

수급체는 구성원 간 상호 대등한 관계를 특징으로 한다.

영국도 원 하도급관계에서 많은 문제가 파생되고 있다 영국은 공.ㆍ

동도급의 사업주체로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참여가 의무화되어

있다 파트너링도 프로젝트 파트너링과 전략적 파타너링으로 구분하.

여 운영되었고 단일의 업자에 프로젝트 전반을 맡기는 프라임계약으,

로 발전하였다.

사례검토를 통하여 얻은 시사점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째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가 고질적인 저가하도급과 저가하도급에서,

파생되는 공사품질 저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둘째 하도급문제 해. ,

결을 위한 대안으로 하도급 관리 감독 강화 등의 정책보다는 주계ㆍ

약자공동도급제도가 더욱 개선된 정책적 수단이 될 수 있다 셋째. ,

하도급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활용되는 공동도급 중 구성원 간 관계

및 공사수행의 측면에서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가 효과적인 대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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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례검토를 통해서 얻은 세 가지 시사점과 다른 방향에서도 시사

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미국 영국의 사례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 ,

럼 파트너링방식 등은 경제적인 효율성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적 효율성의 충족은 파트너링의 목표가 상생협력과 경제적 성과

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앞서 제시된 세 가

지 시사점 이외에 비용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어야할 것이다 주계.

약자공동도급제도가 불필요한 비용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과

우수한 공사품질의 제공을 통하여 공사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사례

가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best pract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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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3 공동계약 운용요령 개정방안「 」

공동계약 운용요령 의 검토과제1. 「 」 33)

주계약자공동도급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국가계약법령 에 근「 」

거를 두고 있는 공동계약 운용요령 이 정비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

주계약자공동도급방식이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공동계약 운용요「

령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검토한다.」

공동수급체의 구성1)

자격요건(1)

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계약 운영요령 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

공사가 수행되는 경우 공동도급에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 허가 신고 등록 등의 자격요건을ㆍ ㆍ ㆍ

모두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계약자관리방식과 분담이.

33) 지방계약법령 에 근거를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계약 운영요령 을「 」 「 」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주계약자관리방식을 공동도급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는.

예규 또는 고시는 공동도급 운영기준 과 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계약 운영요「 」 「
령 이다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계약 운영요령 을 대상으로 검토한.」 「 」
이유는 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지방계약법령 에서 공동도급방식으로 주계「 」

약자관리방식을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계약 운영요령 에서 공동, 「 」
도급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공사 발주의 계약.
이라는 측면에서 유사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주계약자관리방식.

으로 발주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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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식에 의하여 계약이 이행되는 경우에는 구성원에게 분담한 공사

에 필요한 면허 허가 등록 신고 등의 자격요건만 충족하여도 되ㆍ ㆍ ㆍ

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에서는 제한경쟁입찰에서 시20 1「 」

공능력 공시액 실적 기술보유상황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 「 」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 면허가 동일한 경우 공동수급체ㆍ

구성원 모두의 것을 합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ㆍ

구성원 수(2)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운영에 있어서 공동수급체에 참여하는 구성

원의 수를 제한할 것인지 또는 제한하지 않을 것인지의 문제가 제기

된다 건설산업기본법령 을 근거로 하는 건설교통부 공동도급. 「 」 「

운영기준 건설교통부 고시 제 호 에서는 주계약자공동도급( 2000-81 )」

제도를 포함하여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에 대해서도 구성원

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운영되고 있다.34)

그러나 지방계약법령 을 근거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 」 「

계약 운영요령 에는 계약담당자는 인 이하로 공동수급체를 구성“ 5」

하게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에 제.” .

한을 두고 있다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도 이상으로 규정. 5%

하고 있다.35)36)

34) 공동도급 운영기준 제 조공동수급체의 구성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효율적4 ( )「 」 ①
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시 건설공사의 규모 및
복잡성 등을 감안하여 동동도급계약의 이행방식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 및, 구

성원의 수 최소 출자비율을 정할 수 있다, .
35) 지방계약법 제 조공동계약 제 항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설공사 등29 ( ) 2「 」



제 장 공동계약 운용요령 개정방안3 「 」 ․ 61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활성화 논의과정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

는 검토되어야 할 과제이다 구성원 수는 구성원의 직접시공 및 구성.

원의 평가와도 관련 있다 현행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를 공동도급방.

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과 지방계약법령 은「 」 「 」

구성원 수에 대해 각기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양 규정이 서로 다르.

게 규정하고 있는 원인은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를 인식하는 차이에

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계약 운영. 「

요령 은 주계약자관리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업종으로 일반건설업」

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겸업할 수 있는 개 업종에 한정하고 있다 반7 .

면 건설교통부의 공동도급 운영기준 은 주계약자공동도급 적용「 」

업종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지방계약법령 을 근거로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계「 」 「

약 운영요령 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PQ」

및 적격심사과정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까지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

는 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된다 건설산업기본법령 을 근거로 하는. 「 」

공동도급 운영기준 에서는 구성원 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 」

고 재량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은 특별한 공종 등에서 기술을 보유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공동도급으로 시행되는 공사에서도 공동수급체 구성원.

은 인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2~3 .

공동도급으로 수행되는 공사가 일반적으로 인 이하로 구성원 수5

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 중 대기업과 중소기업간1
또는 중소기업간의 공동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6)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 공동계약 제 항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88 ( ) 1 29「 」
약의 체결방법 공동도급의 유형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간의 시공상 책임한계 등,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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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해지는 것은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사가 공동도급의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대.

표자 지분율 이상 구성원의 지분율이 이상이 될 것을 요구50% , 5%

한다.

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계약 운영요령 에서 주계약자관리방식은「 」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이 겸업할 수 있는 개 업종에 한정하고 있7

다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공동도급이 적용될 수 있는 공종을 한정하였.

기 때문에 구성원 수를 제한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공사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에 의한 공동도.

급은 다른 공동도급방식과 비교할 때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전문건설

업자의 역량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에 관한 사항은 공동도급 관련 운용요령 및

운영기준과 표준협정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다 주계약자공동도급.

제도 시행 이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3)

공동수급체 구성에 관한 제한사항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계약.

담당자는 동일한 입찰 계약 등에 하나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ㆍ

여하는 자는 다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여

야 한다.

지역의무공동도급 규정에 의하여 해당 지역의 공사에 공동도급으

로 참여하는 자에 대해서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닐 것이 요구된다 공동수급체 구성은 입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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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명이 의무인 공사는 현장설명일 전 에 구성하여야 하며 면허( ) ,

등록 가 필요한 공동도급은 면허 등록 미보유자와의 공동도급이( ) ( )

허용되지 않는다.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선임2)

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계약 운영요령 은 공동이행방식과 분담「 」

이행방식에서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각각 출자비율과 분담내용의

비중에 따라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는 주.

계약자가 대표자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계약 운영요령 은 주계약자관리방식의「 」

공동수급체 구성형태를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과 구분하여

다르게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계약자관리방식은 계획. ㆍ

관리기능을 수행하는 일반건설업자와 공종을 분담하여 시공하는 전

문건설업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형태로 상정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에서는 일반건.

설업자 간 또는 전문건설업자 간 공동도급에 의한 공동수급체 구성

을 고려하여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비중에 따라 대표자가 선임

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공동도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건설「

산업기본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의해 계획 관리능력이16 3 1」 ㆍ

있는 일반건설업자만 대표자가 될 수 있다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주.

계약자가 대표자가 되는 것은 공사의 특성으로 인하여 주계약자인

일반건설업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 비중보다 높은 구성원인 전

문건설업자가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표자 선임방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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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할 때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이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

자의 공동수급체 구성을 고려한 방식임을 확인할 수 있다 지방자. 「

치단체 공동도급계약 운영요령 은 계약담당자에게 지방계약법 시」 「

행령 제 조 제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입42 1」

찰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이 분의100

이상으로 운영하도록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다50 .37)

입찰공고3)

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계약 운영요령 에는 성질상 공동도급계「 」

약에 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도급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찰.

공고에는 공동도급계약 이행방식과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제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 건설업체 참여확대를 위한 사항도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에는 지역업체의 시공참여 비율88 3「 」

이 공사금액의 분의 이상이 될 것을 명시하고 있다100 40 .38) 지역업

37)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42 (「 」

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①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 「

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단서의 규정에서 정하는 추정가격 이상인 공사 입찰의 경42」
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전심사에서 적격자로 선정된 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

찰자로 결정한다.
38)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공동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88 ( )「 」 ③
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에 있어 추정가격이 고시금액법 제 조 제29 2 ( 5
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모든 공사금액 미만이1 )

고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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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참여확대 보장은 건설업의 균형적인 발전과 지역경제에서 건설

업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최근 공동. 「

계약 운용요령 제 조 공동수급체 구성 가 개정되어 중앙정부 발주9 ( )」

공사의 공동도급 중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역 업체 최소참여지분율을 이내에서 정할 수 있게 하였다 계30% .

약담당공무원이 정한 지역 업체의 최소참여지분율은 입찰공고에 명

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찰공고에는 입찰의 대상이 되는 공사와 입찰에 필요한 각종 일

시와 낙찰자 결정방법 입찰참가자격 등이 명시된다 주계약자공동도, .

급 활성화를 위해서 입찰공고에 추가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의

유무를 검토하여야 한다.

보증금4)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기 지연을 방

지하고 공사의 완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보증금이 활용되고

있다 공동도급에서 보증금의 납부는 분할납부가 원칙이다. .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는 시 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중 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1ㆍ
야 한다 다만 당해 지역 안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인 미만. , 10
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계약 운영. 「

요령 에는 지역업체의 시공비율로 입찰 참여를 제한할 수 없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당해 공사예정금액의 이상에 해당하는 시공능력공시액을 갖춘 지. , 40%
역업체가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인 미만인 경우 둘째 이상 지역업체로 제한10 , , 40%

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에 필요한 면허 등록 등 자격을 갖춘 지역업체가 입찰공고일ㆍ
전일기준 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셋째 기타 지역업체의 시공비율로 제한할10 , ,
경우 시공상 품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거나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이 어려운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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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내용에 따라 분할납부한다 공동이행방식 또는 주계약자관리방식.

에 의한 공동도급에서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계약자 또는 공동수급( )

체 구성원 중 인에게 일괄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1

있다.

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계약 운영요령 은 주계약자관리방식에「 」

의한 공동도급의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 」

조 제 항 제 호 또는 제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 이행을1 1 3

보증하도록 하고 있다.39) 계약 이행보증규정에서 예시하고 있는 방법

은 계약보증금 납부방법과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이다.40)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방법은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방법과 연대

보증인을 세우지 않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분의 이상을 납부하고 연대보증인을 세100 10 ,

우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분의 이상을 납부하도록 하고100 20

있다.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당해 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

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액의 분의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단100 40 .

39)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 계약의 이행보증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51 ( )「 」 ①
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방

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 ,
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
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 조 제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3 , 42 1

경우에는 반드시 제 호의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제 호 내3 ( 1
지 제 호의 규정은 생략3 ).

40)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는 연대보증인을 세우거나 보증기관이 발급한 계약이행보증
서를 제출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다 계약보증금만 납부하는 방법을 허용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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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에 의한 경우와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

다.

보증금과 관련하여 주계약자공동도급에서 검토할 과제는 발주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증금 납부 또는 이행보.

증서 제출 목적은 공동수급체의 계약의무 이행을 담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계약자공동도급에서 보증금의 납부를 통해서 발주자에게

의무이행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검토되어야 한

다.

구성원의 책임과 의무5)

공동이행방식에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

해서 연대책임을 진다 분담이행방식에서는 구성원은 각자 분담한 부.

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주계약자관리방식은 공동이행방식과 분.

담이행방식이 혼합된 형태이다 주계약자는 전체 계약의 이행에 대하.

여 연대책임을 지며 구성원은 각자 분담한 부분만을 책임진다, .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수행되는 공동도급 공사에서 주계약자가 탈

퇴하고 주계약자가 이행하여야 할 의무의 대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주계약자 이외의 구성원도 분담부분에 대하여 계약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본다 법률적인 의무이행 불능상태가 발생한.

다.41)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에는 일반건설업자만이 종합적인 계획「 」

41) 건설산업기본법 제 조건설업의 종류에 의하면 건설업은 일반건설업 및 전문8 ( )「 」

건설업으로 구분되고 일반건설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하에 시설물을 시, ㆍ
공하는 건설업으로 전문건설업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공사를 시,
공하는 건설업으로서 일반건설업종과 전문건설업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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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계약자공동도급에서도 주계약.ㆍ

자인 일반건설업자만이 공동수급체가 수행하는 공사의 종합적인 계

획 관리를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주계약자공동도급에서 주계약자.ㆍ

의 부재는 의무이행의 법률적 불능 상태가 발생하게 된다.

공동도급방식은 방식을 불문하고 원 하도급방식에 의한 의무이행ㆍ

절차보다 발주자의 신뢰가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공동도급방식 중에.

도 분담이행방식과 주계약자방식은 각자 분담한 공사를 책임시공하

는 방식이다 이로 인하여 공동이행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무이행.

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을 필요로 한다.

주계약자공동도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계약자공동도급이 공동이

행방식이나 분담이행방식과 비교할 때 의무이행의 측면에서 우월하

다는 점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계약자가 부도 파산. ,

등의 이유로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는 경우 의무이행 확보수단이 검

토되어야 한다.

주계약자 중도탈퇴 시 계약의무이행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비용분담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턴키공사 등에 입찰하기 위해서는.

입찰 이전단계에서 비용이 발생한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분담.

하여야 하는 공사의 비중에 상응하는 정도의 비용분담이 이루어지는

것이 합리적이다 입찰 이전단계에서 소요되는 비용분담의 문제는 하.

도급방식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문제이다 따라서 주계약자공동도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과제이다.

시공관리6)

현장대리인 선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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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관리를 위한 현장대리인 선임은 공동도급의 유형에 따라 다르

게 운영되고 있다 공동이행방식은 구성원 간 협의에 의해 선임하며. ,

분담이행방식에서는 구성원이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 각자 선임한다.

주계약자공동도급에서는 분담이행방식과 유사하게 각자 분담한 분야

에 대하여 각자 선임하고 주계약자가 총괄하여 현장대리인을 선임하

도록 하고 있다.

현장대리인 선임은 각 공동도급 유형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공.

동이행방식은 구성원 각각의 역할과 책임보다는 공동수급체의 역할

이 강조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의무이행과정에서 구성원 간 협.

의과정을 거치기는 하나 공동수급체의 현장대리인이 선임되게 된다, .

분담이행방식은 구성원 각자의 역할이 강조되는 구조이다 공동수급.

체의 역할이 세 가지 공동도급방식 중 가장 미약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주계약자공동도급은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의 중간적.

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주계약자공동도급이 공동이행방식과 분담.

이행방식을 혼합한 형태로 공동수급체 구성과 운영이 이루어지는 특

성이 반영되어 있다 주계약자는 공사의 전체적인 책임을 담당하기.

때문에 현장대리인 선임에서도 주계약자가 총괄하는 단계를 거치고

있다.

하자처리 문제(2)

건설공사에서 하도급자 선정은 일반건설업자에 등록되어 있는 전

문업자를 선정하거나 수의계약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공사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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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이다 따라서 건설공사 종료 이후 발생하는 하자처리에서도 별다.

른 어려움 없이 해결이 가능하다.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처리의 문제는 원

하도급체계와 다른 주계약자와 구성원 간 관계에서 기인한다고 할ㆍ

수 있다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에서 주계약자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관계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다 공사를 공동.

으로 수행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주계약자가 공사의 종합적인 관.

리와 조정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구성원 각자가 원도급자 지위에서 시공과 공사대금을 수

취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에서는 원 하도급자의. ㆍ

장기적 지속적인 관계에서 기인하는 상호관계의 밀접성은 상대적으,

로 약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구성원 간 관계에서 하자보수의 책.

임문제와 하자처리의 이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

주계약자공동도급의 구성원 간 상호관계에서 기인하는 하자처리의

문제가 해결하여야 할 과제라는 인식과 다른 측면의 인식도 있을 수

있다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는 각자가 분담하는 책임시공을 통하여.

공사가 이루어지는 구조이다 각자 분담하여 시공한다는 측면에서 공.

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자의 책임감은 하도급자로 참여하는 건설업자

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주계약자공동도급에.

참여하는 전문건설업자는 원도급자와 밀접한 관계에만 의존하여 하

도급 수주를 하는 관계가 아니다 건설공사의 일정 부분을 자기책임.

하에 시공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전문건설업

자라고 할 수 있다.

주계약자공동도급에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건설업자가 기술력과

역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하자의 발생비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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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공동도급에 의한 공사수행은 하자의 문제가 다른 방식에 비해

적어지게 되며 하자문제의 개선이 가능하다, .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의 혼합적인 특성을 갖는 주계약자공

동도급에서는 하자의 발생이 감소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계약.

자공동도급제도가 하자발생과 처리에서도 유리한 제도라는 현실적인

사례의 축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주계약자, .

공동도급제도 활성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는 하자발생 시 대처방안

과 발주자가 신뢰할 수 있는 하자처리 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

야 한다.

대가의 지급7)

대가 신청방법(1)

공동도급에서 대가의 신청은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게 된다 공동.

수급체 대표자는 구성원별로 구분하여 기재된 신청서를 계약담당자

에게 제출한다 대가의 지급은 선금. 42)을 제외하고는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된다 그러나 신청서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고 있.

다 발주자가 각 구성원을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인 비용의 낭비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대표자가 신청서.

42) 행정자치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계약체결 이행에 따른 선금 및 대가 지급요「 ㆍ
령 은 선금을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이전이거나 기성대가 지급전에 미리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계약체결 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선금제도의 실효성 확.
보를 목적으로 계약금액 규모별로 일정비율은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표 참조(<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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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출하도록 하여 발주자와 구성원 간의 관계에서 차별이 발생하

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가 신청 의무를 대표자에게 부여한 것은 대표자가 구성원을 관

리하고 감독하여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성원을 관리 감독하여 공. ㆍ

사를 수행하여야 할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파산 해산 부도 등 부득, ,

이한 사유로 인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

다 대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

표자를 제외한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 전체의 연명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계약자공동도급에서 선금을 제외한 대가의 신청과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의무이행 관계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이 있다 앞에서 제시된.

것처럼 주계약자공동도급에서는 주계약자의 탈퇴로 인하여 탈퇴한

주계약자의 의무 대행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구성원도 의무이행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간주된다 대가 신청과 지급은 계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의무이행을 전제하고 있다 따라, .

서 주계약자 탈퇴로 야기되는 구성원의 의무 불이행과 대가의 신청

은 상호 연계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주계약자.

이외의 구성원의 귀책사유 없는 타의에 의한 의무불이행 상태의 존

재 이로 인한 구성원의 대가 신청 및 대가수취의 불능은 공동수급체,

의무이행 방안과 연계하여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대가 지급방법(2)

대가지급은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게 되고 계약담당자는 신청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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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을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공동도급방식이.

하도급과 다른 생산방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대가가 구성원에게.

각자 지급됨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단계하도급에서 파생되

는 저가하도급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시공관리를 위한 현장대리인 선임에서도 알 수 있었던 것처럼 대

가지급 중 선금지급방식도 주계약자공동도급이 공동이행방식과 분담

이행방식의 중간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공동이행방.

식과 주계약자공동도급에서 선금은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지급된다.

분담이행방식은 선금도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분담이행방식이 구성원의 자율과 책임을 가장 강하게 요구하는 공동

도급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주계약자공동도급은 현장대리인 선임에서 대표사인 주계약자의 책

임과 의무에 상응한 권한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선금 지급에서도.

주계약자의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공동계약 내용의 변경8)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1)

공동도급에 의한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구성원의 연

명으로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동수급체 연명에 의해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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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구성원 각각의 출자지분 또는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

게 이전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러한 규정은 기존 공동수급체의 과도.

한 부담방지 및 공동수급체 내의 특정한 구성원에 의해서 실질적으

로 공사가 단독 수행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구성원의 변경(2)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변경에서도 구성원을 추가하는 것은 원칙적

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구성원 변경의 사유가 발생하고 잔존구. ,

성원만으로는 면허 시공능력 실적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조건을 충, ,

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연명으로 발주

자의 동의를 얻어 구성원을 추가할 수 있다.

주계약자공동도급에서 주계약자는 구성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

약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구

성원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주계약자가 중도탈퇴 한 경우에는 공사.

이행보증기관이 주계약자 의무를 수행하거나 공동수급체가 연명으로,

주계약자 변경을 계약담당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주계약자공동도급에서 주계약자에게 구성원을 제재할 수 있는 수

단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계약자에게 부여된 제재수단.

은 주계약자공동도급이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의 중간적인 공

동도급방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분담이행방식과 같이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책임과 의무가 약한 것이 아니라 공동수급체 대표자로서,

권한과 공사이행에 필요한 의무를 동시에 부과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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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에서 주계약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구성원 제

재수단은 공사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분담이.

행방식에 의한 구성원 각자의 전문적인 역량 발휘와 공사완공이라는

목적을 조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계약자에게 구성원 제재수단을 부여하는 것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장점을 해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주계약.

자공동도급은 구성원 각자가 분담한 부분에 대한 시공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장점이 발휘될 수 있다 주계약자에게 강하게 예속되는 상.

황에서는 주계약자공동도급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구성원 각각의

책임시공을 바탕으로 한 공사의 품질제고가 어려울 수도 있다.

계약이행의 확인9)

공동도급의 계약이행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의무를 이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계약자공동도급에서 주계약자는 직접시공.

에 참여하지 않아도 시공관리 품질관리 하자관리 공정관리 안전관, , , ,

리 환경관리 등 시공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업무만 수행하, ㆍ

여도 계약을 이행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주계약자공동도급으로 발주되어 수행되는 공사에서는 계약담당자

에게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분담한 부분에 대한 직접시공43)44)이 이루

43) 주계약자공동도급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에게 직접시공을 의
무화하여 공사품질 제공과 시공전문가로서 전문건설업자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직접시공 의무화가 규정되어 있다 앞에서도 제기한 것처럼 주계약자공동.
도급제도 명칭과 관련하여 직접시공을 위한 공동도급 이라는 명칭이 타당하다는“ ”
의견 제시도 주계약자공동도급에서 구성원은 전문건설업자로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

라고 할 수 있다.
44) 직접시공의 범위를 어떻게 상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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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도록 감독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공동. 「

도급계약 운영요령 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직접시공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 시 구성원에게 각서를 제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다.

만 주계약자공동도급에서도 다른 법령의 규정 시공품질 향상 및 현, ,

장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하도급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하도급의 경우에도 주계약자와 사.

전에 협의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하도급에 관하여 주계약자와 구성원.

간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사전에 승인을 받아

야 하는 등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다 주계약자공동도급에서 하도급에.

관한 엄격한 운영은 구성원은 직접시공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

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10)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규정에서도 의무이

행은 직접시공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방자치단. 「

체 공동도급계약 운영요령 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방계약법 시」 「

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직접시공의 의미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직접시공

의 의미는 건설현장에서 건설업자가 담당하고 있는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을 주지
않고 스스로 시공하여 공사를 완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건설기술의 발달과 건설생.
산의 분업으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처음부터 완공까지를 직접시공 할 수 없는 구조

가 되었다 그러나 직접시공을 현장에서 직접 시공에 참여하는 것으로 한정할 것인.
지 또는 자본에 해당하는 금융 및 기계 등의 투입까지를 직접시공으로(financing)
포함할 것인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생산요소는 자본과 노동을 의미하.

며 광의로 경영을 포함하기도 한다 관련 규정에서 직접시공은 노동에 초점을 맞, .
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건설기계 등의 투입 없이는 건설공사가 이루어.
질 수 없기 때문에 직접시공의 범위를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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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92 1 6」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않는 구성원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다르게 계약을 이행하는 구성원 주계약자관리방식,

에 의한 주계약자 이외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직접시공하지 않고 하도급 한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는

단순히 자본참여만 하는 구성원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구성원이 사.

전 승인 없이 하도급 한 경우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에 해

당한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에서도 주계약자공동도급은 구성원의.

직접시공을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공동계약 운용요령 검토과제의 대안2. 「 」

공동수급체의 구성1)

자격요건(1)

주계약자공동도급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원칙적으로는 현

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상대적으로 공동수급체의 역할이.

강한 공동이행방식은 구성원에게 현재와 같은 자격요건을 구비하도

록 하고 분담이행방식은 각자 분담한 공사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

도록 하여야 한다 주계약자공동도급의 주계약자는 전체 공사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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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격을 구비하도록 하고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전문건설업자에게,

는 분담한 부분에 대한 자격을 충족하도록 한다.

주계약자공동도급 활성화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파급

효과 중 전문건설업자 간 기술경쟁의 유도가 가능하다는 것도 포함

된다 실제시공을 담당하는 시공전문가인 전문건설업자 간 기술경쟁.

은 건설산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수단이다.

기술력을 보유한 신규 건설업자가 주계약자공동도급의 구성원으로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기술을 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제한경쟁입찰 등에

서 신규 건설업자에 대해서는 시공능력 실적 등에서 인센티브가 필,

요하다 이를 위해서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신규 건설업자는 기술력.

만을 측정하는 심사방법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구성원 수(2)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과정은 공동이행방

식보다 분담이행방식과 유사한 측면이 많다고 할 수 있다 공동이행.

방식에서 요구하는 것과 같이 구성원의 지분 출자비율이 필요한 것

이 아니라 각 구성원이 공사를 분담하여 시공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계약이행책임에서도 구성원 전체의 연대책임에 의해 계약이 이행

되는 공동이행방식과 달리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는 분담내용별 각자

책임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계약을 이행하는 방식이 분담이행방식.

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에서는 주계. ,

약자의 연대책임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분담이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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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서 공사의 완성을 담보하는데 있어 우월하다고 평가할 수 있

다.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의 계약이행방식과 주계약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연대책임의무 등을 고려할 때 최소지분율 적용기준을 공동이행

방식처럼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방안이 아니다 주계약자공동도급.

제도는 공동수급체 구성과 계약이행책임이 공동이행방식과는 상이하

며 분담이행방식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 공동도급 운영, . 「

기준 은 공동수급체 구성에서 지분율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재.」

정경제부 공동계약 운용요령 에서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10%「 」

이상의 지분율을 요구하는 공동도급방식은 공동이행방식에 한정하고

있다.45)

현행 재정경제부 공동계약 운용요령 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

수를 인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년 월 일 이루어진 회계예5 . 2006 12 29

규 개정에서는 최소지분율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분담이행방식은 제

외하였다 그러나 구성원 수 규정은 분담이행방식에도 그대로 적용하.

고 있다.

주계약자공동도급이 도입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제한하

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주계약자공동도급은 분담이행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분담한 공사를 수행하나 분담이행방식과 달리 주계약자가,

공사수행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분담이행방식.

에 비해 계약이행이 강화된 형태이다.

건설산업기본법령 을 근거로 하는 현행 공동도급 운영기준「 」 「 」

45) 재정경제부 공동계약 운용요령 은 회계예규 개정2200.04-136-13, 2006. 12. 29)「 」
을 통해서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이상을 요구하는 공동도급을 공동이10%
행방식으로 한정하고 있다 개정 이전에는 분담이행방식은 제외한다는 규정이 존재.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담이행방식에도 최소지분율 이상 규정이 적용되었다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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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구성원 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없다 주계약자공동도급이 구성원.

의 직접시공을 전제로 하는 공동도급방식이라는 점에서 구성원의 직

접시공에 의한 공사의 실질적인 수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수를 제한하지 않고 발주하는 공사의 특성에 맞도록 계약공무원의

재량에 위임하여야 한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3)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동일한 공사에 입찰할 때는 건설업자는 하나의 공동. ,

수급체에만 참여하여야 한다 둘째 지역의무공동도급에 참여하는 구. ,

성원은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한다.

공동도급으로 발주된 공사에 입찰할 때는 하나의 공동수급체의 구

성원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대상공사가 신기술을 필요로 하고 신기. ,

술을 보유한 건설업자가 소수하고 하더라도 하나의 공동수급체에만

참여하는 것이 기회의 균등과 공정한 경쟁에 부합하는 것이다.

지역의무공동도급은 해당 공사에 필요한 기술력을 갖춘 건설업자

가 인 이하의 경우에는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10 .

이렇게 제한된 기술이 필요한 공사에까지 공동도급이 의무적으로 적

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서도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주계약자공동도급에서도 하나의 건설업자는 하나의 공동수급

체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입찰에 참여하여 공.

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다양하게 제공되어야만 기술경쟁을 유

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다고 할 수 있다.

공동도급으로 공사를 발주하는 목적은 중소 건설업자에게 수주기



제 장 공동계약 운용요령 개정방안3 「 」 ․ 81

회를 확대해주는 것과 함께 안정적인 계약이행을 담보할 수 방안이

기 때문이다 하도급이 아닌 공동도급의 경우 구성원은 하도급자에.

비하여 의무이행에 대한 책임이 큰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공동도.

급에 참여하는 구성원 간 관계가 계열회사로 이루어질 경우 대표자

의 부도 또는 파산은 의무이행의 불가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주계약자공동도급은 구성원의 기술경쟁력을 유도할 수 있는 장점

이 있다 직접시공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업자는 하도급공사보다 높은.

대가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기술력을 갖추고 구성원으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된다 그러나 공동수급체가 계열회사에 의.

해 채워지게 된다면 기술력을 갖춘 전문건설업자의 육성은 불가능해

지게 된다 따라서 주계약자공동도급에서 공동수급체에 참여하는 건.

설업자는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한다.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선임2)

주계약자공동도급에서 공동수급체 대표자 선임은 주계약자공동도

급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공동이행방식에서는 공동수급체 출자비.

율에 따라 가장 많이 출자한 건설업자가 대표자가 된다 분담이행방.

식에서는 분담내용에 따라 구분된다.

주계약자공동도급에서는 대표자인 주계약자의 선임이 다르게 이루

어진다고 할 수 있다 주계약자공동도급은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

업자 간 공동도급의 유형에 해당한다 특정한 경우 주계약자인 일반.

건설업자에 비해 공사금액이 많은 구성원인 전문건설업자가 존재할

수 있다 또한 특정 공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업.

자가 존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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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표자인 주계약자는 일반건설업자가 담당하여야 한다 현.

행 건설산업기본법 에서 종합적인 계획 관리는 일반건설업자만「 」 ㆍ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계약자공동도급에서도.

대표자인 주계약자는 일반건설업자가 선임되어야 한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발주자와 제 자에게 공동수급체를 대표하3

는 권한이 있다 또한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에서는 전체공사의 연대.

책임의무도 부여되어 있다.

입찰공고3)

입찰공고에서 주계약자공동도급으로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공동도

급이 가능한 전문공종과 물량 예정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될 것이다 부록 참조 토목공사 중 도로공사의 예를 들어보면 표( 3 ). <

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도로공사는 통상적으로 다섯 개의3-1>

공종으로 이루어진다 각각의 대공종은 다시 전문공종인 소공종으로.

분류된다 대공종 분류가 전문건설업종 분류체계와 일치하지 않기 때.

문에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의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소공종 분류체계가 전문건설업종 분류체계.

와 거의 일치하고 있고 현재 하도급공사도 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

고 있다 따라서 대공종 분류와 맞지 않을 경우에는 소공종 분류를.

중심으로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를 발주하면 문제없이 시행할 수 있

다.

도로공사 전체를 주계약자공동도급방식으로 입찰공고 시 공동수급

이 가능한 전문공종을 토공사 상하수도공사 철근 콘크리트공사 포, , ,ㆍ

장공사 등으로 명시하고 해당 전문공종의 물량내역서를 명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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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한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일반건설업자가 주계약자가 되.

고 주계약자는 전문건설업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

하면 된다 또한 주계약자공동도급을 모든 공사에 의무화하고 구성원.

수의 제한 없이 운영하면 주계약자공동도급은 시행착오 없이 도입이

가능하다.

표 토목공사 중 도로공사 공종분류 예시< 3-1>
구분 공종분류 세부공사 내용

도로

공사

토공

토공사 굴착공사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흙운반 터파기, , , , ,
석공사 돌쌓기 돌붙임 도로경계석, ,

비계 구조물해체공사ㆍ 건축물 및 구조물해체 각종 파일공사 각종 말뚝박기, ,
보링 그라우팅공사ㆍ 보링공사 착정공사 그라우팅공사, ,
배수공

상하수도설비공사
상수도관 매설 하수도관 매설 맨홀 관 세척 맹암거, , , , ,

각종 옥내 외 관 매설ㆍ
구조물공

철근 콘크리트공사ㆍ 각종 철근가공 조립 거푸집 각종 콘크리트 타설, , ,ㆍ
옹벽 공동구 차로 미만 콘크리트 포장, , BOX, 2

강구조물공사 하도급 받아 조립 및 설치만 해당 강재육교공사 강교, ,
철강재설치공사 제작 조립 설치까지 가능ㆍ ㆍ
포장공

석공사 돌포장 각종 경계석,
철근 콘크리트공사ㆍ 차로 미만 콘크리트 포장2

포장공사

각종 기츰 및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아스팔트포장, ,
택코우팅 프라임코우팅 콘크리트포장 덧씌우기, , , ,

과속방지턱 설치

부대공

미장 방수 조적공사ㆍ ㆍ 보강토옹벽공사

도장공사 차선도색

금속구조물 창호공사ㆍ 가드레일 방음벽 울타리 표지판 도로교통안전시설물, , , , ,
옥외광고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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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4)

보증금 납부 또는 계약이행보증서 제출을 통해서 계약이행에 대한

발주자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지의 문제로 귀결된다 주계약자공동.

도급은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에 비해 공동수급체의 의무

이행이 강화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분담이행방식처럼 각자 분담하.

여 의무이행을 하면서도 주계약자가 존재하여 전체공사의 계획 관ㆍ

리를 수행한다.

주계약자공동도급은 현재보다 보증금 납부 또는 계약이행보증서

제출을 강화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를 실시하지 않아도 의무이행이

보다 확실하게 담보되는 공동계약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주계. ,

약자는 반드시 연대보증인을 세우거나 보증기관이 발급하는 공사이

행보증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야 한다 주계약자에 대한 보증방.

법의 강화는 주계약자의 부도 파산 등의 사유로 중도탈퇴 시 제기ㆍ

되는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주계약자공동도급이 의무.

이행을 강하게 담보하는 방식이라는 것은 하자책임담보에서도 동일

하게 나타나고 있다.

구성원의 책임과 의무5)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가 공동이행방식이나 분담이행방식에 비해

구성원의 책임과 의무와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문제제기의.

원인은 주계약자공동도급이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 간 공동도

급이기 때문이다.

주계약자공동도급에서 주계약자인 일반건설업자가 부도 파산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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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로 공동수급체에서 중도탈퇴하는 경우 의무이행에 어려움이 발

생한다 어려움은 공사수행이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법률적.

인 측면에서 공사수행의 불능상태가 발생한다.

주계약자공동도급이 안고 있는 주계약자 탈퇴 시의 계약의무이행

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는 쉽지 않다 일반건설업.

자와 전문건설업자 간 공동도급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

결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 조의 개정이 요구된다 따16 .「 」

라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보다 의무이행을 강화할 수

있는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주계약자공동도급에서 주계약자가 부도 파산 등의 이유로 중도에,

공동수급체를 탈퇴하는 경우 주계약자의 연대보증인에게 의무이행책

임을 지게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다 또한 이행보증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행보증을 한 보증기관이 의무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주계약자가 탈퇴한 경우에 한하여 구성원인.

전문건설업자에 의한 분담방식으로 공사를 이행하는 방안을 적용하

여야 할 필요가 있다.

공동계약의 보증채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재정경제부 회계예

규인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회계예규( 2200.04-159-4,「 ㆍ 」

제 조는 공동계약 방식별로 구분하여 보증채무이행을2007.4.10) 50

제시하고 있다 이 조문에 주계약자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야 한다 주계약자공동도급방식은 공동이행방식과 달리 구성원이 분.

담하여 자기책임 하에 공사하고 분담이행방식과 달리 전체공사를 계,

획 관리하는 주계약자가 존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계약자공동도.ㆍ

급방식은 어떤 경우에도 다른 공동계약방식과 비교할 때 계약의무이

행에서 우월한 공동계약방식이다.



86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활성화방안ㆍ Ⅱ

표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 조 개정안< 3-2> 50ㆍ
현행 개정 안( )

제 조 공동계약에 있어서의 보증채무의 이50 (
행)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①
된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

가 부도파산 또는 해산 등의 사유로 계약을 이·
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잔존구성원이 면허 도,
급한도액 등 당해계약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

거나 당해 계약이행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증기관에 보증채무

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체결된②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가

부도파산 또는 해산등의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잔1
존구성원의 자격요건 구비여부와 관계없이 보증

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 조 공동계약에 있어서의 보증채무의 이50 (
행)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①
된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

가 부도파산 또는 해산 등의 사유로 계약을 이·
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잔존구성원이 면허 도,
급한도액 등 당해계약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

거나 당해 계약이행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증기관에 보증채무

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체결된②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가

부도파산 또는 해산등의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잔1
존구성원의 자격요건 구비여부와 관계없이 보증

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주계약자공동도급방식으

로 체결된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부도파산 또는 해산등의 사유로 계·
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주계약자가 면

허 도급한도액 등 당해계약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당해 계약이행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주계약자공동도급으로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전문건설업자의 시공

여건이 향상되는 것에 비례하여 비용분담에 관한 책임과 의무도 확

대되어야 할 것이며 전문건설업자는 비용분담의 증가를 수용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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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턴키공사의 경우 입찰이전 단계에 설계비 등 입찰 이전단.

계에서 비용이 소요된다 턴키공사가 주계약자공동도급으로 시행되.

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전문건설업자도 비용의 일

정비율을 분담하여야 한다 이러한 비용분담은 원도급자가 수주한 공.

사에 하수급자로 참여하는 기존의 생산체계와는 다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주계약자공동도급에서 구성원의 책임과 의무를 인식하는 전제는

주계약자공동도급의 특성을 인식하고 이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분담,

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계약자공동도급이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

자 간 공동계약이행방식이며 전문건설업자가 원도급자 지위를 갖게,

된다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전문건설업자는 기존 하도급자 지위에서.

원도급자 지위로의 변화가 있다 따라서 지위 개선에 따른 책임과 의.

무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문건설업계가 수용하고 감.

당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도 증대된다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시공관리6)

현장대리인 선임(1)

주계약자공동도급의 특성을 반영하여 선임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

계약자는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의 중간적인 공동계약이다 분.

담이행방식처럼 분담한 공사를 책임지고 시공한다 그러나 전체공사.

를 종합적으로 계획 관리하는 주계약자가 존재한다.ㆍ

현장대리인 선임에서도 주계약자공동도급에 부합하게 현장대리인

이 선임되어야 한다 각 구성원이 분담하여 시공하는 공사에 관한 현.



88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활성화방안ㆍ Ⅱ

장대리인이 선임되어야 한다 또한 주계약자의 역할에 맞게 전체공사.

및 주계약자가 분담한 공사에 관한 현장대리인이 선임되어야 한다.

현장대리인 선임에서도 주계약자공동도급은 현행 다른 공동계약방식

과 비교할 때 우월한 공동계약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하자처리 문제(2)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에서 하자는 원칙적으로 공사를 분담하여 시

공한 구성원이 책임지게 된다 이러한 원칙은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는 하자처리에서 공동도급방식 중 가장 우수

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 「

계약 운영요령 에서 찾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계약 운.」 「

영요령 표준협정서에 규정되어 있는 하자담보책임 조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주계약자공동도급은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과 비.

교하여 가장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에는 공동수급체 해산 이후 발생한

하자를 구성원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그러나 주계약자공동도급은 공동수급체 해산 후 발생한 하자를 구성

원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주계약자공동도급.

으로 이루어진 공사에서 발생한 하자의 처리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해당구성원의 연대보증인과 주계약자가 연대하여 하자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계약자공동도급으로 이루어진 공사에 대한 하자처리담보는 다른

공동도급에 비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 하자처리담보에서도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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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의 중간적인 주계약자공동도급의 특성이 나

타나고 있다.

표 공동도급별 하자담보책임 조문 비교< 3-3>
구분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

관련 조문 제 조13 제 조14 제 조 제 항 제 항15 1 , 2

주요 내용

연대하여 책임이행- 분담내용에 따라 책-
임이행

원칙적으로 분담내-
용에 따라 책임이행

구성원 미이행 시-
해당구성원 연대보증

인과 주계약자 연대

하여 책임 우선적으(
로 연대보증인 책임)

대가의 지급7)

대가의 지급방법은 주계약자공동도급이 다른 공동계약방식과 비교

하여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는 부분이다 공동계약 운용. 「

요령 등에는 주계약자공동도급과 관련된 대가의 지급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주계약자공동도급에 적용할 수 있는 대가의 지급.

이 마련되어야 한다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계약. 「

운영요령 에는 주계약자관리방식의 대가 지급이 규정되어 있다.」

공동계약 운용요령 도 행정자치부 예규를 준용하여 활용할 수 있「 」

을 것이다.

대가의 지급에는 선금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공동계약을.

이행하는 공동수급체 또는 분담한 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자에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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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되는 선금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용하는 규정과

중앙정부가 적용하는 규정이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다.

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 선금 의무지급율< 3-4>
선금 의무지급율 공사 물품제조 및 용역

계약금액의 이상20% 억 원 이상100 억 원 이상10
계약금액의 이상30% 억 원 억 원100 ~20 억 원 억 원10 ~3
계약금액의 이상50% 억 원 미만20 억 원 미만3

공동계약 내용의 변경8)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1)

주계약자공동도급에서 분담내용에 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일

차적인 책임은 공동수급체가 부담하게 된다 공동수급체가 이행하는.

공동계약의 의무이행에는 주계약자가 전체공사의 연대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된다.

구성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분담내용의 변화가 초래된

경우 주계약자가 원활한 의무이행을 위해서 구성원의 분담내용 변경

에 관한 사항을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주계약자공동도급.

공동수급체에 참여한 구성원은 연대보증인이 존재한다 주계약자는.

구성원에게 책임 있는 분담내용 변경사유로 의무이행에 지장을 초래

한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구성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야 한다 구성원의 분담내용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

자와 협의하기 이전에 해당 구성원의 연대보증인과 협의하는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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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구성원의 변경(2)

주계약자공동도급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계약관계가 주계약자에

의해 대리된다 주계약자는 발주자와 채권 채무관계를 형성하게 된. ㆍ

다 주계약자공동도급은 실질적으로는 분담한 공사에 대해서는 구성.

원이 발주자와 채권 채무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칙적으.ㆍ

로 분담한 공사를 수행하는 구성원과 발주자의 관계에서 구성원의

변경이 논의되고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주계약자공동도급은 특징적으로 분담한 공사를 수행하는

구성원과 각자 책임에 의해 공사를 수행하는 구성원 및 전체공사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주계약자가 존재한다 주계약자는 전체.

공사에 관한 연대책임의무가 부여되어 있다 따라서 구성원의 변경에.

관하여 기능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구성원.

변경과 관련하여 주계약자에게 부여된 권한은 효과적인 의무이행을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취지가 공동계약 운용요령 에. 「 」

도 반영되어야 한다.

계약이행의 확인9)

주계약자는 주계약자공동도급에서 계약이행의 확인은 구성원이 분

담한 공사를 직접시공에 의하여 계약을 이행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계약 운영요령 은 주계약「 」

자에게 구성원의 분담공사 직접시공 이행을 감독하도록 명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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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다.

주계약자공동도급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제도의 장점이 발휘되어

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의무이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주계. .

약자공동도급이 발주자가 선호하는 공동계약방식으로 발전하기 위해

서는 공동수급체에서 각자의 역할이 제대로 실행되어야 한다 공동수.

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전문건설업자의 역할은 분담한 공사를 직

접시공하여 공사비용의 절감과 공사품질 제고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계약자공동도급의 장점을 극대화한다는 측면에서 재정경제부 회

계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에도 구성원의 직접시공을 감독하는「 」

주계약자의 의무가 명시되어야 한다 현행 공동계약 운용요령 은. 「 」

주계약자공동도급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분담한 공사를 각자.

시공하는 분담이행방식과 유사한 주계약자방식에서 공동이행방식의

대표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주계약자의 기능을 조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계약자에게 부과되는 의무이행에 대한 확인책임은 선.

행사례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계약 운영요령 을「 」

바탕으로 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10)

공동계약에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사유는 과

거의 계약이행과 관련이 있다 주계약자관리방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선행사례인 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계약 운영요령 은 주계약「 」

자 이외의 구성원이 발주자 승인 없이 하도급 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는 구성원의 직접시공에 의한 의무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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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공동계약 운용요령 도 구성원의 직접시공을 의무화하여야 한다.「 」

구성원이 분담한 공사를 직접시공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불이익

을 부과하여야 한다 이러한 필요에서 공동계약 운용요령 에서도. 「 」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공동계약 운용요령 개정안3. 「 」

주계약자공동도급 도입의 필요성은 건설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생산체계 변화 제도 활성화의 기반 부대입찰제도 폐지의 대안, CM ,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도입으로 현행 공동도급.

방식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공동도급은 대기업과 중소 건설업체 간 상생발전 및 중소.

건설업의 수주기회 확대 목적도 포함하고 있다 주계약자공동도급은.

공동도급의 목적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주계약자공동도급이 중앙정부가 발주하는 공공공사에 활용되기 위

해서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가계약법 은 일반적 추상. ,「 」

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 「

법 시행령 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국가계약법령 하에.」 「 」

서도 주계약자공동도급을 공공공사에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다 따라.

서 국가계약법령 개정의 필요가 없다 공공공사에서 주계약자공.「 」

동도급이 실제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재정경제부 회계예규의 일종인

공동계약 운용요령 의 개정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나 주계약자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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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도급제도를 모든 공사에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

령 등의 개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 발주공사에서 주계약자공동도급이 활용되기 위한 제도적

인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공동계약 운용요령 개정사항을 제시「 」

하였다 개정사항의 제시는 현행 공동계약 운용요령 을 바탕으로. 「 」

검토하였다 공동계약 운용요령 에는 주계약자공동도급을 공동계. 「 」

약의 일종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공동계약 운용요령 에 주계약자. 「 」

공동도급이 공동계약의 일종으로 명시되어 활용되기 위해서는 실제,

시행에 필요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주계약자공동도급 표준협정서

가 제정되어야 한다 공동계약 운용요령 개정사항과 공동계약. 「 」 「

운용요령 의 별첨 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준협정서 제정을 구분하[ ]」

여 제시하였다.

재정경제부 회계예규의 공동계약 운용요령 에는 주계약자공동「 」

도급이 공동도급의 일종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공동도.

급에 관한 용어를 정의하는 조항에도 주계약자공동도급과 주계약자

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지방계약법령 을 근거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 」 「

계약 운영요령 과 건설산업기본법령 을 근거로 하는 공동도급」 「 」 「

운영기준 에는 각각 주계약자공동도급과 주계약자에 관한 용어의」

정의 등이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공동계약 운용요령 에도 주계약. 「 」

자공동도급제도와 주계약자에 관한 명시적인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

다 공동계약 운용요령 에도 명시적인 규정이 필요한 이유는 공. 「 」 「

동계약 운용요령 이 제 조 목적 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공동계약1 ( )」

의 체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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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공동계약 운용요령 개정안 목적< 3-5> :
현행 개정 안( )

제 조 목적1 ( )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 ”｣
한다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체결) 72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 조 목적1 ( ) 현행 유지

표 공동계약 운용요령 개정안 용어의 정의< 3-6> :
현행 개정 안( )

제 조 정의2 ( )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

의는 다음과 같다.
공동계약이라 함은 공사 제조 기타의 계1. “ ” ㆍ ㆍ

약에 있어서 발주관서와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공동수급체라 함은 구성원을 인 이상으로2. “ ” 2

하여 수급인이 당해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
공동수급체 대표자라 함은 공동수급체에3. “ ”

서 대표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공동수급협정서라 함은 공동계약에 있어4. “ ”

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간의 권리 의무 등ㆍ
공동계약의 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규정한 계

약서를 말한다.

제 조 정의2 ( )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

의는 다음과 같다.
공동계약이라 함은 공사 제조 기타의 계1. “ ” ㆍ ㆍ

약에 있어서 발주관서와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공동수급체라 함은 구성원을 인 이상으로2. “ ” 2

하여 수급인이 당해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
공동수급체 대표자라 함은 공동수급체에서3. “ ”

대표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4. 주계약자라 함은 주계약자공동도급에 있어“ ”
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에서 전체 건설공사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ㆍ
하는 자를 말한다.
공동수급협정서라 함은 공동계약에 있어5. “ ”

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간의 권리 의무 등ㆍ
공동계약의 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규정한 계

약서를 말한다.
.

용어의 정의에서 주계약자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는 것과 별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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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의 유형에도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가 명시되어야 할 필요성

이 제기될 수 있다 행정자치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계약. 「

운영요령 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조문과 건설교통부의 공동도급」 「

운영기준 제 조는 공동도급의 유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3 .」

그러나 중앙정부가 체결하는 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재정경제부 공동계약 운용요령 에는 공동도급의 유형을 구체적으「 」

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건설공사 공동계약방식으로 주계약자공동도.

급 뿐만 아니라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 등의 공동계약의 유

형에 대해서도 규정하지 않고 있다.

현행 공동계약 운용요령 에는 주계약자공동도급이 규정되어 있「 」

지 않다 이에 따라 주계약자공동도급에서 대표자에 해당하는 주계약.

자에 관한 사항만을 추가적으로 보완하면 된다 주계약자공동도급방.

식의 경우에는 개정안에서 제시한 제 조의 공동계약의 유형 에서2 2( )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 간 공동계약 이

행방식이다 주계약자공동도급방식에서 대표자인 주계약자 선임에 관.

해서는 별도의 협의과정 없이 공동수급체의 일반건설업자가 주계약

자가 되어 공동수급체를 대표하게 하여야 한다.

현행 공동계약 운용요령 에 공동계약의 유형이 규정되어 있지「 」

않은 이유는 중앙정부 및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포함

하여 물품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사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건설공사 공동계약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

는 것이 필요하다 공동계약 운용요령 은 공공공사 발주를 담당하. 「 」

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기본적인 기준으로 활용하는 예규이기 때문에

명확화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공동계약 운용요령. 「 」

의 체계상 제 조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선임을 규정하기에 앞서 공동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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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이행하는 공동수급체에 관하여 규정하는 조문이 제시되는 것

이 타당하다 따라서 표 에서 제안하고 있는 것처럼 주계약자공. < 3-7>

동도급방식은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 간 공동도급이라는 점을

명시하여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공동계약 운용요령 개정안 공동계약 유형< 3-7> :
현행 개정 안( )

제 조의 공동계약의 유형 신설2 2( ) 제 조의 공동계약의 유형2 2( )
건설공사의 공동도급계약 유형은 공동수급체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이행하는 방식에 따라 다

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공동이행방식 건설공사 계약이행에 필요한1. :

자금과 인력 등을 공동수급체구성원이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파견하여 건설공사를 수행하고 이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을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하는 공동도급계약을 말한

다.
분담이행방식 건설공사를 공동수급체구성2. :

원별로 분담하여 수행하는 공동도급계약을 말한

다.
주계약자공동도급방식 공동수급체구성원중3. :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가 전체건설공사,
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
을 하는 공동도급계약을 말한다 다만 이 경우. ,
공동수급체는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에

의해 구성하며 주계약자는 일반건설업자 구성, ,
원은 전문건설업자로 각각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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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공동계약 운용요령 개정안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 3-8> :
현행 개정 안( )

제 조 권리행사 및 의무의 이행3 ( ) 계약담당공
무원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

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

다 이하 같다 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 )
여금 이 예규 및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 조 권리행사 및 의무의 이행3 ( ) 현행 유지

공동계약은 발주자와 공동수급체 간 계약관계이다 따라서 발주자.

와 공동수급체 간 관계에서 공동수급체를 대표할 대표자가 선임되어

야 효율적인 공사수행이 가능하다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 조는. 4「 」

공동수급체 대표자 선임을 규정하고 있다.

제 항에서는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경우에 한정하여 대표자의 출자3

비율 또는 분담내용이 분의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100 50 .

조항은 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계약 운영요령 에서도 동일하게 규「 」

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계약은 계약의 특성상 주.

계약자의 분담비율을 분의 이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지100 50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는 예외를 인정.

하는 조문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현행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 조에서는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및5「 」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 조에 주계약자공동도급방식을. 5

추가하여야 한다 공동계약 운용요령 에 주계약자공동도급방식이. 「 」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공동수급협정서에도 주계약자공동도급방.

식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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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공동계약 운용요령 개정안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선임< 3-9> :
현행 개정 안( )

제 조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선임4 ( ) 계약담당①
공무원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게 하되,
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36
요구한 자격을 갖춘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

게 하여야 한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공동수급체 대1②
표자는 발주기관 및 제 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3
를 대표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 조제 항의 규42 4③

정에 의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입찰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이

분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100 50 .

제 조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선임4 ( ) 계약담당①
공무원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게 하되,
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36
요구한 자격을 갖춘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

게 하여야 한다. 다만 주계약자공동도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주계약자가 공동수급

체의 대표자가 된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공동수급체 대1②
표자는 발주기관 및 제 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3
를 대표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 조제 항의 규42 4③

정에 의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입찰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이

분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100 50 . 다만 주
계약자관리방식 공동계약은 제외한다.

현행 공동계약 운용요령 에서는 별첨 로 공동이행방식 공동[ 1]「 」

수급 표준협정서 별첨 로 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 2]

제시하고 있다 별첨 을 추가하여 주계약자공동도급방식 공동수급. [ 3]

표준협정서가 마련되어야 한다 주계약자공동도급방식의 표준협정서.

의 구체적인 사항은 제 장 제 절에서 제시하고 있다3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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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공동계약 운용요령 개정안 공동수급협정서의 작성 및< 3-10> :
제출

현행 개정 안( )
제 조 공동수급협정서의 작성 및 제출5 ( ) 계①
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구성원으로 하여금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공고 내용에 명시된8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에 따라 별첨 공동이행방1(
식 또는 별첨 분담이행방식 의 공동수급표준) 2( )
협정서를 참고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대표자로 하여②
금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공동수급협정1
서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신40｣
청서류제출시 함께 제출토록 하여 이를 보관하

여야 한다.

제 조 공동수급협정서의 작성 및 제출5 ( ) 계①
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구성원으로 하여금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공고 내용에 명시된8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에 따라 별첨 공동이행방1(
식 또는 별첨 분담이행방식) 2( ) 또는 별첨 3
주계약자공동도급방식 의(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를 참고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대표자로 하여②
금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공동수급협정1
서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신40｣
청서류제출시 함께 제출토록 하여 이를 보관하

여야 한다.

표 공동계약 운용요령 개정안 계약의 체결< 3-11> :
현행 개정 안( )

제 조 계약의 체결6 ( )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

약체결시 공동수급체구성원 전원이 계약서에 연

명으로 서명날인토록 하여야 한다.

제 조 계약의 체결6 ( )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

약체결시 공동수급체구성원 전원이 계약서에 연

명으로 서명날인토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
동수급체 구성원 상호간에는 연대보증인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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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공동계약 운용요령 개정안 책임< 3-12> :
현행 개정 안( )

제 조 책임7 ( )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①
구성원으로 하여금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시

공 제조 용역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 ,
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별첨 에 의한. , 2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생략②

제 조 책임7 ( )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①
구성원으로 하여금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시

공 제조 용역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 ,
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별첨 에 의한. , 2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주계약자공동도급방식에 의한 경우 주계약

자는 전체 계약의 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주계약자가 탈퇴한 후 주계약자의 계약이행의무

대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주계약자 이

외의 구성원 자신은 자신의 분담부분에 대하여

계약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현행 유지②

계약의 체결을 규정하는 조항은 현행대로 유지를 기본으로 하고,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공동계약은 공. 「

동계약 운용요령 제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발주자에 대한2」

의무이행의 책임은 공동수급체가 부담한다 그러나 계약관계는 발주.

자와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 간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 공동계약 운용요령 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간에 연「 」

대보증인 가능여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구성원 상호간 연.

대보증이 허용되면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 조 공동도급내용의 변12 (「 」

경 와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간에는) .

연대보증인이 될 수 없다는 사항을 개정안으로 제시하였다.

공동계약은 발주자와 공동수급체 간 계약관계이며 공동수급체가,

계약이행의 주체가 된다 공동수급체는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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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주계약자공동도급방식에 따라 성격이 다르다 공동이행방식에서, .

공동수급체는 지분을 출자한 상황이며 구성원 간 관계가 밀접하다, .

반면 분담이행방식은 각자 분담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이다.

주계약자공동도급방식은 공동수급체 대표자인 주계약자는 공동이

행방식의 대표자의 역할이 요구되나 구성원은 분담하여 의무를 이행,

하면 된다 주계약자공동도급방식에서는 전체 공사의 이행의무가 주.

계약자에게 주어진 것에 상응한 권한이 주어져 있다 이러한 점이 주.

계약자공동도급방식이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의 중간적인 성

격을 갖는 요인이다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조문에서도 주계약자공동.

도급방식의 주계약자의 전체 공사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명

확하다고 할 수 있다.

주계약자공동도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입찰공고 시 주계약자공동도

급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사항이 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공동계약 운용요령 에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사항만을 적극적「 」

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조문의 개정을 통하여 주계약자공동도급.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한다.

현행 공동계약 운용요령 에는 공동계약의 유형으로 주계약자공「 」

동도급방식이 배제되어 있다.

그러나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동계약 운용요령 개정「 」

안에서는 공동계약의 유형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공동계약의 유형으

로 주계약자공동도급방식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 「

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및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공71 1 3」

고에 주계약자공동도급방식이 명시적으로 규정될 수 있다.46)

46) 주계약자공동도급방식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 조 입찰공8 (「 」

고에서 주계약자공동도급방식을 입찰공고에 명시하도록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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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공동계약 운용요령 개정안 입찰공고< 3-13> :
현행 개정 안( )

제 조 입찰공고8 ( )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①
시 시행령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72 2
현장에 인 이상의 수급인을 투입하기 곤란하거2
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 등 계약의 목적·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이 가능

하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 조제 항 또는72 1②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이행방식과 공3
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제한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 조의 설비공사의 공동계약8 2( ) 생략①
생략②

제 조 입찰공고8 ( ) 현행 유지①
현행 유지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 조제 항 또는72 1②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이행방식과 공3
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제한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계약자공동도급방

식이 가능한 경우에는 공동도급이 가능한 전문

공종과 공사물량 예정금액 등을 입찰공고에 명,
시하여야 한다.
제 조의 설비공사의 공동계약8 2( ) 현행유지①
현행 유지②

공동계약은 발주자와 공동수급체 간 계약관계이다 공동계약의무를.

이행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에 관한 사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 의「 」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공동계약 운용요령 에는 공동수급체의 구. 「 」

성에 관한 사항과 실적인정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러나 제 조 제 항에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계약의 이행방식과 공동수급체 구성원의8 2
자격제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개정.
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주계약자공동도급방식을 공동계약의 일종으로 명시적

으로 규정한 이상 이미 규정되어 있는 제 조 제 항으로 입찰공고에 주계약자공동도8 2
급방식도 명시될 수 있다 또한 주계약자공동도급방식만을 한정하여 추가적으로 적.
시하는 것은 공동계약 운용요령 의 기술체계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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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 구성47)에 관한 사항에서는 공동계약을 이행하는 공동

수급체의 등록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주계약자공동도급방식이 추가되.

면 주계약자방식에 관한 사항만 추가적으로 보완하면 된다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에서는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전문건설업자의 면허 등록( )

등을 고려하여 공동수급체가 구성되어야 한다 공동수급체 구성과 관.

련한 면허 등록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을 따르면 된다 즉 시공( ) .「 」

능력공시액 실적 기술보유상황 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의 것, ,

을 합산적용하면 된다.

실적인정과 관련한 사항에서는 주계약자공동도급방식에 의한 공동

계약 이행되는 경우 실적인정 규정이 보완되어야 한다 주계약자공동.

도급에서는 주계약자에게 전체공사의 계약이행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의무에 상응하는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인 전문건설업자

의 실적을 주계약자의 실적으로도 인정하여야 한다.

공동수급체 구성에서는 구성원 수와 지분율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

고 있다 현행 공동계약 운용요령 에서는 구성원 수를 인 이하로. 5「 」

제한하고 있다 구성원 수를 인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공동계. 5

약을 이행하는 공동수급체를 공동이행방식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

다 이와 동일한 측면에서 지분율도 구성원별 최소 이상을 적용. 10%

하고 있다 분담이행방식은 지분율 규정을 배제하고 있는 것을 통해.

서도 알 수 있다.

주계약자공동도급방식은 구성원으로 전문건설업자의 참여를 상정

47)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 조 공동수급체 구성조항은 년 월 일 개정이 이루9 2007 7 4「 」

어졌다 개정 내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에 따른 공동계약 중 지. 72 3「 」
역의무공동계약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역 업체의 최소지분
율을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입찰공고에 명시하도록 규30% ,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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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공동계약방식이다 전문건설업자가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직접시공을 함으로서 공사품질 제고가 가능하다 구성원으로 참여하.

는 전문건설업자에 의한 직접시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수를

확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주계약자공동도급이 내포하고 있는 구.

성원의 직접시공의무와 구성원 수 인 이하 제한은 현실적으로 공사5

수행이라는 의무이행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지분율 적용규정도 분담.

이행방식의 경우처럼 주계약자공동도급방식에는 배제되어야 한다 그.

러나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계약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체 전문건

설업자의 참여비율은 전체 공사금액의 분의 이상이 되도록 규100 50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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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공동계약 운용요령 개정안 공동수급체의 구성< 3-14> :
현행 개정 안( )

제 조 공동수급체의 구성9 ( ) 계약담당공무원은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각각 또는 공동

으로 당해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 ․
등록 등의 요건을 갖추게 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21 1②
공시액 실적 기술보유상황 등은 건설산업기, , 「
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허가

동일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의 것

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공동계약에 의하여 이행된 실적의 인정범위는③
다음 각 호에 따라 배분한다.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경우 공동수급체의1. :

구성원별 분담부분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경우2.
가 금액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출자비율에. :
해당되는 금액

나 규모 또는 양 실적증명 발급기관에서 공사. :
의 성질상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실제 시공부

분을 분리하여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제

시공한 부분 다만 분리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 ·
는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

제 조 공동수급체의 구성9 ( ) 계약담당공무원은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각각 또는 공동

으로 당해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 ․
등록 등의 요건을 갖추게 하여야 한다. 다만 주,
계약자공동도급방식에 의한 경우에는 건설산「
업기본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의한16 3 1」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21 1②
공시액 실적 기술보유상황 등은 건설산업기, , 「
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을

갗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의 것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공동계약에 의하여 이행된 실적의 인정범위는③
다음 각 호에 따라 배분한다.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경우 공동수급체의1. :

구성원별 분담부분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경우2.
가 금액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출자비율에. :
해당되는 금액

나 규모 또는 양 실적증명 발급기관에서 공사. :
의 성질상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실제 시공부

분을 분리하여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제

시공한 부분 다만 분리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 ·
는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

3. 주계약자공동도급방식에 의한 경우 공동수:
급체의 구성원별 분담부분으로 한다 다만 주계. ,
약자의 경우 전문건설업자인 구성원의 실적을

동일하게 실적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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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

현행 개정 안( )
제 조 공동수급체의 구성9 ( )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④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

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행령 제 조제, 72
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독점규제3 「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계열회사간」
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인 이하로 공동수급체를5⑤
구성하게 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이상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10% (
약의 경우는 제외 으로 하여야 한다) .

제 항에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5⑥
제 조제 항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 공사의72 3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업체의 최소지분율을

범위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입찰공30% ,
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 조 공동수급체의 구성9 ( )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④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

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행령 제 조제, 72
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독점규제3 「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계열회사간」
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인 이하로 공동수급체를5⑤
구성하게 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이상 분담이행방식10% ( 또는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는 제외)
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 조의 의, 72 3
규정에 의한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계약의 경우

에는 구성원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입찰공고에

명시된 공종의 전문건설업자가 구성원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문건설업,
자의 시공참여비율은 전체 공사금액의 분의10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50 .
제 항에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5⑥
제 조제 항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 공사의72 3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업체의 최소지분율을

범위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입찰공30% ,
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공동계약에서 보증금은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납부

하게 된다 보증금의 규모는 공사금액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또한. .

보증금만 납부할 것인지 또는 보증금 납부와 연대보증인 입보를 함

께 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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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동계약 운용요령 에는 주계약자공동도급방식이 규정되「 」

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계약자공동도급의 보증금 납부에 관한 사항

을 별도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계약 운영요령 제 조에서는 주10「 」

계약자공동도급에 의한 공동계약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주계약자공동도급방식은 구성원의 분담에 의해서 공사가 이루어지는

구조이다 각 구성원은 분담한 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보증금을 납부.

하면 된다 그러나 주계약자에게는 보증금을 일괄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구성원 각자가 분담하는 공사를 주계약자에게 전체공사.

에 대한 책임을 지우고 있기 때문이다.

보증금의 납부방법에 관한 사항에서는 주계약자가 부도 파산 등의,

사유로 중도탈퇴 시 제기되는 우려를 보증금납부의 방법으로 불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주계약자공동도급에서.

주계약자는 연대보증인을 세우거나 보증기관이 발급하는 공사이행보

증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 조에서는 보증금의 납부방법만을 규정10「 」

하고 있다 보증금의 반환이 필요한 경우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

지 않고 있다 따라서 반환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납부자에게 직접.

반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공. 「

동계약 운용요령 에서도 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계약 운영요령」 「 」

처럼 주계약자공동도급방식의 보증금 납부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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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공동계약 운용요령 개정안 보증금의 납부< 3-15> :
현행 개정 안( )

제 조 보증금의 납부10 ( ) 각종 보증금의 납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분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이행 방식에 의한. ,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대표자 또는 공

동수급체구성원 중 인으로 하여금 일괄 납부하1
게 할 수 있다.

제 조 보증금의 납부10 ( ) 각종 보증금의 납부①
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

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분

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이행 방식. , 또는

주계약자공동도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

에는 공동수급체대표자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인으로 하여금 일괄 납부하게 할 수 있다1 .
②계약담당자는 주계약자공동도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주계약자는 시행령 제 조52
제 항 제 호 또는 제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1 1 3
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보증금 등을 반환하는 경우에

는 납부한 자에게 각각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내용에 따라 직접 반환하여야 한다.

공사의 대가는 공동계약의 대표자 또는 주계약자가 일괄하여 신청

한다 신청한 대가는 계약담당자에 의해 구성원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이 공동계약의 특징이다 그러나 공사의 선금은 대표자 또는 주계.

약자에게 지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계약자공동도급방식은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을 혼합한

형태이다 분담이행방식과 유사한 구성원 각자 책임 하에 의무이행이.

이루어지지만 공동이행방식의 대표자와 유사한 주계약자가 존재한,

다 공동이행방식에서는 선금은 대표자에게 지급된다 주계약자공동. .

도급방식도 선금 지급은 공동이행방식과 동일하게 대표자에 해당하

는 주계약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타당하다.



110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활성화방안ㆍ Ⅱ

표 공동계약 운용요령 개정안 대가지급< 3-16> :
현행 개정 안( )

제 조 대가지급11 ( )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대·①
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별로 구분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대표. ,
자가 부도 파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
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다른

모든 구성원의 연명으로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1②
이 있을 경우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선금은 공동이. ,
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및 각 구성③
원의 이행내용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준공대가 지급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

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제 조 대가지급11 ( )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대·①
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별로 구분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대표. ,
자가 부도 파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
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다른

모든 구성원의 연명으로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1②
이 있을 경우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선금은 공동이,
행방식 또는 주계약자공동도급방식에 의한 공동

계약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대표자에게 지급하

여야 한다.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및 각 구성③
원의 이행내용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준공대가 지급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

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공동계약의 내용변경에 관한 조문에서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

의 변경 및 주계약자 변경 구성원 추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

다 공동계약의 내용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에 한정하여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

변경이 허용된다 이 경우에도 구성원 각각의 출자지분 또는 분담내.

용의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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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추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의 파산 해산, ,

부도 등의 사유로 면허 시공능력 실적 등이 공사이행에 필요한 요, ,

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허용된다 구성원의 탈퇴로 협정서의 내용대.

로 공사이행이 어렵게 되어 구성원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의

연명에 의해서 계약담당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주계약자공동도급방식은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공동수급

체를 구성하여 발주자와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일반건설업.

자는 주계약자로 건설산업기본법 제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16「 」

처럼 공사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를 담당한다 주계약자공동도급에서.ㆍ

주계약자가가 중도탈퇴한 경우 법률적인 측면에서 공사수행의 어려

움이 발생한다 따라서 주계약자 중도탈퇴의 경우 주계약자의 연대보.

증인 공사를 수행 또는 새로운 주계약자를 선정하는 방법 및 공사이

행보증기관이 공사를 수행하는 방법이 규정되어야 한다.

표 공동계약 운용요령 개정안 공동계약의 내용변경< 3-17> :
현행 개정 안( )

제 조 공동계약의 내용변경12 ( ) 생략①
생략②
생략③

제 조 공동계약의 내용변경12 ( ) 현행 유지①
현행 유지②
현행 유지③

④주계약자공동도급방식에 있어서 주계약자가

중도탈퇴 한 경우에는 주계약자의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기관이 주계약자의 의무를 이

행하거나 공동수급체가 연명으로 계약담당자에

게 요청하여 새로운 주계약자를 선정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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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공동계약 운용요령 개정안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제재< 3-18> :
현행 개정 안( )

제 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제재13 ( ) 계약담①
당공무원은 공사 착공시까지 공동수급체 구성원

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

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 이하 계( “
약이행계획서라 한다 를 제출하게 하여 승인을” )
받도록 하여야 한다.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 이행부분을 구1. (

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구성원별 투입 인원장비 등 목록 및 투입시2. ·

기

그 밖의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3.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연명으②
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 내

에서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계획서의 변1
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공사의 적정

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정③
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

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 단순히 자(
본참여만 한 경우 등을 포함 또는 출자비율 또)
는 분담내용과 다르게 시공하는 구성원에 대하

여는 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의 규정에 의한76 1 6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제재13 ( ) 계약담①
당공무원은 공사 착공시까지 공동수급체 구성원

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

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 이하 계( “
약이행계획서라 한다 를 제출하게 하여 승인을” )
받도록 하여야 한다.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 이행부분을 구1. (

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구성원별 투입 인원장비 등 목록 및 투입시2. ·

기

그 밖의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3.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연명으②
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 내

에서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계획서의 변1
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공사의 적정

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정③
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

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 단순히 자(
본참여만 한 경우 등을 포함 또는 출자비율 또)
는 분담내용과 다르게 시공하는 구성원에 대하

여는 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의 규정에 의한76 1 6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주계약자공동도급방식에서 주계약자는 구성원
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

담당자에게 구성원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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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자공동도급방식은 분담이행방식과 공동이행방식을 혼합한

형태이다 분담이행방식과 같이 구성원의 시공능력을 활용하면서 공.

동이행방식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주계약자의 관리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 주계약자에게 전체공사의 이행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

는 것에 상응한 권한도 부여되어야 한다 주계약자에게 불성실한 구.

성원의 제재를 계약담당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이러한 권한은 주계약자가 전체공사의 이행책임을 진다는 점에.

서 타당하며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다른 전문건설업자를 보호하는 방,

안이 될 수 있다.

주계약자공동도급 표준협정서 제정4.

공동계약 운용요령 별첨 에서는 공동계약방식별 공동수급 표[ ]「 」

준협정서가 제시되어 있다 별첨 에는 공동이행방식 별첨 에. [ 1] , [ 2]

는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가 제시되어 있다 공동도. 「

급 운영기준 과 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계약 운영요령 에서는」 「 」

별첨 에서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 표준협정서가 제시되어 있[ 3]

으나 공동계약 운용요령 은 주계약자공동도급방식 공동수급 표준협, 」

정서가 없다 이는 공동계약의 방식으로 주계약자공동도급방식을 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주계약자공동도급방식이 활용되기 위해.

서는 필수적으로 별첨 에서 주계약자공동도급방식 공동수급 표준[ 3]

협정서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이하에서는 별첨 에 해당하는. [ 3]

주계약자공동도급방식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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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 운영기준1) 「 」

건설교통부 공동도급 운영기준 에 제시되어 있는 별표 주계[ 3]「 」

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 표준협정서를 별표 분담이행방식 공동도[ 2]

급 표준협정서와 비교하였다 제 조 의무 제 조 발주자에 대한 계약. 5 ( ), 6 (

이행책임 제 조 하도급에 관한 각 구성원의 책임 제 조 대가수령), 7 ( ), 8 ( ),

제 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제 조 공동비용의 분담 제 조 하자담보9 ( ), 10 ( ), 13 (

책임 제 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15 ( )48) 등이 상이하다.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 표준협정서에만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제 조 보증금등의 납부 제 조 구상권의 행사 등이다 분담이행14 ( ), 16 ( ) .

방식 공동도급 표준협정서는 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계약16 ,

자관리방식 공동도급 표준협정서는 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18 .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 표준협정서와 공동이행방식 공동도급

표준협정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출자비율과 분담내용 손익배분 중, ,

도탈퇴에 대한 조치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제 조 구성원의 출자비. 9 (

율 제 조 손익의 배분 제 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등이다), 10 ( ), 12 ( ) .

이들 조항은 공동이행방식 공동도급 표준협정서와 분담이행방식 및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 표준협정서와 차이가 있다 이러한 요인.

은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특성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공.

동이행방식 공동도급 표준협정서는 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17 .

공동도급 운영기준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주계약자관리「 」

방식과 관련하여 특징적인 것은 하도급에 관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

48) 분담이행방식 공동도급 표준협정서에는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이 조에 규정되어14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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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계약 운영요령 에서는 주계약자관리방. 「 」

식은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주계약자공동도급은.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전문건설업자의 직접시공을 상정하고 있기 때

문이다 그러나 공동도급 운영기준 에서는 주계약자의 사전동의를. 「 」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하도급을 규정하고 있다, .

표 공동도급 운영기준의 공동도급방식별 표준협정서 비교< 3-19>
구분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

제 조1 목적 목적 목적

제 조2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

제 조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제 조4 효력기간 효력기간 효력기간

제 조5 의무 의무 의무

제 조6 발주자에 대한

계약이행책임

발주자에 대한

계약이행책임

발주자에 대한

계약이행책임

제 조7 하도급 등에 관한 각

구성원의 책임

하도급 등에 관한 각

구성원의 책임

하도급 등에 관한 각

구성원의 책임

제 조8 대가의 수령 등 대가의 수령 등 대가의 수령 등

제 조9 구성원의 출자비율 구성원의 분담내용 구성원의 분담내용

제 조10 손익의 배분 공동비용의 분담 공동비용의 분담

제 조11 권리 의무의 양도제한ㆍ 권리 의무의 양도제한ㆍ 권리 의무의 양도제한ㆍ
제 조12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제 조13 하자담보책임 하자담보책임 하자담보책임

제 조14 보증금등의 납부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보증금등의 납부

제 조15 구상권의 행사 운영위원회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제 조16 운영위원회 보칙 구상권의 행사

제 조17 보칙 운영위원회

제 조18 보칙

주계약자관리방식 표준협정서는 보증금등의 납부 구상권의 행사,

등에서 공동이행방식과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구성원의 분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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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공동비용의 분담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등의 조항에서는 분담이, ,

행방식과 유사한 특성이 드러난다 주계약자관리방식이 공동이행방식.

과 분담이행방식의 혼합적인 유형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계약 운영요령2) 「 」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 표준협정서를 분담이행방식 공동도급

표준협정서와 비교하였다 공동도급 운영기준 에서와 유사하게 제. 「 」

조 의무 제 조 책임 제 조 공동비용의 분담 제 조 하자담보책5 ( ), 6 ( ), 10 ( ), 15 (

임 등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

분담이행방식 공동도급 표준협정서 제 조 하도급 에 관한 규정은7 ( )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 표준협정서에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는

사항이다.49)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 표준협정서 제 조 계약이행7 ( )

는 분담이행방식 공동도급 표준협정서에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주.

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 표준협정서는 개 조항 분담이행방식 공16 ,

동도급 표준협정서는 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15 .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 표준협정서와 공동이행방식 공동도급

표준협정서를 비교하면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 표준협정서 제5

조 의무 제 조 책임 제 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제 조 하자( ), 6 ( ), 14 ( ), 15 (

담보책임 등이 상이하다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 표준협정서 제) .

49) 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계약 운영요령 의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 표준협정「 」
서에는 하도급에 관한 규정이 없다 직접시공에 대한 각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
고 있으며 이 각서에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각서에 규정되어 있는, .

하도급 관련 사항은 우리 회사가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 직접시공 하겠으며 만일“
발주자의 승인 없이 우리 회사가 분담한 부분을 다른 회사에 일부 또는 전부를 하
도급 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기에 각서를 제출

합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



제 장 공동계약 운용요령 개정방안3 「 」 ․ 117

조 공동비용 는 공동이행방식 공동도급 표준협정서에는 관련 사항10 ( )

이 없다 반면 공동이행방식 공동도급 표준협정서의 제 조 하도급. 7 ( ),

제 조 출자비율 제 조 손익의 배분 등은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9 ( ), 10 ( )

도급 표준협정서에는 관련 내용이 없다 공동이행방식 공동도급 표준.

협정서는 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14 .

표 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계약 운영요령 표준협정서 비교< 3-20>
구분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

제 조1 목적 목적 목적

제 조2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

제 조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제 조4 효력기간 효력기간 효력기간

제 조5 의무 의무 의무

제 조6 책임 책임 책임

제 조7 하도급 하도급 계약이행

제 조8 거래계좌 거래계좌 거래계좌

제 조9 구성원의 출자비율 구성원의 분담내용 구성원의 분담내용

제 조10 손익의 배분 공동비용의 분담 공동비용의 분담

제 조11 권리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제 조12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권리 책임의 양도제한, 구상권의 행사

제 조13 하자담보책임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권리 의무의 양도제한,
제 조14 운영위원회 하자담보책임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제 조15 운영위원회 하자담보책임

제 조16 운영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계약 운영요령 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계「 」

약자공동도급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주계약자공동도급 표준협정서

제 조에 제시되어 있다 제 조는 주계약자공동도급방식을 보는 시각7 . 7

이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주계약자공동도급방식은 직접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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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하도급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 .

러한 점은 분담이행방식과도 차이가 있다 분담이행방식에서도 하도.

급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계약자공동도급방식에서는 의무이행만.

을 규정하고 있다 공동도급 운영기준 과도 확연한 차이라고 할. 「 」

수 있다.

구상권 행사에 관한 조문도 특징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지. 「

방자치단체 공동도급계약 운영요령 에서는 공동이행방식에서도 구」

상권 행사가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계약 운. 「

영요령 에는 주계약자공동도급방식에서만 구상권 행사를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계약 운영요령 다른 조문들에서는. 「 」

주계약자공동도급방식이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의 혼합적인

유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주계약자공동도급방식3) ( )

건설교통부 공동도급 운영기준 과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 「

공동도급계약 운영요령 에 나타나 있는 공동도급 표준협정서는 차」

이가 있다 각각의 기준에 따라 관점을 달리하고 있는 공동도급의 특.

성을 반영하고 있다.

주계약자방식을 공동계약의 유형으로 도입하지 않은 재정경제부

공동도급 운용요령 에 주계약자방식이 활용되기 위해서는 주계약「 」

자방식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가 마련되어야 한다 주계약자방식 공동.

수급 표준협정서는 주계약자방식 공동계약 활성화를 위한 가장 기본

적인 전제가 된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주계약자공동도급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공동도급 운영기준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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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계약 운영요령 등 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 」

준협정서를 검토하였다 또한 공동계약 운용요령 에 규정되어 있. 「 」

는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도 검토하였

다 검토된 내용을 바탕으로 표 을 제시하였다 주계약자공. < 3-20> .

동도급방식의 공동수급 표준협정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을 주계

약자공동도급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안 으로 제시하였다 제시한 내용( ) .

은 현행 공동계약 운용요령 의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 표준협정「 」

서 및 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 표준협정서와 상이한 사항들을 중심으

로 표 을 제시하였다< 3-21> .50)

표 공동계약 운용요령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비교< 3-21>
구분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방식 안( )
제 조1 목적 목적 목적

제 조2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

제 조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제 조4 효력기간 효력기간 효력기간

제 조5 의무 의무 의무

제 조6 책임 책임 책임

제 조7 하도급 하도급 계약이행

제 조8 거래계좌 거래계좌 거래계좌

제 조9 구성원의 출자비율 구성원의 분담내용 구성원의 분담내용

제 조10 손익의 배분 공동비용의 분담 공동비용의 분담

제 조11 권리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제 조12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권리 책임의 양도제한, 구상권의 행사

제 조13 하자담보책임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권리 의무의 양도제한,
제 조14 운영위원회 하자담보책임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제 조15 운영위원회 하자담보책임

제 조16 운영위원회

50) 현행 공동계약 운용요령 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 공「 」
동수급 표준협정서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계약 운영요령 가 동일한 체「 」
계를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주계약자방식 공동수급 표준협정서의 체계도 지방. 「

자치단체 공동도급계약 운영요령 과 동일하게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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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자방식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안 은 개 조문으로 구성하였( ) 16

다 구성체계는 목적 공동수급체 구성 공동수급체 구성원 효력기간. , , , ,

의무 책임 등은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과 동일하다 이외에, .

도 거래계좌 권리 의무의 양도제한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하자담, , ,ㆍ

보책임 운영위원회 등도 체계는 동일하다 그러나 계약이행 구성원, . ,

의 분담내용 공동비용의 분담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구상권의 행사, , ,

등은 특징적이다 특히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에서 규정하고. ,

있는 하도급조항이 없는 것이 특징적이다 관련된 사항들의 보다 구.

체적인 내용은 제 장과 제 장에서 제시한다3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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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주계약자공동도급방식 표준협정서 안< 3-22> ( )
조문 규정사항 조문 내용

제 조1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
한 계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계약건명1. :
계약금액2. :
발주자명3. :

제 조2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 .
명 칭1. : ㅇㅇㅇ
주사무소소재지2. :
대 표 자 성 명3. :

제 조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①
회사 대표자1. ( : )ㅇㅇㅇ
회사 대표자2. ( : )ㅇㅇㅇ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② ㅇㅇㅇ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 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3 ,③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 조4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
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 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 , 3
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 조5 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 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1
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
용할 것을 약속하며 주계약자의 전체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ㆍ

제 조6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

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다만 주계약자는 전체. ,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며 다른 구성원의ㆍ
계약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조7 계약이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주계약자는 제외한다 은 자신이 분담한 부분( )
을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사전에 발주자에게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시공품질의 향상 및 현장사정. ,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계약자와 합의하고 계약담당

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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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

조문 규정사항 조문 내용

제 조8 거래계좌

회계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 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11「 」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

회사 공동수급체대표자 은행 계좌번호1. ( ) : , ,ㅇㅇㅇ ㅇㅇ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회사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2. : , ,ㅇㅇㅇ ㅇㅇ ㅇㅇㅇ ㅇㅇㅇ

제 조9 구성원의

분담내용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①
예시[ ]
일반공사의 경우1.
가 건설회사 토목공사) :ㅇㅇㅇ
나 건설회사 포장공사) :ㅇㅇㅇ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2.
가 건설회사 설비설치공사) :ㅇㅇㅇ
나 제조회사 설비제작) :ㅇㅇㅇ
제 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1 1②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 ,
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1.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2. , ,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 조10 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

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체계약의 종합관리 및 보증금등의 일괄납부에 소요되는 비용의

재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

다.

제 조11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 자에게 끼친 손해는 당해 구3①
성원이 분담한다.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②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
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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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

조문 규정사항 조문 내용

제 조12 구상권의 행사

주계약자는 이 협정서에 의하여 다른 구성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연대책임을 이행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다른 구성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 조13 권리 의무의ㆍ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 자에게 양도할 수 없3․
다.

제 조14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1①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1.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계약을 이행하2. , ,

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주계약자가 당해 구성원의②
분담부분을 이행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요건을 갖춘 구

성원을 추가하여 이행할 수 있다.
주계약자가 탈퇴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이행보증기관이③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연명으로 발주

자의 승인을 얻어 요건을 갖춘 구성원을 추가하여 이행할 수 있

다.
제 항 본문의 경우 제 조제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2 11 2 .④

제 조15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계약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①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해당 구성원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도 파산( ,②
등으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는 해당 구성원의 연)
대보증인과 주계약자가 연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지되 해당 구,
성원의 연대보증인이 우선하여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구성원 간 주계약자를 포함한다 에 하자담보책임 구분이 곤란( )③
한 경우에는 하자와 관련 있는 구성원이 공동으로 하자담보책임

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 조16 운영위원회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①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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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4 현행 제도와 조화방안

현행 제도와 조화를 위한 검토과제1.

적용대상 공사 및 공사범위1)

국가계약법령 에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가 공동계약의 일종으로「 」

추가적으로 도입이 이루어져 조속히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적용대상

공사 및 공사범위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적용대상 공사와.

범위를 설정할 경우 어떤 공사금액의 범위에서 설정할 것인지에 대

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적용대상 공사 및 공사범위에 관한 검토는 현실적인 건설공사의

여건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주계약자공동도급방식을 의무적으로 적.

용할 공사의 범위를 설정할 것인지의 여부가 가장 중요한 검토사항

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및 적격심사와 조화문제2) PQ

제도와 조화문제(1) PQ

심사제도는 공공공사 입찰 계약제도의 근간이 되는 제도라고PQ ㆍ

할 수 있다 심사항목은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의. PQ , , ,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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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 는 부실공사에서 유발되는 대형사(PQ)

고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년 월에 도입되었다 시공의 기1993 7 .

술적 난이도가 높은 억 원 이상 공사의 개 공종에 대해서 시100 14

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자격, , ,

을 갖춘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였다 제도. PQ

도입 이후에도 건설공사 부실을 원인으로 하는 대형사고가 계속되어

년 월 국가계약법 제정 시 대상공종을 개 공종으로 확대1995 7 22「 」

하였다 다시 년 월 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06 12 29 「 」

개 공종으로 축소되었다18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적격심사

국가( : 300
지방: 500
억원 이상

최저가입찰

낙찰자

결정

단계1 단계2
입찰공고 ⇨ ⇨ 입찰 ⇨ ⇨

경영상태
기술적

이행능력

그림 진행 순서도[ 4-1] PQ

제도는 경영상태 점 와 기술적 공사 이행능력 점 으로 평PQ (100 ) (100 )

가하게 된다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제표 또는 신용평가방식으로 심사.

하게 되며 기술적 공사 이행능력은 시공경험 점 시공평가결과, (45 ), (10

점 기술능력 점 그리고 신인도와 심사하게 된다 신인도는 점), (45 ), . ±3

으로 구성되어 있다.

년 월 개정으로 심사방법은 일정기준 내지 점수 이상을2004 10 PQ

취득하면 통과하는 방식 으로 운영되고 있다 개정 이전(Pass or Fail) .

심사는 종합평가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종합평가방식에서는 실적PQ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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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경영상태를 재무제표 또는 신용평가에 의하여 평가하였다 이, .

렇게 산출된 평가결과에 신인도를 합산하여 종합평점 점 최저가낙60 (

찰제는 점 이상인 자가 통과하도록 되어 있었다 방식90 ) . Pass or Fail

에서는 단계로 경영상태를 평가한다 경영상태는 재무제표 또는 신1 .

용평가를 하게 되며 선택은 신청자가 하게 된다 단계에서 통과, . 1

되면 단계로 기술적 공사이행능력을 평가하게 된다(Pass) 2 .

표 기술적 공사 이행능력< 4-1>
구분 심사항목 배점기준 세부심사항목

차2
평가

대상

시공

경험

(45)

동일

실적

선택

18 최근 년간 동일실적 규모10 ( )
16 최근 년간 동일실적 금액10 ( )
11(45) 최근 년간 업종실적 누계금액5 ( )

유사

실적

선택

22 최근 년간 유사실적 규모 또는 금액10 ( )
11 최근 년간 업종실적 누계금액5 ( )

시공평가

결과
10 시공경험 평가를 위해 제출된 실적에 대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평가 결과 점수36
기술

능력

(45)

30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현황

3 신기술 개발 활용실적ㆍ
8 최근연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

비율

4 기타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사항

신인도 ±3 협력관계 하도급 관련 사항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사항 건, , ,
설업체의 부실벌점기준 계약이행과정의 성실성 등 평가,

주 배점기준의 는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배점한도임: ( ) .

방식에서는 억 원 이상 공사와 억 원 이상 억Pass or Fail 500 100 500

원 미만 공사로 구분하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년 월 일부터. 2005 7 1

는 방식만 적용하고 있으며 억 원 이상 공사는Pass or Fail , 500 2006

년 월 일 억 원 이상 억 원 미만 공사는 년 월 일부7 1 , 100 500 2007 7 1

터 경영상태 평가를 신용평가로만 심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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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심사 적용 대상 공사< 4-2> PQ
제도 도입 시 대상공사PQ (1993. 7) 국가계약법 제정 시 추가된 공정(1995. 7)

길이 이상의 교량건설공사 교각사이1. 500m (
간격 이상 교량건설공사와 교량 외의 건50m ),
설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교량건설공사

기둥사이의 거리 이상이거나 길이( 500m 500m
이상인 것에 한한다 부분의 추정가격이 억) 200
원 이상인 교량건설공사

공항건설공사2.
댐축조공사3.
에너지저장시설공사4.
간척공사5.
준설공사6.
항만공사7.
철도공사8.
지하철공사9.
터널공사가 포함된 공사 다만 터널건설공사10. ,

와 터널 외의 건설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

는 터널공사부분의 추정가격이 억 원 이상인200
것에 한한다.
발전소 건설공사11.
쓰레기소각장 건설공사12.
폐수처리장 건설공사13.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14.

상수도건설공사 직경 이상15. ( 1,000 ,㎜
정수장공사 포함)
하수도건설공사 단면적 이상16. ( 20 )㎡
관람집회 시설공사17.
전시시설공사18.
공용청사 시설공사 연면적19. ( 20,000㎡

이상)
송전공사20.
변전공사21.
공동주택 건설공사 층 이상의 것에 한한22. (16

다)

주 음영으로 표시한 상수도건설공사 하수도건설공사 공용청사시설공사: 15. , 16. , 19. , 22.
공동주택 건설공사 등이 삭제되어 개 공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18 .
자료 이상호 한미파슨스 한국 건설산업 대해부 당면과제와 미래의 도전 을: (2003), : , p.216ㆍ
수정하여 인용.

적격심사제도와 조화문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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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제도51)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정부조달협정 내용을 반영

하기 위한 목적에서 년 월 도입된 낙찰제도이다 입찰가격 위주1995 7 .

의 낙찰제도에서 공사수행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

반영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적격심사제도는 평가항목을 계.

량화하고 낙찰하한율52)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계약 운영요령 에 의하면 지방계약법「 」 「

시행령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입찰에서 시공능력평20 1」

가액 실적 기술보유상황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 , 「 」

규정하고 있는 등록 면허가 동일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ㆍ

모두의 것을 합산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제 조 심사방법7 ( )「 」

제 항에서는 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체의 적격심사 방법을 규정하고3

있다 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체 적격심사는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 ,ㆍ

영상태 신인도 등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자치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 에는 각 평가항목에 대「 」

한 세부규정이 제시되어 있다.53)

5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42 (「 」
정에서는 적격심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적격심사의 계약이행능력심사는 입찰) .
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 , ,

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정도 과거 실적의 품질정도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 ,
으로 심사하게 된다.

52) 적격심사제도에서는 공사규모별 수주 가능한 최저가격이 사실상 제도적으로 보장
되어 있다 낙찰하한율을 설정한 이유는 지나친 저가낙찰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억 원 이상 공사는 점. 1,000 85

을 받을 수 있는 최저가격에 입찰하여야 하기 때문에 낙찰하한 금액이 설정되는 효
과가 있다.

53)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 제 조공동수급체 평가방법 에는 평3 ( )「 」
가방법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제시되어 있다 주계약자관리방식과 관련되는 사항만.

본문에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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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 은 주계약자관리방식「 」

에서 전문건설업자가 있는 공동수급체는 평가에서 우대하고 있다 원.

칙적으로 각 심사항목별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평가한다.

실적평가는 최근 년간 업종별 실적으로만 평가한다 이러한 평가3 .

도 두 가지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다 먼저 전문건설업자가 보유한 업.

종실적이 평가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시 실적계수에 의한

경우와 실적계수에 의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된다 실적계수에 의한.

경우는 당해공사의 평가 기준금액 당해공사 추정가격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 에 해당업종 평가비율을 곱한 금액 대비 공동수급체 각각)

의 해당업종 실적 금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실적금액을 기

준으로 한다 실적계수에 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공사 추정가격에.

해당업종 평가비율을 곱한 금액 대비 공동수급체 각각의 실적금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실적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전문건설업자가 공동수급체에 포함되어 있고 실적계수에 의해 평,

가하는 경우 실적계수에서 우대하고 있다 실적계수 산정에서 별도로.

정한 방식에 을 더한다“1” .54)

공동수급체에 전문건설업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기술능력 당해,

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대한 평가는 일반건설업자만 평가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수급체에 전문건설업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항목만 평가하고‘ ’

나머지항목은 만점 배점한도 으로 평가한다 또한 시공경험 축적정( ) . ‘

54) 공동수급체에 전문건설업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일반건설업자만으로 구성된 경
우의 실적계수추정가격 또는 추정가격 와 전문건설업자가 포함되어 있는( ×2.5 ×2)
경우에는 실적계수추정가격 추정가격 또는 추정가격 추정가격( ×2.5 ×3.5 ×2→ →

를 우대하여 적용한다×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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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항목은 입찰참가 시 제출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실적 제한을 두지’ .

않은 경우에는 발주공사 규모의 배 이상 규모의 동일실적을 제출0.5

하도록 하여 평가한다 시공에 관련된 기술개발은 전문건설업자에 의.

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하면 전문건설업자에게 유리한

심사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체에 전문건설업자가 포

함되어 있는 경우 일반건설업자는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항목에

대한 평가는 배점한도 만점 가 적용된다 시공여유률은 전문건설업자( ) .

는 배점한도 만점 를 적용받는다 신인도항목에 대한 평가에서도 전( ) .

문건설업자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와 조화문제3)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는 지역의 중소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제

도이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일정 규모 미만 공사.

에 대하여 당해 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지역의 건설업체 인 이1

상이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무화한 제도이다 공동.

도급은 일반건설업체 간 도급을 전제하고 있다 지역의무공동도급제.

도의 정책적 보호 대상은 지방의 중소 일반건설업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도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는 대형 건설

업체가 수주를 독점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일반건설업체는 전문건설업체와 달리 시공보다는 공사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공사를 수주하지 못할 경우 존.ㆍ

속하기 어려운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지역의 중소 일반건설업체의.

쇠퇴는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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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 지역경제를 구성하는.

가계의 고용과 소득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건설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건설업체의 공사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도입이 이루어졌다 지역.

의무공동도급제도가 적용되는 공사의 범위는 억 원 미만의 중앙정74

부 발주공사와 억 원 미만의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발주222

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중앙정부< > 지방자치단체< >

지역업체와
공동도급 시
적격심사에서PQ,
가산점 부여

지역업체와
공동도급 시
적격심사에서PQ,
가산점 부여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

만1,500 SDR

만500 SDR
지역제한

입찰대상 공사
지역의무공동도급/

지역제한
입찰대상 공사억 원 미만50 억 원 미만70

자료 김명수 공동도급 계약제도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 건설경제 통권 권 국토: (2005), , , 46 ,
연구원 에서 인용, p.60 .

그림 공동도급의 대상공사 범위[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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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 4-3>
구분 공사 물품 용역,
중앙정부 추정가격 억 원 미만74 적용 배제

지방자치단체
광역단체 고시금액 억 원 미만: (222 )
기초단체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 적용 배제

정부투자기관 억 원 미만222 적용 배제

지역의무공동도급과 주계약자공동도급을 연계하는 문제는 공동도

급의 특성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령 에서 공. 「 」

동도급은 일반건설업자 간 하도급은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

간에서만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공동도급은 일반.

건설업자 간 공동수급체 구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도 지역의 중소 일반건설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그러나 주계약자공동도급은 도입의 취지에서 부대입찰제도 폐지의

대안으로서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일

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것을 전제한다.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를 모든 공사에 적용하게 되면 지역의무공동도

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공사범위도 포함하게 된다 따라서 지역의.

중소 일반건설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인 배려에서 유지되고 있

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의 의미가 상실된다고 할 수 있다 지역의.

중소 일반건설업자는 전문건설업자에 비해 시공능력이나 기술력 등

에서 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구성원의 직접시공의무화4)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는 구성원으로 전문건설업자의 공동수급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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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를 전제하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전문건설업자는 시공을.

전문으로 수해하는 건설업자이다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가 다른 공동.

도급방식과 비교하여 효율적으로 공사를 수행하여 우수한 생산물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직접시공이 의무화되어야 한다 직접.

시공 의무화는 관리비용을 절감하여 공사의 품질 제고가 가능한 공

사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직접시공 의무화

를 현행 법률 규정에서 적용여부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다.

음으로 시공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직접시공 의무화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주계약자관리방식 의무화의 문제5)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도입과 활성화의 필요성은 다양한 논의를

통해서 제기되었다 공공발주 공사에서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의 장점.

을 확보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주계약자공동도급제

도로 수행하여야 하는 공사의 의무화 명기를 주장하는 의견이 있다.

반면 현재의 다른 공동도급제도와 형평성과 발주자의 선택권 보장

측면에서 임의규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되고 있다.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를 강행규정의 성격으로 명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과거 사례의 경험을 전제로 하고 있다 공공공사에서 계약담.

당공무원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강행규정이 필요하며 강행규정으로,

도입되지 않은 과거의 다른 사례도 활성화에 이르지 못한 제도가 많

다는 주장이다.

강행규정으로 명시를 주장하는 의견도 모든 공사를 대상으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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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안과 특정 공사를 지정하여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를 의무화하

자는 대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정 공사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공.

사금액 기준인지 아니면 공종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도 구분의 방법

이 될 수 있다 공사금액을 대상으로 할 경우 시범적 실시 후 전면적.

인 시행의 과정을 거치는 단계적 의무화방안과 처음부터 전면적인

의무화방안인지도 고려하여야 한다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를 의무화.

하자는 주장에는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가 수직적인 생산체계와 다단

계 하도급의 폐단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의식이 전제되어 있

는 것으로 생각된다.

실적인정6)

공동계약에서는 공동수급체가 공사를 수주하게 된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개별 건설업자는 실적인정을 받아야 한다 국가계약법. 「

령 에서는 실적인정을 회계통첩 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

회계통첩 에는 분담이행방식과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

실적인정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계약금액 중 구성원별 출자비율에 해

당되는 금액이 실적으로 인정된다 규모 또는 양을 기준으로 하는 경.

우에는 구성원별 실제 시공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제 시공한

부분이 실적으로 인정된다 실제 시공을 분리 구분할 수 없는 경우. ㆍ

에는 전체공사를 실적으로 인정된다 분담이행방식은 구성원별 각자.

책임에 의해서 시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성원별 분담부분이 실적

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주계약자공동도급은 국가계약법령 에 공동도급의 일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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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적인정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주계약자공동도급이 공동도급의 일종으로 중앙정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실적인정에 관한 기준이 마련

되어야 한다.

하도급7)

건설산업기본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은 도급 받은 건설“「 」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 자와 체결하3

는 계약 을 의미한다 건설공사는 건설이 이루어지는 특성으로 인하” .

여 하도급을 통해서 공사가 수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하도급자는 원도급자에 비해 교섭력이 약하며 원도급,

자가 발주하는 하도급공사를 수주하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하도급자.

는 원도급자와 대등한 계약관계의 당사자가 되기 어려운 구조이다.

건설산업에서는 하도급자 보호를 위한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다 대표.

적인 제도가 의무하도급제도이다 의무하도급제도는 도급금액 억. 20

원 이상공사는 도급금액의 이상 도급금액 억 원 이상의 건20% , 30

설공사는 도급금액의 이상을 의무적으로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30%

록 한 규정이다 의무하도급제도는 하도급자인 전문건설업자에게 일.

정규모의 공사수주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

행 건설공사의 대부분은 하도급비중이 를 초과하는 상태이다40% .

제도의 실효성이 약화되었으며 년 월 일부터 폐지가 결정되, 2008 1 1

었다.

의무하도급제 폐지는 제도의 실효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폐지되었

으나 하도급은 건설생산의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직접시공의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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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새롭게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직접시공의무제도는 소규모 공.

사에서 지나친 하도급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취지에

서 도입되었다 억 원 미만 공사는 공사금액의 이상을 의무. 30 30%

적으로 직접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억 원 미만 공사에서도. 30

까지 하도급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70% .

현행 공동도급제도도 일정 비율의 하도급을 의무화하고 있다 국. 「

가계약법령 은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구“」

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고 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공동도급의 성격에 따라 하도급에 관한 규정이 상이하게 적용.

되고 있다 그러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하도급은 금지되고 있다. .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는 공동수급체가 발주자와 체결한 의무를 이

행하는 방식에서 분담이행방식과 유사한 공동도급방식이다 구성원.

각자가 분담하여 책임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담이행방식처럼

구성원의 책임 하에 하도급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는 다른 공동도급이 일반건설업자 간

공동도급을 상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

의 공동도급을 상정하고 있다.55) 이에 따라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전

문건설업자의 하도급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주계약자공.

55) 건설산업기본법령 에서는 전문공사 중 철강재설치공사업 준설공사 삭도설치공, ,「 」
사 가스시설공사 중 가스공급시설공사 제 종에 한함 시설물유지관리공사는 전문, ( 1 ),

건설업자와 일반건설업자 간 공동도급이 가능하도록 한 경우가 있었으나 년, 1999 8
월 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시 삭제되었다 민간분야에서 시행되고 있6 .「 」
는 주계약자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에만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와의 공

동수급체 구성을 허용하고 있다고상진 외(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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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도급에서는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전문건설업자의 직접시공이 전제

되어야만 공사품질 제고와 비용절감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에서도 구성원과 주계약자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검토되어야 한다.

구성원 평가의 문제8)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는 일반건설업자를 주계약자고 하고 전문건

설업자가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공사를 수행하게 된다 주계약자공동.

도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동도「

급계약 운영요령 에는 구성원의 직접시공을 요구하고 있다 주계약.」

자공동도급이 도입의 취지를 살리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전문건설업자가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주계약자에 의해 구성이 주도되는 주계약자공동도급의

공동수급체에서 역량 있는 전문건설업자가 포함되고 주계약자인 일,

반건설업자와 상호보완적인 관계56)를 유지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주.

계약자와 구성원의 협력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구성원으로 참여

하는 전문건설업자도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공동도급은 일반건설업자 간 이루어지는 계약방법이며 이,

에 따라 전문건설업자를 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국가계약법령「 」

56) 주계약자가 되는 일반건설업자와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전문건설업자 간 상호협력
과 보완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점이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종합적인 계획 관리를 담당하는 일반건설업자와 시공을 전문적으로. ㆍ
수행하는 전문건설업자의 협력은 시공품질 제고를 담보할 수 있는 최적의 공동수급
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계약자공동도급 이외의 공동도급방식은 일반건설업자.

간 공동도급을 상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계약자공동도급과 같은 최적의 조합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다 주계약자공동도급 이외의 공동도급이 최적의 조합을.
구성하기 어려운 원인은 관련 법률에서 공동도급은 일반건설업자 간 하도급은 일,

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 간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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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는 규정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전문건설.

업자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전문건설업자 평가여부에 대해서도 서로 다

른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계약과정에서 구성.

원까지 포함하여 평가하기 위해서는 주계약자공동도급에 참여하는

구성원 수를 일정한 규모로 제한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

나 주계약자공동도급은 구성원의 직접시공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구

성원 수 제한에 의하여 현실적인 공사수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

황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구성원 평가문제는 구성원 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구성원 평가여부에 대한 결정과 구성원 평가.

시 평가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57)

현행 제도와 조화방안2.

적용대상 공사 및 공사범위1)

적용대상 공사 및 공사범위의 검토과제는 주계약자공동도급방식

의무적용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 사안이다 주계약자공동도급을 포.

함한 새로운 제도는 기존의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다 제도가.

갖고 있는 장점이 많고 잘 설계된 제도라고 하더라도 관행을 극복하,

는 것은 어려운 과제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계약자공동도급을 의무.

57) 현행 지방계약법령 에는 심사 및 적격심사의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이PQ .「 」
에 따라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의 구성원인 전문건설업자에 대한 평가체계가 규정되
어 있다 그러나 국가계약법령 에는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 「 」

기 때문에 관련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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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적용하는 공사범위를 설정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주계약자공동도급 의무적용을 주장하는 것은 경험적으로도 타당성

을 갖고 있다 건설산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던 많.

은 제도들이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사장된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지방계약법 제정과정에서 유사한 논의가 있었다 특정 공사금.「 」

액 범위에 주계약자관리방식을 의무적으로 적용하자는 논의였다 실.

제 시행에까지 이르지는 못했으나 의무적용의 필요성은 인정되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주계약자공동도급 의무화 필요성은 제도의 장점이 발휘되고 시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어

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의무화는 건설산업의.

변화와 관련하여서도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겸업금지의 폐지 및 시.

공참여자제도 폐지 그리고 의무하도급제도의 폐지 등으로 일반건설,

업자와 전문건설업자 모두 선택의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과거와 같.

이 겸업제한이 유지되었던 환경에서는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

간 업역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상대방의 시장에 진입이 제한되었다.

그러나 일반건설업자도 전문건설업 면허를 등록하여 전문건설업자로

공사에 참여하고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에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

는 기회가 보장되고 있다 따라서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의무화로 인.

하여 야기될 수 있는 부정적인 현상이 극히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

다 즉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의무화를 통한 긍정적인 효과의 도출이.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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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적격심사와 조화방안2) PQ

제도와 조화방안(1) PQ

주계약자공동도급이 시행될 수 있는 공사의 범위를 전체 공사로

설정하는 경우 및 적격심사와 연계되어야 한다 입찰참가자격 사PQ .

전심사 는 주계약자공동도급으로 발주되는 공사에 입찰하는 공동(PQ)

수급체를 대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주계약자공동도급이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 간 공동도급이

라는 측면에서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전문건설업자를 우대하는 방안

이 마련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기술적 공사 이행능력에서 점을. 45

차지하고 있는 시공경험항목에서 전문건설업자를 우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표 기술적 공사 이행능력 개정안< 4-4>
구분 심사항목 배점기준 세부심사항목

차2
평가

대상

시공

경험

(45)

동일

실적

선택

18 최근 년간 동일실적 규모10 ( )
16 최근 년간 동일실적 금액10 ( )
11(45) 최근 년간 업종실적 누계금액5 ( )

시공평가결

과
10 시공경험 평가를 위해 제출된 실적에 대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평가 결과 점수36
기술

능력

(45)

30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현황

3 신기술 개발 활용실적ㆍ
8 최근연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

비율

4 기타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사항

신인도 ±3 협력관계 하도급 관련 사항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사항 건, , ,
설업체의 부실벌점기준 계약이행과정의 성실성 등 평가,

주 배점기준의 는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배점한도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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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경험을 평가하는 항목은 입찰참가자가 동일실적을 선택하는

경우와 유사실적을 선택하는 경우로 구분되어 있다 주계약자공동도.

급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전문건설업자의 평가를 위해서는 새로운

평가기준이 정립되어야 한다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로 구성되.

는 공동수급체에서 일반건설업자의 부족한 부분을 전문건설업자가

보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계약자공동도급의 구성원.

으로 참여하는 전문건설업자에 대해서는 점을 차지하고 있는 시공45

경험을 최근 년 간 업종실적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5 .

적격심사와 조화방안(2)

적격심사 대상 공사도 주계약자공동도급으로 발주되는 공사에서

공동수급체를 대상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주계약자공동도급과.

적격심사의 조화는 현행 지방계약법령 과 행정자치부 예규인「 」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과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 」 「

세부기준 등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회계예규에.」

서도 주계약자공동도급과 적격심사의 조화를 위한 목적에서는 행정

자치부 예규 등을 준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행정자치부 예규 등에서는 주계약자공동도급의 취지와 목적을 반

영하여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 간 주계약자관리방식 적용을

유도하고 있다 행정자치부 예규에서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

간 주계약자관리방식 유도는 실적인정 및 적격심사 평가에서 우대하

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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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적격심사기준 개정안 심사방법< 4-5> :
현행 개정 안( )

제 조 심사방법7 ( ) 계약담당공무원은 제 조 및5①
제 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6
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1②
를 하는 때에는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4
서류를 그 제출마감일 또는 보완일로부터 일7
이내에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 ,
는 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3
다.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에 대한 심사는③
제 조 별표의 분야별 항목별로 다음 각호와 같5 ㆍ
이 실시하되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시공능력,
공시액 실적 기술보유상황 등의 보완을 위하여, ,
공동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우대하여 제 조제 항6 1
의 규정에 의한 세부심사기준을 작성할 수 있

다.
시공경험 기술능력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1. :ㆍ

각각 시공경험 및 기술능력에 공사참여 지분율

이하 시공비율이라 한다 을 곱하여 산정한( “ ” )
후 이를 합산하여 산정

경영상태 신인도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2. :ㆍ
각각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

산

생략④

제 조 심사방법7 ( ) 계약담당공무원은 제 조 및5①
제 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6
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현행 유지②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에 대한 심사는③
제 조 별표의 분야별 항목별로 다음 각호와 같5 ㆍ
이 실시하되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시공능력,
공시액 실적 기술보유상황 등의 보완을 위하여, ,
공동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우대하여 제 조제 항6 1
의 규정에 의한 세부심사기준을 작성할 수 있

다.
시공경험 기술능력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1. :ㆍ

각각 시공경험 및 기술능력에 공사참여 지분율

이하 시공비율이라 한다 을 곱하여 산정한( “ ” )
후 이를 합산하여 산정. 다만 전문건설업자는,
배점한도 만점 를 적용한다( ) .
경영상태 신인도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2. :ㆍ

각각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

산. 다만 전문건설업자는 배점한도 만점 를 적, ( )
용한다.
생략④

재정경제부 예규 적격심사기준 에서도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 」

에 대한 심사는 분야별 항목별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동수.ㆍ

급체 구성원 간 시공능력공시액 실적 기술보유상황 등의 보완을 목, ,

적으로 공동계약을 하는 경우 우대하도록 하고 있다 공동계약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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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우대는 세부심사기준 작성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공동수급.

체 구성원으로 전문건설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전문건설업자에게

는 배점한도인 만점을 인정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규정.

을 명시함으로서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가 전문건설업자의 참여를 전

제로 하는 공동도급방식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와 조화방안3)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의 도입취지는 지역의 중소건설업체 수주불

균형 해소에 있다 우선 일정규모 미만의 공사를 대상으로 대형업체.

와 중소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의무화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 중소업체는 시공능력 강화 및 대규모 시공실적과 경험축적효과

를 얻게 된다 대형건설업체들에게 집중되는 수주물량을 조절함으로.

써 대형업체와 지역중소업체 간 수주불균형을 줄이는 목적을 갖고

있다.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가 모든 공사를 대상으로 시행되어도 지역의

무공동도급제도의 의미는 퇴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건설업자.

를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로 구분하는 것은 생산체계에서 기

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의 규모로 건설업자를 구분할 경우.

대부분의 전문건설업자는 중소 건설업자에 해당한다 전문건설업체는.

년 기준으로 건설업체의 를 차지하고 있고 중소 건설업자2005 75.6% ,

의 약 이상을 전문건설업자가 차지하고 있다80% .

건설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중소업자를 보호 육성하는 정책적ㆍ

인 지원이 취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건설업이 제조업과 비교할 때 고.

용효과가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소 건설업자 보호 육성의 필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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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은 더욱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과거 전문건설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운영되었던 의무‘

하도급제도 등이 폐지되어 제도적으로 전문건설업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대부분 폐지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의 일반 중소.

건설업자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은 설득력이 크지 않다고 할 수 있

다 오히려 지역의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를 보호 육성하기. ㆍ

위한 정책은 실효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표 연도별 건설업체 증감율< 4-6>
단위 업체수( : , %)

전체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업체수 증감율 업체수 증감율 업체수 증감율

1996 22,097 13.5 3,543 19.5 18,554 12.4
1997 28,063 27.0 3,896 15.0 24,167 30.3
1998 29,630 5.6 4,198 7.8 25,432 5.2
1999 34,877 17.7 5,151 22.7 29,726 16.9
2000 39,801 14.1 7,978 54.9 31,823 10.4
2001 47,533 19.4 11,961 49.9 35,572 11.8
2002 49,299 3.7 12,634 5.6 36,665 3.1
2003 50,116 1.7 12,996 2.9 37,120 1.2
2004 51,318 2.4 12,990 -0.05 38,328 3.3
2005 55,055 7.3 13,423 3.3 41,632 8.6

주 년은 월말 기준: 1) 2005 9 .
증감율은 전년대비 증가율2) .

자료 박광배 김혜원 전문건설업체의 사업 참여 확대방안 대한건설정책연: (2007), BTL ,ㆍ
구원 에서 인용, p.16 .

건설업이 보유한 고용효과 건설업에서 차지하는 중소 건설업의 비,

중을 고려할 때 중소건설업자 보호 육성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될ㆍ

수 있다 그러나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보호 육성을 주장하기에는.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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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건설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변화의.

양상은 경쟁지향적이라고 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포. 「 」

함하여 건설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변화는 시장지향적인 양상을 더

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의무공동도급의 발주공사의 범위를 포함하는 주계약자공동도

급의 시행은 건설산업의 변화에도 부합한다 주계약자공동도급을 도.

입을 통하여 기술력을 갖춘 건설업자 간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다.

경쟁을 바탕으로 품질제고와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

구성원의 직접시공 의무화방안4)

수직적인 생산체계에서 원 하도급관계에서 발생하는 일반건설업ㆍ

자와 전문건설업자의 협상력의 차이는 저가하도급의 근본적인 요인

이라고 할 수 있다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는 하도급자로서 공사의 직.

접시공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업자를 원도급자의 위치로 격상시키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다단계 하도급에서 발생하는 공사비의 불필요한.

누수를 방지하여 공사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다 공사품질 제.

고를 위해서는 실제 시공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업자의 역할이 중요하

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는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전문건설업자의 직

접시공이 전제되어야 제도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다 구성원으로 참.

여하는 전문건설업자의 역할은 시공전문가로서 직접 시공을 통해서

공사비용 절감 등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장점을 유도하기 위해.

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전문건설업자의 직접시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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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화되어야 한다.58)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에서 구성원의 직접시공 의무화는 년부2008

터 폐지가 결정된 시공참여자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시공참여자.

제도는 건설현장에서 실제 시공에 참여하는 시공참여자 팀장 십장( , )

에게 책임의식을 부여하여 공사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

이 이루어졌다 시공참여자제도가 도입된 경위에는 성수대교 붕괴 등.

부실시공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대형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시공참여자제도가 도입되어 약 년간 운영되다가 폐지된 이유는10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양산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임금체불 등의 문,

제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시공참여자제도는 건설공사 시공능력이 전.

혀 없으면서도 운 에 의해 하도급공사를 수주하여 수수료만을 목( )運

적으로 하는 부실업체들을 퇴출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견실한 시공.

능력을 보유한 업체만 생산에 투입되어야 한다는 취지이기도 하다.

시공참여자제도 폐지는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운영에서 구성원의

직접시공 의무화 도입을 위한 긍정적인 환경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한 전제조건에는 기술을 보유

하고 견실한 시공능력을 갖춘 전문건설업체가 반드시 필요하다 시공.

참여자제도 폐지에 의해 운 에 의한 하도급 수주가 가능하였던 부( )運

실업체는 업체의 유지 운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시공.ㆍ

참여자제도는 견실한 업체만이 생산에 투입되어야 한다는 신호라고

할 수 있다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에서 구성원의 직접시공 의무화와.

시공참여자제도 폐지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58) 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계약 운영요령 은 주계약자관리방식에 구성원으로 참여「 」
하는 건설업자의 직접시공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담당자에게 계약체결 시 직접시

공하겠다는 각서 제출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48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활성화방안ㆍ Ⅱ

전문건설업자는 원도급자로부터 수주한 하도급공사를 건설장비 등

자본을 활용하여 직접시공한다 전문건설업자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

는 노동과 자본을 투입하고 부족한 부분을 시공참여자의 형태로 활,

용하여 직접시공을 수행하고 있다.

주계약자공동도급에서 구성원의 직접시공 의무화가 제도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주계약자공동도급이 일반건설.

업자와 전문건설업자 간 공동계약이라는 점에서도 그렇다 구성원의.

직접시공을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직접시공을 유인할 수

있어야 한다.

주계약자공동도급에서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 간 공동계약

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재도 실제 시공은 전문건설업자에 의해서 이.

루어지고 있다 하도급방식이든 공동계약이든 실제 시공은 전문건설.

업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주계약자공동도급 이외의.

다른 공동계약방식은 일반건설업자 간 또는 전문건설업자 간 공동계

약이다 따라서 공동수급체 구성에서 전문건설업자 참여가 어렵다. .

그러나 주계약자공동도급은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 간 공동수

급체 구성이 가능하다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 간 공동수급체.

구성은 공사비용에서 이점이 있다 주계약자공동도급의 공동수급체에.

일반건설업자가 참여하게 되면 분담한 공사를 하도급의 형태로 수행,

하여야 한다 시공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계약자공동도급의. .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 간 공동수급체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전문건설업자는 시공분야에서 경쟁력을 제고를 위한 기,

술개발 등에 주력하게 될 것이다.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지방계약법령 의 주계약자관리방식처「 」 「 」

럼 시공실적을 인정하는 것도 직접시공을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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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가 된다 주계약자공동도급에서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 간.

공동계약은 전문건설업자 실적의 를 일반건설업자의 실적으로100%

인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자.

와 일반건설업자 간 주계약자공동도급을 활성화하는 방안인 동시에

구성원인 전문건설업자의 직접시공을 촉진하는 대안이다.

주계약자공동도급 의무화방안5)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활성화 목적에서는 의무적으로 주계약자공

동도급이 실시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59) 주계약자공동도급 의무

화를 위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하여 제도적으로「 」

근거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주계약자공동도급 도입단계에서 의무적용은 제도가 시행될 수 있

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국. 「

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한 사항은 제 장 정책제언에서 제6」

시하고 있다.

실적인정 문제의 대안6)

중앙정부 발주공사에서는 주계약자관리방식이 활용되지 못했다 이.

에 따라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해 공동계약이 이행될 경우 실적인정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59) 실무자들은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사례 등을 들어 법령에 의무규정으로 명시CM
되지 않을 경우 제도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고 의무적용 규정을 만들어도 부대,
입찰제도처럼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활성화에 실패한 경우가 있다는 점 등

을 제시하면서 강행규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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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자관리방식이 활용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실적인정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주계약자관리방식의 실적인정 기준은 행정자치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 에서 잘 규정하「 」

고 있다 중앙정부가 발주하는 공동계약이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이.

행될 경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자치단체 시설공. 「

사적격심사 세부기준 에서는 실적인정기준을 세 가지로 나누어 제」

시하고 있다 첫째 일반건설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건설업자. ,

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에 해당

하는 금액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둘째 일반건설. ,

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일반건설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다른 일반건설업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의 분의 에 해당하는 금액을2 1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산하여 인정한다 셋째 주계약자가 아닌 공. ,

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하여 시공한 실적만큼 각각 실적으로 인정한

다.

구성원인 전문건설업자의 실적을 주계약자인 일반건설업자의 실적

으로 가산하고 일반건설업자 간 주계약자공동도급인 경우 구성원 실,

적의 분의 만 주계약자 실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구성원의 실적을2 1 .

주계약자의 실적으로 가산하여 인정하는 것은 주계약자방식을 장려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주계약자공동도급에서 주계약자인 일반건설업자는 하도급이 허용

되어야 한다 일반건설업자가 하도급한 공사의 실적은 원도급자와 하.

수급자 전문건설업자 각각의 실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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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의 대안7)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는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전문건설업자는 의

무적으로 직접시공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구성원은 하도.

급이 금지되어야 한다 현행 규정에서도 동종 전문건설업자 간 하도.

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주계약자공동도급에서 공동수급체에 참여하는 구성원도 원 하도ㆍ

급관계의 원도급자의 지위에 해당하게 된다 또한 구성원은 분담한.

공사를 책임지고 시공하여야 한다 분담한 공사를 분담하여 직접시공.

하는 과정에서 기술력을 더욱 체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이 목적으로 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발전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주계약자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계획 관리도 직접시공으로 인정되ㆍ

어야 한다 그러나 단순히 자본만 출자하는 것은 직접시공에 해당하.

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야 한다.60) 일반건설업자는 건설공사 시공에

서 축적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기능을 발전시키고 전문건설업자는,ㆍ

시공전문가로서 시공과 관련된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 상생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주계약자공동도급이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

업자 간 상생을 촉진하는 제도로 기능할 수 있는지의 유무는 구성원

의 직접시공에 성패가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60) 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계약 운영요령 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로 정당한“「 」

이유 없이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단순히 자본참여만 한 경우(
등을 포함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다르게 계약을 이행하는 구성원 주)”, “ ”, “
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경우 주계약자 이외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직접시공하지 않고 하도급한 경우 를 제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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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평가의 대안8)

주계약자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를 평가하는 것이 주계약자공

동도급제도 도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우.

수한 전문건설업자가 많이 존재하여야만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의 활

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는 실제로 공사에 투.

입되는 비용을 확보할 수 있어 구성원인 전문건설업자의 견실시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법이 되기 때문이다.

전문건설업자는 시공에 관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전문.

건설업자에게 기술개발을 통한 기술위주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는 이에 필요한 제도적인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 주계약자공동도급제.

도는 전문건설업자에게 기술력 제고의 유인으로 활용될 수 있다 기.

술력을 갖춘 전문건설업자에게는 하도급에 비해 우월한 지위에서 적

정한 공사비용으로 공사를 수행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지방계약법령 을 근거로 하는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 「

기준 과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 에서 제시하」 「 」

고 있는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구성원도 평가하여야 한다 주계약자공.

동도급은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 간 공동도급이다 그러나 현.

실적으로 구성원으로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지방계약법령 에 근거를 두고 있는 행정자치부의 공동계. 「 」

약 관련 예규들에서는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 간 주계약자관

리방식을 우대하고 있다 심사방법 등에서 우대함으로써 일반건설업.

자와 전문건설업자 간 주계약자관리방식을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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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5 건설산업 구조 변화와 조화방안

건설산업 구조 변화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건설산업의 생산체계에 많은 변「 」

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체계의 변화는 생산조직과 계약제.

도 등의 변화를 통해서 구체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생산조직에서는 시공참여자제도 폐지에 따라 현재의 생산조직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적으로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을.

수주한 전문건설업자는 시공참여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하도급공

사를 수행하였다 건설장비를 보유한 건설업자도 시공참여자형태로.

공사에 참여하였다 시공참여자제도 폐지는 건설생산에 변화의 요인.

이 되고 있다 시공참여자제도 폐지는 주계약자공동도급에서 구성원.

의 직접시공과도 관련성을 갖고 있다.

입 낙찰 및 계약제도는 건설산업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으로ㆍ

인하여 시행착오를 거치며 발전되어 왔다 입 낙찰 및 계약제도는. ㆍ

건설생산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발.

주하는 공공공사의 계약제도에 관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회계예규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다 계약과 관련된 제도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

고 계약제도의 변화는 건설생산체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에 의하여 수직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설생산체계는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건설구조 변화가 주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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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공동도급에 미치게 될 영향을 검토하고 조화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주계약자공동도급과 여타 제도의 조화방안은 제. 4

장에서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산업 구조 변화는 건설생산체계에.

미치는 범위와 영향력에서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별도.

로 제 장에서 분리하여 자세히 검토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5

수 있다 건설산업 구조 변화는 생산조직 계약제도 생산체계로 구분. , ,

하여 검토한다.

생산조직1)

생산조직의 다양화(1)

생산조직에 변화가 예고되어 있다 원 하도급방식에서 건설업자. ㆍ

간 협력의 형태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현장에서 시공의 많.

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시공참여자제도가 폐지되어 년부터 시2008

행될 예정이다 시공참여자제도 폐지는 직접시공 강화를 통해서 공사.

품질 제고에 기여하고 건설노동자의 처우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부실한 건설업자가 건설시장에서 퇴출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그러나 공사원가의 상승이 불가피하고. ,

건설업자의 비용부담은 생산조직 변화의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건설산업의 생산조직은 건설산업의 환경에서 파생되었다 오랜 기.

간 유지되어 관행으로 정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건설산업.

이 직면한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재조직될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또한 생산조직 재조직화는 공공공사 발주방식 등이 추구.

하는 가치가 반영되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제 장 건설산업 구조 변화와 조화방안5 ․ 155

생산조직에서도 상생과 협력을 추구하는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

게 될 것이다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에서 적용의 추세가. Best Value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생산조직도 기존 가격경쟁 위주에서 기.

술력을 바탕으로 한 생산조직의 형태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

문건설업자에게는 새로운 기회요인이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전문건설업자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사를 수행

하는 단계까지 생산조직이 진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전.

문건설업자 간 컨소시엄에 의한 생산조직은 단기적으로는 어려운 과

제이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생산의 형태가 일본에서는 이 업종. ( )異

전문공사업자 간 결합 의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일본(Joint Venture) .

에서는 이업종 전문공사업자 간 생산을 혁신 의 한 방안으(Innovation)

로 추진하고 있다 부록 참조( 6 ).

전문건설업자 간 생산조직을 구성하는 형태는 건설시장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이다 건설시장이 토목시설 공사물량 위주에서.

점차 유지와 보수 등의 시장이 확대되는 양상으로 이행하는 과정에

서는 유연하고 다양한 생산조직이 필요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운데 중요한 것이 기술의 발IT

달이라고 할 수 있다 기술의 발달은 전통적인 건설산업에 대한. IT

인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전통적인 건설산업에 대한 인식변화는.

생산조직의 변화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생산조직의 대형화(2)

생산조직의 다양화가 진전되는 동시에 생산조직의 대형화도 병행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건설공사는 대규모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



156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활성화방안ㆍ Ⅱ

건설공사의 대규모화는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을 비롯하여 신도시 조,

성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개발사업에서 과거에는 고려되지.

않았던 요소들이 고려되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

이 도시경쟁력 제고의 차원에서 개발사업과 건설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도시경쟁력을 고려하는 개발은 기존의 건설공사 규모.

와 달리 교통 통신 기반시설 환경영향 등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 , ,

하도록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개발에서 발생하는 건설공사.

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생산조직의 대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시설물 기능의 복합화도 생산조직 대형화 추세를 촉진하는 요인이

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생활패턴의 변화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

는 시설 가운데 문화 체육시설과 복지시설이 포함된다 이들 시설은.ㆍ

향후에도 지속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이다 또한.

기능의 복합화가 추진되고 있는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와 같이.

체육시설과 문화시설 복지시설을 별도로 건설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의 동일공간에 기능을 복합화하고 있다.

생산조직의 지식기반화(3)

건설업이 노동력 위주의 산업에서 자본생산성을 제고하는 방향으

로 이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생산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많은 노.

동력을 필요로 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노동생산성 제고.

를 통하여 창출할 수 있는 부가가치는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최.

근 건설현장에서 생산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감소가 지속적으로 나타

나고 있다 노동력에만 의존하는 생산조직은 비용의 증감 등으로 경.

쟁력을 확보할 수 없는 구조로 이행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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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의 생산조직에서 지식기반화는 기술의 발달과 직접적인IT

연관을 갖는다 구조물을 건축하는 건설공사의 특성으로 인하여 직접.

적인 시공에 의한 경험의 축적에 의하지 않고는 기술의 습득과 확산

이 어려웠다 그러나 기술의 발달은 지리정보시스템 과 위치정. IT (GIS)

보시스템 기술을 활용하여 공사현장을 가상공간에 그대로 재현(GPS)

하고 있다 공사현장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는 해당 현장에 맞는 시공.

기술을 적용하고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향후에도 생산조직에.

서 지식기반화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편승하여 빠르게 진전될 것

으로 예상된다.

생산조직의 특성화(4)

건설업 구조가 제조업적인 성격에서 서비스업적인 성격으로 변화

하고 있다 건설업의 서비스업화 경향은 선진국에서도 나타나는 현상.

이라고 할 수 있다.

건설업의 서비스업화 추세는 하드웨어적인 건설공사에서 창출하는

부가가치보다 소프트웨어적인 건설 관련 서비스가 부가가치가 높다

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공사는 일정한 공간에 구조물을.

건설하는 것이며 이로 인하여 건설산업의 핵심적인 요소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시공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건설업이 엔지니어링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문과 전문적인 시공

을 제공하는 부문으로 양분되고 상호 특성화하는 추세가 나타나면,

시공기술에서도 분야별 특성화가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수한 시.

공기술을 특성화하는 것은 전문건설업자의 영역이다 생산조직의 특.

성화는 구체적으로는 업종의 세분화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으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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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된다.

입 낙찰 및 계약제도2) ㆍ

일반적인 건설공사의 진행은 입찰단계 낙찰단계 계약단계를 거쳐, ,

이행완료 및 대가지급이 이루어지게 된다 건설공사에서 입 낙찰제. ㆍ

도 및 계약제도는 공사가 수행되는 과정이다 건설산업과 관련된 제.

도의 변화 또는 환경의 변화는 입 낙찰제도 및 계약제도의 변화를ㆍ

통하여 구체화되고 있다.

최근 국가계약법령 개정으로 중앙정부 계약제도의 변화가 발「 」

생하고 있다 년 월 일 공포 시행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2007 10 10 ㆍ 「 」

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의 발주제도에「 」

관한 특례조치 등의 적용을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개정의 취지는.

낙찰제도 선진화와 중소업체 보호 육성에 두고 있다.ㆍ

낙찰제도 선진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기술제안입찰61)과 설계공모ㆍ

기술제안입찰62)제도를 신설하였다 또한 상징성과 예술성 등 창의성.

이 필요하거나 고난도 기술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최고가치

낙찰제 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기술제안입찰제도 설계공(Best Value) . ,

모 기술제안입찰제도 최고가치 낙찰제도 등은 행정중심복합도시에,ㆍ

적용한 후 시행결과를 검토 보완하여 적용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예,

61) 발주기관이 작성한 실시설계서를 입찰자에게 제공한다 입찰자는 제공된 설계서를.
검토한 후 시공계획 공사비 절감방안 공기단축방안 등에 관한 기술제안서를 제출, ,

하여야 한다 제출된 기술제안서를 바탕으로 낙찰자를 선정하게 된다. .
62) 발주기관이 설계공모를 통하여 기본설계서를 작성한다 작성된 기본설계서를 입찰.
자에게 제공하고 기술제안입찰과 같이 입찰자에게 기술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제안된 기술제안서를 바탕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게 된다 기술제안입찰과 설계공모.

기술제안입찰의 차이점은 발주기관이 설계공모를 시행하는지 여부이다.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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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어 있다.

턴키대안입찰/
입찰방법 결정

일반경쟁-
제한경쟁지명경쟁- /
수의계약-
기타 협상에 의한 계약 등-

입찰공고

PQ

예정가격 작성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이상( 5% ) 입찰

낙찰방식
낙찰자 결정

최저가낙찰-
적격심사 낙찰-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이상( 10% )
계약체결

이행보증 계약금액의 이상: 40%

계약이행 감리 감독ㆍ
계약금액 조정

기성대가 지급 이행완료 및

대가지급하자보수보증금

계약금액의( 2~5%)
자료 이상호 한미파슨스 한국 건설산업 대해부 당면과제와 미래의 도전 에: (2003), : , p.209ㆍ
서 인용.

그림 일반적인 공공공사 발주 및 입찰 계약절차[ 5-1]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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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 대안입찰제도 낙찰자 결정방법도 다양화되고 있다 이행능력.ㆍ

과 설계평가 가격 종합평가방식에서 기준적합 최저가방식 종합평가,ㆍ

방식 가격 설계조정방식 확정금액 최상설계방식 등을 적용할 수, ,ㆍ ㆍ

있도록 변화되었다 기술제안입찰 등의 경우에는 선진국에서 활용되.

고 있는 계약이행보증의 도입이 이루어졌다 기술제안입찰 등에는 세.

가지 계약이행보증방법 중 공사이행보증증권 에 의하도록 규(P-bond)

정하고 있다.

표 턴키 대안입찰방법 다양화< 5-1> ㆍ
종 류 낙찰자 결정 방법 적용기준

기준 적합최저가/ 설계기준을 만족하면서 가장 저렴한 가

격 제시 업체 선정

선형공사 단순반복 축조공사 등에, ․
서 비용절감이 필요한 경우

종

합

평

가

방

식

가격조정

최저가

입찰가격을 기술점수로 나누어 최소가

되는 업체 선정

가격이 저렴할 뿐 아니라 기술

적으로도 우수하여 가장 유리한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경우

가중치

방식

기술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

여 종합점수를 산출한 후 최고점수 업체

선정

기술조정

최고점수

기술점수를 가격으로 나눈 점수가 최고

가 되는 업체 선정

확정계약금액

최상 설계/
예정가 이하로 제출하면서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선정

정해진 예산내에서 최상의 시설물을

얻고자 하는 경우

균등설계

최저가/
설계 수정과 가격 변경을 허용하여 기술

적으로 대등한 수준으로 만든 후 최저가

제시한 업체 선정

참여 업체의 설계를 상호 보완하여

최상의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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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입찰내역제도의 단계적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고 중소 건설업,

체 보호를 위하여 턴키 대안입찰 대상금액의 변동이 이루어졌다 순.ㆍ

수내역입찰제도는 추정가격 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 입찰자가100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단가만 기재하여 내역서를 작성하

도록 한 것이다 또한 새로운 기술 공법 등에 의한 제안이 허용되는. ㆍ

공사63)의 경우에는 입찰자가 제안한 내용을 반영하여 직접 산출 작ㆍ

성한 내역서를 첨부하여 입찰하도록 하고 있다.

중소 건설업체 보호 육성을 위하여 턴키 대안입찰공사 대상 금ㆍ ㆍ

액이 억 원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턴키 대안입찰공사는 대형 업300 . ㆍ

체가 주로 참여하는 공사라고 할 수 있다 대형 건설업체가 참여하는.

턴키 대안입찰공사의 대상 금액이 억 원 이상으로 운영되고 있100ㆍ

다 이에 따라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범위가 축소되는 결과가 초래되.

었다 그러나 대상 공사금액이 억 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 억. 300 . 100

원 이상 억 원 미만 공사가 턴키 대안입찰 대상공사가 일반공사300 ㆍ

로 전환되어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범위 확대가 가능하게 되었다.

낙찰제도 변화의 추세 중 두드러진 현상은 최고가치낙찰제(Best

의 적용 확대라고 할 수 있다 최고가치낙찰제는 입찰가격뿐만Value) .

아니라 품질 기술력 공사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 .

최고가기낙찰제의 주요 평가내용은 공기절감 공법검토 및 대체공법,

등 제안 시공계획 사업관리 사업수행조직(VE: Value Engineering), , , ,

생애주기비용 입찰가격 등이다, .

63)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 중 재정경제부 회계예규에서 정한 추정가격 억 원 이1500
상 공사와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의 기술제안입찰방식이 적용되는 공사를 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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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최고가치낙찰제와 적격심사낙찰제 비교< 5-2>
구분 적격심사낙찰제 최고가치낙찰제

PQ - 실적 경영상태 기술자보유 시공- , , ,
우수성 신인도평가, (Pass/Fail)

낙찰자 결정

기술능력 실적 경영상태 기술자- ( , ,
보유 시공우수성 등, )
입찰가격-

공기절감 시공계획사업관리- , VE, ,
사업수행조직 등

생애주기비용-
입찰가격-

특성 객관적 사실평가- 주관적 평가-
입찰가격외에 생애주기비용 평가-

중앙정부의 입 낙찰제도 및 계약제도 개선방향은 그림 에 제[ 5-2]ㆍ

시되어 있다 개선이 지향하는 목적은 국제기준 에. (Global Standard)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기준에 중앙정부의 입 낙찰 및. ㆍ

계약제도를 맞춤으로서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생산체계3)

건설산업기본법령 생산체계와의 관계(1) 「 」

현행 생산체계는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 간 원 하도급을ㆍ

근간으로 하고 있다 분업에 의해 생산 이루어지고 있다 수직적인. .

분업은 법률 등의 제도적인 규정에 정립되었으며 생산체계로 구조화,

되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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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현행 계약제도 개선방향 Global Standard

PQ
대상한정공사-PQ (

계약에 한정 개, 22
공종 억원 이상100 )

통과 용이-PQ
⇨

대상확대모든-PQ (
국가계약으로 확대)
심사강화 통과-PQ (

업체 수 제한)

대부분 적용- PQ
엄격한 심사- PQ
개 이내 업체로(10

통제 통상 개, 5 )

낙찰자

결정

원칙-
적격심사낙찰제ㆍ
예외-
최저가낙찰제,ㆍ
턴키 협상 등,

⇨
최저가낙찰제-
병행 선택( , )
최고가치방식-

최저가낙찰제-
병행 선택( , )
최고가치방식-

이행

보증

제도

형식적 심사 대부- (
분 담보설정 후 보

증 선별기능 부재: )
연대보증 병행-
보증기관 한정-

⇨

실질적이고엄격한-
심사유도 보증책임(
강화 보증이행업체,
제한)
연대보증 폐지-
보증기관 확대-

엄격한 심사-
신용보증 위주-
보증기관 활성화-

최저가

낙찰제

응찰

형태

통과업체 다수-PQ
저가낙찰 극심- ⇨

참여업체 제한- (PQ
강화 순수내역입찰,
제 도입 등)
적정가격 응찰 저- (
가심의제 보완)

소수업체만 참여-
순수내역입찰제등( )
적정가격 응찰-

자료 전문건설공제조합 건설생산계 개편에 대비한 발전전략 연구 건설생산체계 부: (2005), -
분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에서 인용-, , p.18 .

그림 재정경제부의 국가계약제도 개선방향[ 5-2]

수직적인 생산체계에 변화의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 년 월 이. 2007 5

루어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은 현재의 생산체계를 변화시키는「 」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수직적인 생산체계의 변화는 다양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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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합을 통한 협력체계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업자의 역할도 변화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주계약자공동도급.

방식 등을 비롯한 공동계약에 의한 생산의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전

망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의 가장 중요한 영향은 겸업금지규정의「 」

폐지라고 할 수 있다 겸업금지는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을 보호하.

는 조문이다 겸업금지규정은 건설산업에서 분업화에 의한 생산체계.

정립이라는 의도 하에 제도적으로 상호 시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

고 있다 건설시장의 경쟁과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효율적인 생산.

방식으로 채택된 것이 아니라 제도적인 규정에 의해 겸업이 금지되,

어 왔다 겸업금지가 폐지되면 기존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 간.

상호 업역에 진출이 가능하게 된다 제도의 변화가 곧바로 상호 업역.

에 대한 진출로 연계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기존 업역에서 다.

른 업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어

려움이 있다 그러나 현재도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을 보유하고 있.

는 건설업자가 존재한다 이번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은 현실과 제. 「 」

도가 괴리되어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단기적인 측면에서 상호 업역으로의 진출이 급증하지는 않.

을 것이나 점진적인 겸업의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

동일한 건설업자에 의해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 를( )

보유하게 되는 변화는 주계약자공동도급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 간 공동계약을 의미.

하는 주계약자공동도급에서 일반건설업을 등록한 전문건설업자 간

공동계약이 대두될 수 있다 이러한 공동계약의 유형은 하도급자로.

참여하면서 맺은 장기간의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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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예상된다.

겸업금지규정의 폐지로 야기될 생산체계의 다양한 변화에서 주계

약자공동도급이 갖고 있는 취지와 장점을 살리기 위한 방안들이 제

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대안은 주계약자의 역할을 명확.

하게 규정하는 것과 발주공고에서 공종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 등이 될 수 있다.

제도와의 관계(2) CM

현행 제도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계약 관CM CM for fee .

련 법률의 규제에서 자유로운 민간공사 발주에서는 다양한 방식CM

도입이 시도되고 있다 다중시공계약 기반. CM for fee64) 및 CM at

방식과 유사한 발주가 존재하고 있다 사업에 진출하려는risk CM . CM

업체의 움직임과 겸업제한 폐지가 야기할 전문건설업자의 기술본위

의 시장경쟁은 다양한 사업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CM (

예상, 2007).

다양한 계약구조의 예시 중 시공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의CM CMr

구조도 상정할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업자는 감리 및 엔지니어. CM

링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나 생산체계의 다양화는 그림 에서. [ 5-3]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시공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업자에 의한 건CM

64) 김예상 은 다중시공계약 기반 를 발주자가 전문시공업자들과 계약(2007) CM for fee
을 맺고 공사를 수행하는 방식이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발주의 원형에. CM

해당한다 이 방식에서는 이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식. CMr
으로 원도급자인 일반건설업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중시공계약 기반. CM for fee
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건설사업관리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 업무범위와 대CMr

가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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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공사 수행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도는 부실공사 방지와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목적으로 도입되CM

었다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역량 있는 전문건설업자를 필요. CM

로 한다 제도의 전제가 되는 요인으로 역량 있는 전문건설업자를 필.

요로 한다는 점에서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제도가 생산체계 다양화에 따라 변모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처럼CM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도 생산체계의 다양화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조

합하는 형태가 다양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적인 측면에.

서 건실한 전문건설업자 간 주계약자공동도급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형태의 변화는 생산비용 등의 절감을 통하여 건설산,

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발주자
CMr

설계자

전문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
선도(leading)
전문건설업체

그림 시공기술에 기반한 계약구조[ 5-3] CM

건설산업 구조 변화와 조화방안2.

생산조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변화의 양상 그리고 입 낙찰 및,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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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제도의 변화와 생산체계의 다양화는 건설산업에 많은 변화를 유

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건설산업 구조에 관한 변화는 주계약자공.

동도급에도 많은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는 주계약자인 일반건설업자와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일반건설업자로 이루어지는 공동도급이다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로 구분되어 유지되던 건설업 구조에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한 건설업자가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을 동시에 보유하더라.

도 주계약자공동도급에 구성원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전문건설업자

의 자격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준이 정립되고 유지되어야.

주계약자공동도급이 활성화될 수 있다 주계약자공동도급은 전문건설.

업자의 직접시공이 전제되어야 제도의 성공이 담보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시공참여자제도 폐지를 근간으로 하는 생산조직의 변화는 시공에

많은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전문건설업자로서는 직.

접시공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직접시공은 전문건설.

업자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직접시공의 강화는 주계약자공동도급에서 구성.

원인 전문건설업자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역할도 기대된다.

생산체계의 다양화도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활성화에 긍정적인 작

용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는 원 하도급을 근. ㆍ

간으로 하는 수직적인 생산체계에서 파생하는 하도급자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도 갖고 있다 생산체계의 다양화는 수직적인 생.

산체계의 개선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주계약자공동도급에 긍정적이다.

또한 생산체계의 다양화는 장기적으로는 역량을 갖춘 전문건설업자

에게 많은 기회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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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제도 개선을 비롯한 건설산업에 관련된 많은 변화들은 가치

지향적인 움직이라고 할 수 있다 가치에는 가격을 포함한 기(Value) .

술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건설공사에서 기술력을 보유.

하고 있는 건설업자는 전문건설업자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높은 기.

술력은 가격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건설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변화는 시장지향적이라고 할 수 있

으며 시장지향적이라는 의미는 경쟁의 강화라고 할 수 있다 경쟁의, .

강화방향은 기술력에 기반하고 있다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에서도 이.

러한 건설산업의 구조 변화가 반영될 것이며 기술력과 시공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자가 주도하는 방향으로 진전될 것으로 기대된

다.



제 장 결론 및 정책제언6 ․ 169

제 장6 결론 및 정책제언

결론 및 정책제언1.

연구의 결론1)

주계약자공동도급이 도입되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은 건설

공사의 전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건.

설공사와 토목공사분야라고 할 수 있다.

토목공사는 건축공사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공종으로

공사수행이 가능한 분야이므로 적정한 구성원 수에 의해 직접시공의

형태로 공사수행이 가능하다 건축공사는 토목공사에 비해 상대적으.

로 많은 참여공종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직접시공을 위한 구성원 수.

가 토목공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건축공.

사에도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전문공종은 주계약자공동도급방식이

적용될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주계약자공동도급은 저가하.

도급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계약자공동도급은 건설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 중 가장 근본적

인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저가하도급과 저가하도급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공사품질 저하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이다 그러나 주계약.

자공동도급제도는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활성화의 장애요인을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

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특히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가 운영될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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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산업의 환경과 계약제도 등에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

에서 새로운 환경을 고려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의 개념적 징표는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 간 공동도급방식이다 기존 공동, .

도급의 개념은 하도급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일반건설업자 간 도급의

형태를 상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는 하도급 에. ‘ ’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주계약자인 일반

건설업자와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전문건설업자에 의한 공동도급이다.

둘째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는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 간 공,

동도급이기 때문에 구성원의 직접시공을 기반으로 한다 기존 공동도.

급과 달리 하도급에 의한 생산이 아니다 기술력과 시공경험을 보유.

한 전문건설업자에 의해 시공이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다단계하도급.

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공사비 낭비요인을 제거할 수 있다.

셋째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의 장점을 활용한 중간적인 방,

식의 공동도급이다 시공은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전문건설업자가 자.

기책임에 의해 이행하고 종합적인 계획 관리는 일반건설업자가 수, ㆍ

행한다 주계약자는 공동이행방식의 장점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전체. .

공사의 원활한 수행과 전문 시공기술을 조화할 수 있는 방안이 주계

약자공동도급제도이다.

넷째 건설업자 간 상생협력을 유도하는 공동도급방식이다 일반건, .

설업자 간 공동도급은 실제 시공과정에서 하도급이 필수적이다 일반.

건설업자는 시공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건설업자가 아니기 때문이

다 건설생산에서는 종합적인 계획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업자와 시. ㆍ

공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업자가 공존해야 한다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는 종합적인 계획 관리에 특화된 일반건설업자와 시공에 특화된 전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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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설업자가 협력을 통해서 상생할 수 있는 공동도급 유형이다.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경제부 회계예규인

공동계약 운용요령 등의 개정사항을 제시하였다 개정사항을 제.「 」

시하는 과정에서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가 공동수급체의 의무이행측

면에서 다른 공동도급방식보다 우월한 방식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

다 관련되는 사항은 보고서의 제 장에서 제시하고 있다. 3 .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운용되고 있는 각

종 제도와의 연계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제들과의.

조화는 건설산업 변화를 고려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건.

설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변화는 경쟁지향적인 건설산업으로 귀

결된다고 할 수 있다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생산이.

전제되어야 하며 주계약자공동도급은 다른 공동도급방식과 비교할,

때 효율적인 생산방식이 될 수 있다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가 효율적.

인 생산방식이 될 수 있는 원인인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 간

공동도급이기 때문이다 또한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전문건설업자의.

직접시공이 전제되고 이를 바탕으로 공사비용 절감과 품질의 제고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건설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구조의 변화는 생산조직 입 낙찰. ㆍ

제도 및 계약제도 변화 생산체계의 다양화라고 할 수 있다 건설산, .

업의 구조 변화는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으로 판단된다 건설산업의 구조 변화는 기술력과 가치를 지향하는.

변화이며 전문건설업자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전문건설업자의 경쟁력 강화는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

업자 간 공동도급인 주계약자공동도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

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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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언2)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는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 등 다른 공

동도급제도에 없는 장점을 갖고 있다 대표적으로 건설공사를 각자.

분담하여 자기책임 하에 수행한다는 것이다 주계약자공동도급에서.

분담하여 책임시공을 하는 것은 역량을 갖춘 전문건설업자를 구성원

으로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의.

조합으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다 공동이행방식과 달리 각자 책임에.

의한 시공을 인정하며 분담이행방식과 달리 주계약자의 연대책임의,

무와 대표자로서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는 제도에 포함되어 있는 장점을 활용하여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를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령 에 주계약자공동도급 시행을 위한「 」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또한 지방계약법령 에도 관련 근거를 마련. 「 」

하여 시행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의 활.

성화를 위한 전기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국가계약법령. 「 」

에 미반영과 이를 근거로 하는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등에 명시적인

의무화규정이 없는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계. 「

약법령 등에 명시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발주기관의 공무원이 활용」

할 수 있어야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국가계약법령 미반영이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가 활성「 」

화되지 못하는 원인을 모두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발주자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 공공공사 발주에.

관련된 규정은 매우 다양하다 발주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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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가 갖고 있는 장점은 인지하고 있다고 하여도

실제 적용에 따른 부담이 해소되어야만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다.

주계약자관리방식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공동수급체에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전문건설업자에 대한

및 적격심사방법을 단순화하여 운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PQ .

러한 한시적 조치는 기술력을 갖춘 전문건설업자의 참여확대를 유도

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계약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다.

모든 공사에 의무적용(1)

주계약자공동도급이 적용될 수 있는 공사의 범위는 제한 없이 모

든 공사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가 도.

입되어 정착되기 위해서는 의무적용이 필요하다.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의무화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건설업자

간 상생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이.

를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발주하는 공사에 새로이 도입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가 정착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이러한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의 의무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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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의무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6-1> : 「 」
현행 개정 안( )

제 조의 주계약자공동도급방식72 3( ) 신설 제 조의 주계약자공동도급방식72 3( ) 주게약①
자공동도급방식 공동계약이라 함은 건설산업기

본법에 의한 건설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공동수

급체 구성원 중 일반건설업자를 주계약자로 선

정하고 주계약자가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
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고 구성원인 전문건

설업자는 각 분야별 전문공사의 직접시공을 담

당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건②

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업자의 업무내용

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경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든 공사에 주계약

자공동도급방식 공동계약을 의무적으로 적용하

도록 한다.
제 항의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2③

당공무원은 전문건설업자의 참여가 가능한 공종

과 공사예정물량 및 기초금액 등을 입찰공고에

명시하되 전문건설업자의 참여비율은 전체 공,
사금액의 분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100 50
다.
주계약자공동도급방식 공동계약의 체결방법,④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 간 공동도급(2)

공동계약 운용요령 에서 제안하고 있는 것처럼 주계약자공동도「 」

급은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 간 공동도급이라는 것을 명시적

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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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하도급 개선을 위한 제도운영(3)

건설산업의 문제점 중 많은 부분은 저가하도급에 의한 낮은 공사

비로 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저가하도급에 의한.

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많은 정책들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저가하도.

급의 문제는 지속되고 있다 저가하도급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이 필요하다.

저가하도급 개선의 근본적인 대책으로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가 활

용될 수 있다 주계약자공동도급은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전문건설업.

자에게 직접시공을 의무화한다 전문건설업자는 직접시공을 의무화하.

겠다는 각서 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직접시공은 하도급을 허용‘ ’ .

하지 않는다 불법적인 하도급을 방지하는 최선의 대안이다 발주자. .

는 구성원의 직접시공을 의무화함으로써 저가하도급을 방지할 수 있

으며 저가하도급을 원인으로 하는 부실공사와 건설부조리를 예방할,

수 있다.

중소 건설업자 보호의 확대 필요성(4)

건설업은 제조업 등 다른 산업과 비교할 때 고용유발효과가 크다.

수도권 이외의 지방의 경우 건설업의 파급효과는 지역경제에서 중요

하게 작용하고 있다 건설업이 지역경제에서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는 지.

역의 중소 건설업자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에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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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에서 중소 건설업자의 대부분은 전문건설업자가 차지하고

있다 중소 건설업자 보호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의무공동도.

급제도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상생발전을 촉진하는 제도 운영(5)

건설업은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의 영역이 법적으로 구분되

어 있다 종합적인 계획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영역과 시공을 전문. ㆍ

으로 하는 영역으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양자의 상생의 필요성.

이 크다 각자의 영역에서 전문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는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 간 공동도

급이다 일반건설업자 간 또는 전문건설업자 간 이루어지는 공동도급.

이 아니다 제도의 취지에서 상생과 협력을 위한 목적이 내재되어 있.

다 제도의 취지에 맞게 상생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로 운영되어.

야 한다.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가 상생발전을 촉진하는 제도로 기능을 다하

기 위해서는 주계약자인 일반건설업자와 구성원인 전문건설업자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운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평가체계.

및 실적인정 등에서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의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유인책이 제공되어야 한다.

기술경쟁을 유도하는 제도 운영(6)

주계약자공동도급의 중요한 특징은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전문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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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의 직접시공이다 직접시공이 담보되어야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의 장점이 발휘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력과 시공능력을 갖춘.

전문건설업자가 많아야 한다.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는 제도 운영에서 전문건설업자의 평가 등을

활용하여 전문건설업자의 경쟁력 제고를 유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서는 전문건설업자 간 기술력 위주의 경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문.

건설업자 간 기술력 경쟁은 부적격 업자의 퇴출을 유도할 수 있다.

전문건설업자에 의한 주계약자공동도급 시행(7)

장기적으로 전문건설업자에 의해 구성되는 공동수급체가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공사를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현재 건설공.

사 현장에서는 전문건설업자에 의해 모든 시공이 이루어지는 공사가

있다 따라서 전문건설업자에 의한 주계약자공동도급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은 제 조에서 일반건설업자만 종합적인16「 」

계획 관리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규모가 큰 전문건설.ㆍ

업자는 공사의 전 단계를 자기책임 하에 수행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종합적인 계획 괸리능력을 보유하고 있다.ㆍ

실제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자가 주계약자로 참여하

고 다른 공종을 수행하는 전문건설업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 직접시공능력.

을 갖춘 전문건설업자가 종합적인 계획 관리를 병해하면 공사비용ㆍ

과 공기 등에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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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2.

연구의 한계1)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로 시행된 공사의 사례가 전무한 실정이다.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의 시행이 미진한 상황에서 제도의 활성화를

모색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사례 및.

관련 통계자료가 잘 구축되어 있다면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보다 많

은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지방계약법 은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반영하여 계약관계에서「 」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지방계약법 을 근거로 하는. 「 」

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계약 운영요령 은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 」

설업자가 겸업할 수 있는 개 겸업종에 한정하여 주계약자관리방식7

을 도입하였다 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계약 운영요령 에는 주계약. 「 」

자관리방식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정비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계약 운영요령 은 개 겸업종에 한정하7「 」

여 주계약자관리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업종을 대상.

으로 주계약자관리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본 보고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계약 운영요령「 」

에 관한 검토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연구범위의 설정에서 주계약자.

관리방식을 도입하고 있지 않은 중앙정부 계약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어떤 규정보다 잘 정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계약 운영요령 이 잘 정비되어 있으나 건,「 」

설산업의 변화 등으로 검토하여야 할 과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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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과제2)

선진국의 건설시장은 신규투자의 비중이 감소하고 시설의 유지ㆍ

보수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사회간접자본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우리.

실정에서는 신규투자의 규모가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공공공사에서 유지 보수가 차지하는 규모가 확대될 것ㆍ

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유지 보수공사에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를 적. ㆍ

용할 수 있는 방안의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논의에서는 전문건설.

업자가 주계약자로 참여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방안이 검토되

어야 한다 유지보수공사의 주된 공종은 대부분 철근 콘크리트와 상. ㆍ

하수도설비공사업 등 전문건설업종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주계약자공.

동도급제도에서 전문건설업자가 주계약자로 참여하는 것은 현행

건설산업기본법령 의 체계에서는 논의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

장기적으로 건설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논의의 필

요성도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에 전문건설업자가 주계약자로 참여하는 방

안에 관한 논의는 제도와 관련하여서도 필요성이 인정된다CM . CM

가 도입될 경우 이 주계약자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at risk CMr .

이러한 구조에서 유지 보수공사와 같은 전문건설업종으로만 구성되ㆍ

는 특정한 공사에서는 주계약자로 전문건설업자가 기능을 수행CMr

할 수 있을 것이다 전문건설 면허로만 수행할 수 있는 공사에서.

을 전문건설업자가 수행하게 되면 공사비용 절감측면에서 효과CMr

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민간발주 공사에서 도입이 시도되고 있는 다중시공계약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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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주계약자공동도급도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 있다CM for fee . CM

에서는 이 주계약자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다중시공계at risk CMr .

약 기반 에서는 전문건설업자 중 대표 전문건설업자가 주CM for fee

계약자 기능을 수행한다.

다중시공계약 기반 는 공공발주 공사에는 도입이 어렵CM for fee

다 각종 법령에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과 같이 공공부문. .

에서도 효율성을 강하게 추구하는 추세가 지속된다면 도입이 전혀

비현실적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다중시공계약 기반 와. CM for fee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의 연계와 조화방안 등도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일반건설업자에게 공사의 종합적인 계획 관ㆍ

리기능이 부여되어 있는 구조에서는 및 다중시공계약 기CM at risk

반 는 논의되기 어렵다 그러나 장기적인 건설산업 경쟁CM for fee .

력 제고의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성은 충분하다.

정부 건설공사 발주에서는 분리발주가 금지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

러나 건설공사에 부대되는 공사에 해당하는 전기 통신공사 등에서ㆍ

는 분리발주가 의무화되어 있다 이들 분야는 직접시공에 의해 공사.

가 수행되고 있다고 인정되기 때문이다 주계약자공동도급에 의한 전.

문건설업자의 직접시공은 건설공사에서 분리발주를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65)66)

65)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68 ( )「 」
담당공무원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등

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 , 1
하지 아니하다.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1.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등에 비추어 분할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2.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분리시공함이 효율적이3.

라고 인정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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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주계약자공동도급 사례 및 표준협정서

부록 주계약자공동도급 국내 발주사례1.

레이썸 보고서1) (Latham Report)

레이썸 보고서(1)

마이클 레이썸 을 위원장으로 하는 영국 정부 주도(Micheal Latham)

의 민관공동위원회에서 발간한 보고서로 민간 및 공공부문의 건설조

달 환경과 운영실태를 중심으로 한 건설산업의 문제점을 진단 개선,

방안을 제시한 보고서이다 년 월 팀의 구축 영국 건설산업. 1994 7 :「

의 조달 및 계약 환경에 대한 민관합동조사 최종보고서 로 발간되」

었다.

레이썸 보고서는 조달방식과 상호 적대적인 계약문화로 인하여 영

국 건설산업에서 비효율성과 비생산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하였

다 이를 해소하여 영국 건설산업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

하고 건설산업이 효율적 생산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 ㆍ

였다 대안으로는 기존 조달방식의 혁신을 통해서 상호 협력관계와.

문화를 조성하여 건설산업계 간 팀웍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레이썸 보고서의 영향(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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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건설산업은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잠재역량도 충분하게 발휘,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핵심적인 지적이다 건설산업의.

혁신이 필요하고 발주자가 먼저 변해야 한다, .

레이썸 보고서는 이후 전개되는 건설재인식운동과 공공조달 혁신

의 시발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건설산업의 혁신을 위해서는 패러다임.

의 전환이 필요하다.

레이썸 보고서의 의의(3)

레이썸 보고서는 영국의 건설산업이 직면한 문제를 정부 발주자, ,

건설업계가 공동으로 진단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건설산업의 문제점 인식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정부 발주자 건설업계가 공동으로 모색하는 것은 대안, ,

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전제가 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레이썸 보고서는 영국 건설산업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이

상호협력의 기반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건설산업.

에서 발생한 문제들이 정부 발주자 건설업계 중 어느 한 쪽의 문제, ,

가 아니라 상호관련성과 연계를 갖는 문제라는 점에서 출발하고 있

다는 점에서 이후 영국의 건설산업 혁신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

는 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

레이썸 패러다임(4)

레이썬 보고서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보여주고 있다 건설산업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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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발점으로 발주자의 혁신을 주장한 점은 이전과는 다른 관점이

라고 할 수 있다 레이썸 보고서 이후 추진된 건설산업 혁신이 원활.

하게 추진된 배경은 발주자가 변해야 한다는 레이썸 보고서가 큰 영

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레이썸 보고서 이전 패러다임은 건설산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건설산업의 효율성과 기술력을 향상하는 측면에서 접근이 이루어졌

다 그러나 레이썸 보고서의 패러다임은 건설산업 혁신은 발주자의.

혁신리더십을 통해서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을 제기하고 있다.

이간 보고서2) (Egan Report)

이간 보고서(1)

이간보고서는 년 발간되어 건설재인식1998 (Rethinking Construction)

운동 착수의 계기가 되었다 이간 보고서의 원제는 건설을 다시 생. “

각하자 이며 현재도 컨스트럭팅 엑셀런스(Rethinking Construction)” ,

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Construction Excellence) .

이간 보고서는 영국 건설산업에서 혁신적인 변화(radical changes)

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혁신적인 변화를 통해서 건설산업의 성.

과를 제고하여 고객인 발주자의 만족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을 주

장하고 있다.

레이썸 보고서는 민관공동위원회에서 작성되었다 그러나 이간 보.

고서는 주요한 민간발주자에 의해 작성되었다 건설산업계가 제공하.

는 품질에 만족하지 못하였던 민간발주자가 건설산업계 혁신의 필요

성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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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간 보고서도 건설산업계의 혁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점과

건설산업계의 혁신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발주자의 혁신 필요성

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레이썸 보고서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이.

간 보고서는 정부 민간 및 공공 발주자 건설산업계가 공동으로 참, ,

여하는 혁신운동이 전개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이간 보고서 주요내용(2)

이간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영국 건설산업의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건,

설문화와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 필요성이 포함되어 있다 이간 보고.

서에서는 건설산업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대 혁신추진동력5 (key

과 원가절감과 하자감소를 달성하기 위drives for changes) 10% 20%

한 대 개선목표 를 제안하고 있다7 (targets for improvement) .

보고서에서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건설생산과정의 혁신과 개4

부문에서 통합적 체계적인 생산 필요(improving the project process)ㆍ

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간 보고서는 건선산업 혁신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의 중요성 및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민관공동운동을 정부와 건

설업계에 제안하고 있다.

건설재인식 운동의 전략 및 성과(3)

이간 보고서의 핵심적인 전략 가운데 하나는 전략이다5-4-7 . 5-4-7

전략은 개의 혁신추진동력과 개의 건설생산 개선부문 개의 개선5 4 , 7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다 전략은 건설산업 혁신의 목적. 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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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영국 미국 등의 일류 제조회사와 건설관련 회사를 벤치마킹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안되었다.

건설재인식운동의 성과측정은 를 통KPI(Key Performance Indicator)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시설물과 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는 지속적.

으로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설계비예측도와 설계기.

간예측도 준수 건설기업의 이윤 공사비 시공기간 등에서도 성과가, , ,

도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공사비예측도에서는 기.

대한 정도의 성과는 도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건설.

재인식운동을 통해 건설산업의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 혁신추진동력5 대 건설생산 개선부문4 대 개선목표7

혁신적인 리더십 ⇨
건설사업물
개발

공급사슬
파트너링

건설사업비 절감10%
공기 단축10%

고객중심사고 ⇨
예측도 향상20%

건설생산팀 통합 ⇨ 하자 감소20%

프로젝트
실행

생산요소
관리

안전사고 감소20%
품질중심경영 ⇨

생산성 향상10%

인적자원에 대한 헌신 ⇨ 매출 및 이윤 향상10%

자료 김한수 한미파슨스 발주자가 변하지 않고는 건설산업의 미래는 없다 를: (2006), , p.72ㆍ
재작성.

그림 건설재인식 전략[ 1] 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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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건설재인식 운동의 대 혁신추진동력< 1> 5
개혁추진력 주요 내용

헌신적인 리더십 조직의 개혁에 대한 상위관리자의 신념과 헌신

고객중심사고 고객을 위한 가치창조를 중시하는 사고

건설생산팀 통합 건설생산과정 및 생산팀의 통합화

품질중심경영
공사비 공기 품질목표의 달성을 통해 고객감동을 실혀할 수 있는, ,
총체적인 의미의 품질중심경영

인적자원에 대한 헌신 인적자원에 대한 신뢰 투자 및 헌신,
자료 김한수 한미파슨스 발주자가 변하지 않고는 건설산업의 미래는 없다 에: (2006), , p.73ㆍ
서 인용.

표 건설재인식 운동의 대 건설생산 개선부문< 2> 4
개혁추진력 주요 내용

건설사업물 개발
발주자의 수요 및 요구사항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고객의 기대수준을 능가할 수 있는 건설사업물 개발

공급사슬 파트너링
신뢰 및 팀웍을 바탕으로 건설서비스 제공자와의 장기적인

협력관계 구축

프로젝트 실행
건설사업물의 성능향상과 건설서비스 제공자의 수행능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프로젝트 기획 실행 및 성과측정,
생산요소 관리 건설사업물 생산요소의 기능성 향상 및 표준화

자료 김한수 한미파슨스 발주자가 변하지 않고는 건설산업의 미래는 없다 에: (2006), , p.73ㆍ
서 인용.

이간 보고서의 의의(4)

건설산업 혁신에 관한 정형화된 모형을 제시한 것이 이간 보고서

의 가장 큰 의의라고 할 수 있다 이간 보고서에서 제시한 전략. 5-4-7

은 영국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비전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간 보고서에서는 혁신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

표로 를 활용하고 있다 정량화된 지표를 통해서 건설산업 혁신추KP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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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과정을 검토하고 점검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비.

전모형의 제시와 성과측정은 이간 보고서가 제시하고 있는 혁신의

추진을 실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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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주계약자공동도급 국내 발주사례2.

지방자치단체 발주사례1)

지방계약법령 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각종 계약과 공사발「 」

주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특성은 발주공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는 중앙정부 발주공사에 비해 금.

액이 적고 지방공공재의 성격을 갖는 재화 및 서비스 공급을 목적으,

로 하는 시설들이 많다.

지방계약법령 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계「 」

약체결을 목적으로 년 제정되었다 법 제정 이전 국가계약법2005 . 「

령 을 준용하였다 이에 따라 각종 계약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고.」

유한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년 지방계약법령 제정 시 주계약자관리방식을 공동도급의2005 「 」

일종으로 명시하였다 주계약자관리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업종을 일.

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겸업종인 개 업종으로 한정하여 운영하고7

있다 주계약자관리방식이 적용된 사례는 많지 않으나 주계약자관리. ,

방식 활용의 성과는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양천구청에서 빗물펌프.

장내 유입수문설치공사에 주계약자관리방식을 적용한 사례를 소개한

다.

공사명 서울시 양천구 신정 빗물펌프장내 유입수문설치공사: 1○

참여업종 일반건설업 토목업체 전문건설업 철물업체: ,○

공동도급 참여업체 종합건설 토목 공영개발 철물 창: ( ), ( ,○ △△ □□



부록 ․ 193

호)

발주시기 년 월: 2000 4○

발주기관 서울시 양천구청 재무과:○

공사금액 억 만원: 4 3,605○

시행결과○

토목과 철물 주계약자관리방식의 적격심사방법-

일반건설업 토목만 평가하고 전문건설업 철물은 제외ㆍ

계약이행보증방법-

일반 전문 각각 보증과 시공연대보증인 입보, 10%ㆍ

일반건설업자 부도 시 대응방안으로 연대보증인이 시공하고,ㆍ

보증으로 연대보증인 입보가 없을 경우 경쟁입찰절차을20%

통해 발주자가 선정함 분담이행자인 전문건설업자나 다른 일(

반건설업자 선정은 불가)

시행의견-

일반건설업자 간 공동이행방식은 현장소장 선정문제 책임한계,ㆍ

불명확 등 이행과정에서 갈등이 많았으나 주계약자관리방식은,

책임한계 등이 명확하여 공사수행이 원활함

일반건설업자와 협력관계가 좋은 전문건설업자가 구성원으로ㆍ

참여하여 공사가 수행되기 때문에 원활한 공사수행이 장점

양천구청 발주공사 주계약자 관리방식 활용의 시사점○

발주자-

선례 등이 없어 주계약자관리방식 시행 어려움ㆍ

주계약자관리방식의 성과는 우수하며 다른 방법으로 공사를,ㆍ

수행한 사례와 비교할 때 문제발생이 적음

일반건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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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 간 협력자세가 공사수행의 성패ㆍ

좌우

주계약자 부도문제도 공사수행의 어려움으로 작용하지 않을ㆍ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 제시

주계약자가 공사의 종료 시까지 관리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ㆍ ㆍ

하였기 때문에 서류를 취합하여 제출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

었음

일반건설업자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업역을 잃었다는 느낌을ㆍ

가질 수밖에 없었음

전문건설업자-

공사수행과정에서 편리함과 기술적인 자부심 등의 측면 만족ㆍ

감 높음

일반건설업자와 동등한 입장에서 상호협의하여 공사수행ㆍ

주계약자관리방식이 상호 이익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ㆍ

활성화를 위한 필요조건으로 생각된다는 의견 제시

일반건설업자와 부대입찰제도 하도급 공사에서와 같은 하도급,ㆍ

폐단이 발생하지 않고 공사대가를 직접 수취할 수 있어 만족,

민간 및 공공공사 주계약자공동도급 발주사례2)

년 월 경부고속철도 남서울역사 공사에서 토목건축 조1999 11 ,○

경 설비 철강재설치공사업 등으로 주계약자관리방식 활용, ,

년 월 전북 무주군 구 국제병원 시설 개 보수공사에서2001 4○ ㆍ

토건과 설비공사업 등으로 주계약자관리방식 활용

년 월 전북 익산시 부송주공 단지 관리사무소 오수관로2001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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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공사 주차장 증설공사에 토목과 상하수도설치공사업 등으,

로 주계약자관리방식 활용

년 월 전북 전주시 인후궁전아파트 지붕방수 물탱크 교2001 5 ,○

체 상수도배관 교체 등 아파트 보수공사에 건축과 미장방수공,

사업 등으로 주계약자관리방식 활용

년 월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원주기독병원 원내도로2001 5○

포장 및 경계석 설치공사에 토목과 포장공사업으로 주계약자관

리방식 활용

년 월 초고속 회전기계 공동연구시험동 건설공사에서2002 10○

토목과 설비공사업으로 주계약자관리방식 활용

년 월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 기숙사 증축공사에2007 7○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공사 발주 공동수급 전문업종으로 철근,

콘크리트공사업 미장 방수 조적공사업 금속구조물 창호, ,ㆍ ㆍ ㆍ ㆍ

공사업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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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주계약자공동도급 발주사례의 입찰공고3.

공 사 입 찰 공 고

입찰에 부하는 사항1. :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 기숙사

증축공사

현장설명2.

가 일 시 년 월 일 목 토목건축소방. : 2007 7 19 ( ) 14:00( ),․
전기통신16:00( )․

나 장 소 기술교육원 회의실 충북 음성군 금왕읍 구계리. : (

609)

입 찰3.

가 등록마감 년 월 일 목. : 2007 7 26 ( ) 18:00

나 등록장소 기술교육원 행정관리팀 충북 음성군 금왕읍. : (

구계리 609)

다 입 찰 년 월 일 금 토목건축소방. : 2007 7 27 ( ) 14:00( ),․
전기통신16:00( )․

라 장 소 전문건설회관 층 회의실 서울 동작구. : 2 (

신대방동 395-70)

입찰방법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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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분리발주 토목건축소방 전기통신공사. : ,․ ․
나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 토목건축소방. ( )․

공동수급 전문업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미장방수조: ,◦ ․ ․ ․
적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
를 중복적으로 결성

하여 입찰에 참가하거나 계열회사간에 공동수급체를 구,

성할 수 없다

입찰참가 자격5. 토목건축 소방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소방법에 의한 일반소방시설공사업 기계 및, (

전기분야 면허 전기 통신공사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 ․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 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

체로서 입찰일 현재 아래 각항에 해당하는 업체 단 소방분야는( ,

분담이행방식의 면허보완 공동도급 가능하며 그 대표자는 일반,

건설업 면허보유업체이어야 함)

가 년도 토목건축공사 시공능력평가액이 억 이상인. 2006 100

업체로서 주된 사무소가 충청북도에 소재한 업체중 건설공제조합

신용평가등급 이상인“A” 업체

공동수급 업체구성은 주된 사무소가 충청북도에 소재한※

업체로 구성할 것

신용등급평가서는 입찰일 현재 유효기간 이내일 것※

나 년. 2006 도 전기공사 시공능력평가액 억 이상 및 년1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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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시공능력평가액 억 이상인 업체로서 주된 사무소2.9

가 충청북도에 소재한 업체

다 입찰일 현재 법정관리 화의 및 은행관리 워크아웃포함 가. , ( )

아닌 업체

라 동일계열 기업군의 경우 개 업체만 참가할 수 있음. 1

마 현장설명에 참가한 업체로서 소정기일내에 등록을 필한.

업체

낙찰자 결정방법6. :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입찰보증금7. : 입찰금액의 분의 이상100 5

입찰등록시 제출서류8.

가 입찰참가신청서 당조합 소정양식 부. ( ) .............................. 1 .

나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부. , .... 1 .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제시 부. ( ) ...................................... 1 .

라 당해 면허수첩 사본 원본제시 각 부. ( ) ................................ 1 .

마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부. ...................................................... 1 .

바 건설공제조합 신용등급 평가확인서. ............................... 부1 .

사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제 서류.

기타9.

가 현장설명은 일반건설업체 전기공사업체 기사이상 자격증. ,

소지자 명 기술자수첩 원본제시 및 사본 부 제출 재직증명서1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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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이 참가함)

나 입찰시 대리인이 참가할 때는 재직증명서 및 대표이사의.

위임장을 제출할 것

다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등은 입. ,

찰유의서 참조

라 자세한 사항은 당 조합 자산관리팀 기술교. (02-3284-2098),

육원(043-879-2311)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 7. 12

전 문 건 설 공 제 조 합 이 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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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건설교통부 고시 공동도급 운영기준4. 「 」

별표[ 3]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주계약자관리방식( )

제 조 목적1 ( )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주계약자 와○○○

다른 구성원 가 재정경영 기술능력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 ․ ․
여 아래 건설공사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주계약자가 전․ ․
체공사의 수행에 관하여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공동으로 사업․
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사 업 명1. :

계약금액2. :

공사기간3. :

발주자명4. :

제 조 공동수급체2 ( ) 공동수급체의 명칭사업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대표자는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주계약자, 3 2

가 된다.

명 칭1. :

주사무소소재지2. :

대 표 자 성 명3. :

제 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3 (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와①

같다.



부록 ․ 201

회사 대표 소재지1. ( : , : )○○○

회사 대표 소재지2. ( : , : )○○○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주계약자 로 한다.② ○○○

주계약자는 발주자 및 제 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3 ,③

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다만 주계약. ,

자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행사할 수 없,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조 효력기간4 ( )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효력이 발

생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 효력이 종료된다 다만 발, . ,

주자 또는 제 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3 ․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 조 의무5 (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 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1

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필요한 모든 지식재정기술․ ․ ․ ․
인원 등을 협력하여 활용할 것을 약속하고 주계약자가 전체 건설공

사 수행을 위하여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
다.

제 조 발주자에 대한 계약이행책임6 (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다만 주계약자는 전체 건설공사의 수행에 관하여 계획관리 및. , ․
조정을 하고 다른 구성원의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있어 발주자에 대

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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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하도급에 관한 각 구성원의 책임7 ( ) 주계약자이외의 공동수①

급체의 각 구성원은 주계약자의 동의 없이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

급할 수 없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하수급인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②

책임을 진다.

제 조 대가의 수령 등8 ( ) 공동도급공사의 대가 등은 공동수급체의 구

성원별로 청구된 금액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다음의

계좌로 지급받는다 다만 선금은 주계약자 계좌로 지급 받는다. , .

회사 주계약자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1. ( ) : , ,○○○ ○○ ○○○ ○○

○

회사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2. : , ,○○○ ○○ ○○○ ○○○

제 조 구성원의 분담내용9 ( )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①

정한다.

예시[ ]

토목공사의 경우1.

가 건설회사 전체공사 종합관리 및 토목공사) :○○○

나 건설회사 포장공사) :○○○

건축공사의 경우2.

가 건설회사 전체공사 종합관리 및 건축공사) :○○○

나 설비회사 설비공사) :○○○

제 항의 분담내용은 발주자와의 계약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1②

그 변경내용에 따라 분담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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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공동비용의 분담10 ( )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비

용 등에 대하여는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체공사의 종합관리 및 보증금등의 일괄납,

부에 소요되는 비용의 재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11 ( )․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
무를 제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3 .

제 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12 (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①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또는 해. ,

산 부도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구,

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중도탈퇴를 요청하는 경우 당해 구성원에 대하여는 다른 구성원이

탈퇴조치한다.

구성원의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주계약자가 당해 구성원의 분②

담부분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주계약자가 탈퇴한 경우에는 주계. ,

약자의 연대보증인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주계약자의 연대,

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시공자격 등 당해 계약이행조건을 갖추거나 계약이행

조건을 갖춘 구성원을 추가한 후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이를 이행할

수 있다.

제 조 하자담보책임13 ( )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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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다만. ,

주계약자는 해당 구성원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조 보증금등의 납부14 ( )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증금 등, ,

본 계약이행에 따르는 각종 보증금 또는 보증서는 제 조의 분담내용9

에 따라 구성원별로 분할납부하되 발주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주,

계약자가 일괄 납부할 수 있다.

제 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15 ( ) 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①

자에게 끼친 손해는 당해 구성원이 분담한다3 .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②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 조 구상권의 행사16 ( ) 주계약자는 이 협정에 의하여 다른 구성원

의 책임 있는 사유로 연대책임을 이행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해당구성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 조 운영위원회17 ( )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①

하는 운영 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②

제 조 보칙18 ( ) 이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공동수급

체 구성원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여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부록 ․ 205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인( )○ ○ ○

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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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계약 운영요령5. 「 」

별첨[ 3]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주계약자관리방식( )

제 조 목적1 [ ] 이 협정서는 사와 사가 재정 경영 기술, ,○○○ ○○○

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자 또는 용역에 대, ,

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주계약자가 전체사업의 수행에 관, ,

하여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

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사 업 명1. :

계약금액2. :

발주자명3. :

제 조 공동수급체2 [ ]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

다음과 같다.

명 칭1. : ○○○

주사무소소재지2. :

대 표 자 성 명3. :

제 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3 [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①

다.

회사 대표자1. ( : )○○○

회사 대표자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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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②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 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3③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

제 조 효력기간4 [ ]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 자에 대하여. , 3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

속된다.

제 조 의무5 [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 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1

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

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하며 주계약자의 전체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조 책임6 [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다만 주계약자. ,

는 전체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며 다른 구성·

원의 계약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조 계약이행7 [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주계약자는 제외한다 은 자( )

신이 분담한 부분을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 ,

이나 시공품질의 향상 및 현장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는 주계약자와 합의하고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할 수 있다.

제 조 거래계좌8 [ ] 선금 및 대가 등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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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회사 공동수급체대표자 은행 계좌번호 예1. ( ) : , ,○○○ ○○ ○○○

금주○○○

회사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2. : , ,○○○ ○○ ○○○ ○○○

제 조 구성원의 분담내용9 [ ]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①

정한다.

예시 일반공사의 경우[ ]

가 건설회사 토목공사) :○○○

나 건설회사 철강재설치공사) :○○○

제 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1②

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 구. ,

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1.

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2. , ,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 조 공동비용의 분담10 [ ]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

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체계약의 종합관리 및 보증금등의 일괄납부에,

소요되는 비용의 재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별도

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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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구성원상호간의 책임11 [ ] 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①

자에게 끼친 손해는 당해 구성원이 분담한다3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②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

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 조 구상권의 행사12 [ ] 주 계약자는 이 협정서에 의하여 다른 구

성원의 책임있는 사유로 연대 책임을 이행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

여는 다른 구성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 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13 [ ,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이 협정서

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3 .

제 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14 [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①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1.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2. , ,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

치를 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주계약자가 당②

해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이행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요건을

갖춘 구성원을 추가하여 이행할 수 있다.

주계약자가 탈퇴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이 당해계약을 이행하여③

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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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 ,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거나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요건을 갖춘,

구성원을 추가하여 이행할 수 있다.

제 항 본문의 경우 제 조제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2 11 2 .③

제 조 하자담보책임15 [ ]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계약에 관하①

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해당구성원이 하자 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도 파산( ,②

등으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는 해당구성원의 연대보)

증인과 주계약자가 연대하여 하자담보 책임을 지되 해당 구성원의,

연대보증인이 우선하여 하자담보 책임을 이행 하여야 한다.

구성원간 주계약자를 포함한다 에 하자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 )③

에는 하자와 관련 있는 구성원이 공동으로 하자 담보책임을 이행하

여야 한다.

제 조 운영위원회16 [ ]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①

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

한다.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②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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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인( )○○○

구성원 인( )○○○

연대보증인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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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

각 서

우리 회사 는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서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우리 회사 가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 직

접 시공 하겠으며 만일 발주자의 사전 승인없이 우리회사가 분담한

부분을 다른 회사에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06.

회사명 :

대 표 자 인:

발주기관 계약담당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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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일본의 전문건설업 혁신 전략6. (Innovation)

전문공사업 전략의 의의 전문공사업자의Innovation :
경영혁신 및 미래 전략지침

국민의 니즈 에 부응할 수 있는(needs)
활력과 창조력을 지닌 전문공사업으로 전환

다양한 건설생산 관리시스템 형성ㆍ 경영 및 시공능력 강화

방식-CM 신공법 개발 품질향상 제안력 강화- , ,
이 업종- ( ) Joint Venture異 등에 의한 차별화 고부가가치화,
분리발주- 비용관리능력 향상-
원도급 가능한 전문업자에게 기회→ 재개발 등 신규분야 진출-

활용-IT

원 하도급관계 적정화ㆍ 인재의 확보 및 육성

원 하도급자 파트너십 구축- ㆍ 기간기능자 및 다기능공 확보 육성- ㆍ
경영능력 시공력 강화로 차별화,ㆍ 및 활용

불가능한 발주를 거부하는 선택ㆍ 매력어필-
협력사의 역할 변화ㆍ
시공체제 대장 활용ㆍ

대응 인재육성-IT

전문공사업의 현황

현재 상태로 모든 업자가 생존하기는 불가능-
원 하도급 불문 공사비 절감 압력- ,ㆍ
건설생산 과정의 핵심은 전문공사업자 외주수행- ( 70%)
경영혁신 및 신규분야 진출의 움직임-


